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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문제제기 

O 뉴타운사업의표류 

- am년 지방선거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공약으로 시작된 경기도 뉴타운은 
지난 수년간 경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현안으로 제기 

- 집값폭등기에 추진된 경기뉴타운은 서울시 뉴타운의 결과 원주민 재정착률이 

'2JY/o'에도 못 미치는 등 부작용이 발생되었고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경기도의 대표적 현안 문제로 등장 

- a)lO년 이후 경기뉴타운을 둘러싼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경기뉴타운의 출구전 

략을 촉구하는 요구가 확산되면서 경기도는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면서 부작용의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 그러나 여전히 경기도의 뉴타운사업으로 언한 주민갈등과 출구전략의 한계 노 

정되면서 뉴타운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 

0 공약으로 제시된 뉴타운사업 

-am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김문수 후보자가 3대 핵심공약의 하나로 뉴티운 사 

업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경기도의 뉴타운사업이 가시화 

-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뉴티운을 공약한 김문수지사는 

취임 후 뉴타운사업 기획단을 설치하고 12개 지구의 뉴티운 지구지정계획을 

발표하면서 경기도 뉴티운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 

0 횡금알 낳는 거위로 인식된 뉴타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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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뉴타운사업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본격적인 공약으로 제시된 배경은 이 

명박시장 시절 시작된 서울의 뉴티운사업이 큰 영향을 미침. 당시 이명박 시 

장은 은평, 왕십리, 길음 뉴타운 등 3개 뉴티운사업 시범사업을 본격화했고 단 

계적으로 뉴타운 지구를 확대시킴 

-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가 만연하던 때 서울시가 추진한 뉴타운은 소위 ‘황금 

알을낳는거위’로인식 

- 이에 am년 지방선거와 2(XB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지들이 유권지들의 표 

심을 잡기 위해 앞 다투어 뉴타운과 재개발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시군과 일 

부 주민들도 뉴타운사업의 환성에 따라 이 대열에 가세 

0 무리하게 추진된 뉴타운 사업 

- 김문수 지사 취임 후 aIB-WlO년경까지 경기뉴타운은 본격적으로 확대 및 

추진되었으나 경기도의 뉴타운사업 추진은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할 문제점을 

내포하면서추진 

- 경기도는 뉴타운사업지구를 과다하게 지정한데서 문제 초래, 시범사업도 없이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면적에 3)여만 기구가 들어설 수 았는 Z3개 뉴타 

운을 동시다발적으로 지정했으며 또한 지구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도 

반영되지 않았음 

- 뉴타운 사업 지구 지정의 요건을 완화한 경기도조례에 근거하여 주민들의 찬 

반의사 조차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지구지정은 개발에 대한 환승l이 깨진 후 

주민반대에 직면 

-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등장하면서 동 

시다발적 지구지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주거환경정비기금조차 제대로 마련 

하지 않아 사실상 중앙정부의 지원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 

0 중복개발에 의한 문제도출 

- 경기도의 경우 특별히 보금자리지구, 신도시, 공공택지와의 중복개발의 문제도 

심각한상황 

- ano년 현재 경기도에서는 w개 지구에서 $만 세대가 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를 포힘해 공공택지와 271 신도시 등 68개 지구 111만 세대의 공공택지가 대 

규모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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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오산시, 남양주시, 광명시 등에서 보듯 보금자리주택이나 신도시와 뉴 

티운이 동시에 추진되는 지역에서는 뉴타운 사업의 지연은 불가피하고 수익성 

은 현격히 저하될 수 밖에 없으나 경기도는 별도의 대책 부재 

-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경기도 뉴티운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지나치게 긍정적 

인 전망허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한 채 추진된 것임 

O 따라서본연구는 

- 민선5기 현재 경기도 뉴타운 사업 현황 및 문제점 도출하고 

- 경기도 뉴타운 사업의 대안개발벙식을 모색하고 

- 경기도 뉴티운 사업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1) 연구방법 

0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음 

- 경기도 뉴타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 서울시와의 뉴타운 사업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경기도 뉴티운 사업의 한계를 

분석하고 

- 포럼의 정례화를 통하여 연구의 쟁점과 논의를 구체화 시킴 

2) 연구범위 

0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며 

- 내용적 범위는 경기도의 뉴티운 사업으로 하며 

- 시간적 범위는 민선5기 출범이후의 경기도 뉴타운 사업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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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사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뉴타운사업의 개념과 의의 

1) 뉴타운사업의 개념 

0 행정목적을 위해 수행된 개발개념 

- 민간주도의 개발로 인하여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추진되던 난 

개발의 문제에서 벗어나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충분한 도시기반시 

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 

- 동일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반사업 

- 기성시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혹은 동일생활권을 대상으로 한 기성시가지 정 

비사업 

0 고품질 주거복지환경 조성사업 

- 주택재개발인 기존의 정비사업에 비하여 뉴타운사업은 종합적인 도시계획으로 

서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 및 개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다양한 계 

층과 세대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인간중심의 커뮤니티를 조성히여 도시 전체의 

조회를 이루고자 하는 고품질 주거복지환경 조성사업을 의미 

0 대형 도시개발사업의 일종 

- 뉴타운 사업은 기성시가지에 대한 대규모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재개발이 민간 

개발 펀의위주로 개별 주태가치 중심의 소규모 개발이라면 뉴타운 사업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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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 지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시도하는 도시 

개발사업의 일종 

<표2-1> 뉴타운 사업의 특정 

종전기성시가.;.q 개발 뉴티운사업 

소규모 구역단위 재개발 사업에 따른 동일생활권 
적정 단위생활권의 계획적 개발 

종합채발계획의 부재 

민간의존 도시기반시설 부족 시의 예산투자로 인한 공공부문 역할 증대 

주택재개발방식 위주 개발로 인한 개별적 사업 정 다g탤f 도시개발 방식 활용으로 인한 

비효과미비 다g뻗f 정비사업간 연계 및 정비효과 증진 

0 당초목적은 주택 공급확대와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 

- 뉴타운 사업은 대상지역의 싱어한 자연환경 개발현황 그리고 지리적 여건에 

맞추어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으로 구분하여 사업 

추진 

- 주거지형은 주택재개발구역 둥 노후 • 불량주거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 

생활권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기반시설 설치하고나 정비가 필요한 지 

역을의미 

- 중심지형은 도심, 부도심 또는 역세권, 지하철역, 간선도로의 교차지역에서 주 

서, 상엽, 업무기능 등을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지역을 의미 

- 개밸}고자 하는 지역에 상객 문화시설, 관공서, 업무시설 아파특 주상복합 

빌딩 등을 배치하여 적주근접이 높은 도심커뮤니티 도성하고 이로 인하여 기 

성시가지의 생활환경 개선 및 구역단위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 등을 광역적으 

로 계획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획 

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히는 것이 기존 뉴타운개발의 목적엄 

2) 뉴타운사업의 유형 

O 뉴타운사업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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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티운사업은 지역여건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등 다양한 개발방식으로 추진 

- 도정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 

으며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재래시장육성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사업 등의 다양한 법적인 

틀안에서 사업이 진행 

0 정리하면, 뉴타운사업은 종래 민간주도의 재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주택중심의 과밀 개발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난개발의 문제점 개선 

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 뉴 

티운사업임 

2. 뉴타운사업의 도입배경 및 전개과정 

1) 재정비촉진사업의 도입배경 

0 계획적 정비의 한계 직면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진행된 기존의 정비사업은 도시 • 주거환경정 

비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단위로 사업이 시행됨에 띠라 기반 

시설의 부족과 주거환경 악회를 가속시켰다고 판단 

- 개별사업단위로 추진되는 사엽방식은 주변지역과의 연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단위내 주민동의 중심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성시가지에 대한 종합적 

인 개발과 도시지역내 대규모 개발가능지에 대한 계획적 정비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데 한계 직면 

-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서울시는 뉴타운사업을 추진 

-am년 10월 은평, 길음, 왕십리를 시번뉴타운사업으로 지정 • 시행하였으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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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모호한 상태하여 am년 3월 15일 「서울시 지역발 

전지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이 조례에 의한 사업진행 

- 조례지정 이전에 지구지정 된 은평, 길음, 왕십리는 이 조례에 의해 지정된 뉴 

티운사업지구로 본디는 해석을 하면서 본격적인 뉴타운사업 진행 

- 본격적인 뉴타운 사업은 민선3기에 접어들면서 서울시장 핵심공약으로 등장하 

였고 am년 3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 운영하였 

고 axE년 6월에는 중앙정부에 법제회를 건의하여 am년 12월에 r도시재정비 

촉진을우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실 

정 

2) 도시재정비 정책의 전개과정 

0 철거정비집단이주에서 뉴타운개발까지 

- 도시재정비는 철거정비집단이주부터 최근의 뉴티운개발사업까져의 다양한 방 

식으로 도시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lMJ년 노후불량주택지 정비제도가 도입 

- 1976년에는 주택재개발법의 제정 이 개발방식은 서울시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들은 구획정리사업을 통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의 개발사업 이었으나 큰 효과를 얻지 못함 

- 1앓년 합동재개발 방식 도입 이 개발방식은 주민으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주 

체가 되어 조합은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비과 개발비는 건설업체가 부담하는 

신탁방식의 개발로 전면철거방식의 공동주태건설 사업으로 진행 

- lffi7년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재건축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 

고, 1쨌년 동시행령의 개정으로 사업시행기 가능하게 되었으며, 1없년 이후 

건축기준 완화와 함께 재건축 사업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 

- lffi)년 민간참여가 어려운 주거환경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저소 

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한시적인 법얀을 만들어 공공주도 

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제도 도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부가 국공유지를 무상 

으로 불하 및 공공시설의 정비를 하고 주민은 재정보조를 받아 직접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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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동}는 현지개발방식과 전면매수에 의한 철거 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동 

주태건설방식으로 구분하여 추진 

- am년 12월 도시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 r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 

로통합운영 

- am년부터 서울시가 진행하던 뉴타운 사업의 제도적 지원을 위해 「도시재정 
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 발의되어 운영 

<표2-2> 도시재정비 정책의 전개과정 

사업빌씩 
철거정비집단 합동재개발사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 도시및주거환 

뉴티운개발 
이주 업 사업 경정비사업 

시기 (19걷‘19E) 1앉쪼「현재 19포「현재 1!m년∼현재 2m".현재 ~현재 

재개촉발,, 
근대적 전면철거후 전면철거후 공동주돼건설 

재건 광역적인 
개발정책 

도시구조개편 아파트건설 아파트건설 현지개발농., 
주거환경개선 생활권 

사업 8-'우|으| 개발 
통합관리 

노후주택 
도시철거민을 도시미관개선 철거 강북의주거환 

정책목표 
시외팍의 불효뚜택철거 토지이용율 영세민 도시계획적인 경개선 
이주정착지로 토지이용율 제고 주거안정 체계적관리 선계획후 

이주 제고 주택공급 단계적개발 
확대 

도시저소득 

주택건설촉진 
주민의 도시및 서울시 

근거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 균형발전지원 
법 

을위한 정비법 에관한조려| 
임시조치법 

급격한 
지하철망 무계호기적인 

소단위 
도시기반시설 

온k섬 주택부족심화 무허가 개발과 
개발로인한 

도시상황 건설 도시기반시설 
농촌유입 

주택부족 택지부족 판자촌산재 도시환경 
부족과 

인구증가 
심화 악화 

난캐발 

불료ξ주거지 저소득층 고밀계획 
개발빙식및 

문제점 
호가산 주거불안 환경문제 

영세민현지 
완료 완료 

국가사회보장 도시기능회복 무분별한 
정책에한계 

사례없음 시려l없음 
口 l비 미흘 철거 

자료 : 한국토지공새:m4. 2), 「재정비사업에 공사의 침여빙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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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 사업 현황분석 

1. 경기도뉴타운사업 

1) 경기도 뉴타운 사업 현황 

0 사업진행 현황 (‘13.10월 기준) 

- 127~시 23개 지구{‘Cθ.5) • 7개시 13개 지구(’13.1'이 사업 규모 축소 

- 진행 13개 지구 : 고앵원당, 능콕, 일산), 부천(소샤 원미, 고강), 남양주(덕소, 

지금 • 도농, 퇴계원), 평택(서정 • 인장), 광명(광명), 김포(김포}, 구리(인창 • 

수택) 

- 해제 8개지구 : 평택(안정), 김포(양곡), 오산(오산), 시흥{대야 • 신천, 은행), 

의정부{가능, 금의), 군포(군포) 

- 실효 2개지구 : 군포(금정), 안〈처만안) 

- 면적 : 16.,앓4천m' 

- 세대수 : 210,721세대 

0 100개 구역 진행현황 

- 추진위前 35개 구역 

- 추진위 '37개 구역 

- 조합 35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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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 1개 구역 

<표 3-1> 경기도 뉴타운지구 현행‘13.10월 현재) 

구분 면적(천m') 세대수 구역수 유형 지구지정일 
촉진계획 

결정일 

원당 1,:IB 18,351 5 주거지형 fJl.00.10 10.00.00 

-「‘- 。d' 』-;-그~ 없4 13,167 5 주거지형 fJl.11.CE 10.07.~ 

일산 613 6,앉E 3 주거지형 fJl.12.31 10.00.~ 

소사 2,~갱5 33,617 24 주거지형 fJ7.CX3.12 00.CE.이 

트l보 ; L허-; 원미 잃7 15,400 8 중심지형 (J7JJ3.12 00.CE.11 

고강 1,745 26,420 12 주거지형 07.CX3.12 00.00.3) 

덕소 fill 5,100 9 주거지형 fJl.11.26 10.00.~ 

남~주 지금도농 또r3 4,005 6 중심지형 00.00.~ 11.따23 

퇴계원 3J4 127 주거지형 00.04.3) 12.04.19 

평돼 서장신장 518 3,004 5 주거지형 00.CE.fJl 10.07.3) 

광명 광명 2,281 45,영5 14 주거지형 fJ7.fJ7.3) 00.12.04 

김포 김포 aαg 10,핑8 10 주거지형 00.이.16 11.11.28 

구리 인창수택 2,073 Zl,않6 6 주거지형 fJl.00.04 10.α5.11 

합계 16.:!34 210,721 100 

*자료 ; 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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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뉴타운 사업과 서울시 뉴타운 사업 차이점 

@ 신도시와 보금자리 주택 등 주택공급원 충분 

0 서울시는 신규 주택 공급원이 정비사업밖에 없는 반면 경기도는 신도시와 보금 

자리주택과 같은 주택공급원이 충분 

0 경기도 주변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이나 기존 주택과 가격, 품질 경쟁을 해야 

함 

0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주택공급 정책인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뉴타운지구의 주택 

보다 저렴한 주택을 대량 공급하므로 경기도 뉴타운 사업의 위기 초래 원인 

0 경기도 보금자리주태은 ‘13.10월 현재 13개시 Z개지구 많,쨌천m2, 3J4,띤7세대, 

수용인원 931,273명 

- 지구현황 : 수원(호매실), 성냄고등, 여수), 화성(봉담2), 광명 • 시홍(광명시흥), 

시홍(목감, 장현, 은계), 하남t미새 감일, 감북), 군포(송정), 부천(옥길), 과천 

(지식정보타운), 의정부{민락2, 고산), 고행지축, 향동), 구리(갈매), 남양주(진 

건, 지금) 

@ 고밀아파트와 높은 분양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지 않음 

0 개발이익이 충분하지 못한 상행~l서 대규모 뉴티운 지구를 동시에 개발하고 필 

요한 기반시설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 

。 대규모 뉴티운 지구가 동시에 개발되어야만 종협적인 정비가 가능한 뉴타운사업 

방식은 경기도나 지방도시에서 실현성이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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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도시는 정비구역별 계획 외에도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 

여 계획을결정 

0 서울시는 am년부터 뉴타운사업으로 뉴타운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구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전환 

0 뉴티운지구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대체 

0 경기도는 도촉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야함 

0 개별 정비구역의 수익성이 충분치 않은 상행~l서 전체 뉴타운지구의 기반시설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구조 때문에 정비구역별로 기반시설 부담을 둘러싼 갈등 확 

대 

@ 서울시에 비해 완화된 노후도 기준 

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레에는 노후 • 불량 건축물이 해당 지역안에 있 

는 건축물 수의 W/o 이십번 지역 중 호수밀도, 과소필지, 접도율 기준 중 하나 

를 충족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결정 

0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는 면적이 1만m' 이상으로 괴소필지, 부 

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기준, 노후 • 불량건축물 기준, 주태접도율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 

0 부천 고강지구(LE.9%), 고양 원당지구(212%), 시홍 은행지구(33.8%), 고양 능곡 

지구(잃%) 등 노후도가 낮혐1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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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경기도 뉴타운지역의 지구별 노후도 현황 

노후도 지구별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개수{비율) 

3J% 이등} 부천 고강{26.9%), 고양원당(23.2"/o) 2 

4α@ 이하 
시흘은행(앓.%), 고양능곽38.40/o) 

3 
시흥 대야신천(311°/o) 

김포김포(낌%), 남~주 지금도불,42.45%), 

s:J"/o 이하 광명 표명(암%), 고양일신얘.%), 5 

구리 인효r.택(때.없 

남~주 퇴계원(52.3'/o), 남~주 덕퍼52.7%)! 

6J% 미만 오산오산댐.%), 군포 군포(55.4"l에, 5 

안양 만안(57.7%) 

부천 소사{$.영Q, 의정부 금으l(SJ.40/o), 

ffi>/o 이상 김포 g턱(61.10/o), 평택 신장(64.4%), 6 

부천 원미(없%), 의정부기능η'.4.0%) 

합계 21 ( 100.(1'/o) 

*자료 “경기도, 뉴타운사업 추진현황과 추진실적 • 문제점 • 향후대책”, 경기도의회 제공 

@ 저렴한 주거 공간 소멸과 임대주태 공급 부족 

0 경기도에서 수립된 m개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분석한 결과 사업전 총 거주세 

대는 200,Sai가구였으며, 그 중 소유자는 밍,짧 기구로 ~%인 반면, 세입자는 

1껑,'im가구로 oo.go/o 

。 서울의 1,깡 뉴타운 사업지구에서 세입자 비중이 영.%에 이른 것과 비교하면 

소유자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 

0 정비사업 완료 후 거주 세대는 때,댔호로 추정하고 있지만 총주택고급 세대는 

1띤,짧에 불과뼈 기존 거주가구의 엉.1%에 불과. 뉴티운사업으로 :?D.,쨌가구 

가거주할공간이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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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원당 

上~

일산 

소사 

원미 

고강 

덕소 

신장 

고--띠t그j 

인창 
수택 

。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주태이 145,ffi3호로 잃.7°/o에 이르는 반면, 임대주택은 

3),245호로 17.3%에 불과 

。 기존에 거주하던 세입자 가구는 125,87'2호인 점을 고려하면 $,없7호의 임대주택 

이사라짐 

<표 3-3> 경기도 뉴타운사업 사업 전 • 후 주택공급 현황 

사업전 사업후 
거주가 

거주세 
입.7 ~구 

구대비 
대비공 

소유 거주 총공급 1: 닙!:"。d' 임대 공급주 급임대 
세대수 

자 
세입자 

세대수 택 주택 w (회 
(회 세대수 (테 주돼 주택 (el.꾀 

(다꾀 
(회 (회 (회 

ax3,523 E£l,ffi4 125,872 2B,9a3 175,8:휠 145,fro 3),245 85.1 23.‘8 

18,351 7,334 11,017 19.,α}〕 ~iri~이8 1~~ t1영6.딩6 71.4 21.3 

13, 167 3,얘9 9,718 12,743 gcij.O이 r않,까.끼Tl 1,513 70.7 15.6 (16.3) 

6,잊E 1,앉i1 5,012 10,011 (~~이1 ~~~딩3 ~1~~딩8 110 28.3 

33,976 13,001 21.,αE 35,ffi] ~1oo~이 ~·없,15이E ni않이 00.9 28.6 

Z끽Em 5,혀6 16,007 a),se1 ~~이g 1~·않f n,여τ~ 71.4 17.9 

26,42) 12,ffi} 13,751 24,6'.E ~~~이9 ~1θ2 f[f.7때 91.7 3).6 

5,:m 1,!m 3,824 9,168 (~~.이1 700,않.화8 1127 159.6 29.5 (13.2) 

6,001 1,005 4,π~ 10,001 l~않.이 fee.,않.이O 1,딪?2 151.9 31.7 (15.이 

45,영5 24,163 21,1않 33,2)3 ~~이 ~,α: ~,πτ~〕) 74.7 27.3 

27,딩6 8,146 19,fill 27,761 ~foo~이 y;nro‘gj n,딪g경1) 00.8 18.1 

*자료 : ‘경기도, 뉴타운사업 추진현황고 추진실적문제점 향후대책', 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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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 비해 높은 소형주택 공급 비율 

0 공급되는 주택의 평형은 전체 공급 주택의 81.8°/o가 ffim'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구성됨 

0 분양주택 중 ffim' 초과 주택은 22.0%였으며, 임대주택은 00.4%가 OOm' 이하의 

소형주택으로구성됨 

0 서울의 재정비촉진지구보다는 소형평형 비중이 높게 계획되어 저렴주택 공급에 

주안 

2. 경기도의회 뉴타운 대책 활동 

1) 제도개선 활동 

CD a)12년 11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0 제안일 : 2η112년 11월 14일 

0 의안종류: 조례안 

0 제안자 : 김종석·박승원·송영만·임채호·이해문·권칠승·이의용·김성태·송순태·최철 

규-박광서·김진경·신종철·최재우·김현삼·엄병택·조성욱·최재연·양근서·이상기·염 

종현·김경표·김광회·이필구·안승남·류재구·오완석-서진웅·정상순·고인정·정대운· 

이계원·최호·최우규 의원(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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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0 조레 의안요지 

- 노후 • 블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에 

상으로규정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사용비용잔정위원회를 구성 

함 (안 제11조의3 신설) 

- 추진위원회가 취소될 경우 추진위원회 시용비용의 보조범위 및 보조 방법을 

규정함 (안 제끄조의4 신설) 

-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추진위원회 해산 시 사용비용 보조금을 지원함 

(안 저뼈조제7항제5호 신설) 

O 처리결과 

- 위원회 : Wl2년 끄월 a;일 수정가결 

- 본회의 : Wl2년 12월 14일 수정가결 

®Wl3년 8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0 제안일 : Wl3년 8월 23일 

0 의안종류: 조례안 

0 제안차 : 김종석·염종현·신종철·류재구·이필구·서진웅·김광회·임채호·원미정·최재 

연·박용진·검현삼·김진경·송영만·안승남·이의용·양근서·권칠승·안혜영·최재우·김 

상회 장태환김주성·벅승원의원(24명) 

0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0 조례 의안;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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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해산하거나 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시용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규 

정함{안 제11조의4) 

O 처리결과 

- 위원회 : 2012년 9월 5일 폐기 

2) 청원 활동 

@ 뉴타운.재개발 정버지구(구역)의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 규모 조사헤 

관한청원 

0 제안일 

- 1차 제안일 : 2011년 7월 12일 

- 2차 제안일 : 2011년 8월 8일 

0 의안종류: 청원 

0 청원인 : 목영대 등뽀명 

0 소개의원 : 최재연, 최우규, 유미경, 김시잡의원 

0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0 1차청원의안요지 

-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 도 자체비용으로 뉴타운, 재개발 정비지구{구역) 중 지 

구(구역)지정 해제의 요구가 있는 곳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도록 결의 

해줄것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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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재개발, 뉴티운정비지구(구역)의 전체 사업 비용의 규모 

• 각 재개발, 뉴티운정비지구(구역)별 도시기반시설 설치 비용 

• 각 재개발, 뉴티운정비지구〈구역)별 토지 등 소유자의 세대별 비용부담 규모 

0 2차청원의안요지 

- 재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들의 실정을 명확히 파악히는 것 

이 시급함. 이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 道 자체비용으로 뉴타운 • 재개발 정 

비지구(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하도록 결의해 줄 것을 요청 

• 각 재개발, 뉴타운정비지구{구역)의 전체 사업 비용의 규모 

• 각 재개발, 뉴타운정비지구(구역)별 도시기반시설 설치 비용 

• 각 재개발, 뉴타운정비지구(구역)별 토지 등 소유자의 세대별 비용부담 규모 

• 위와 같은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현재의 재개발 방식 

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각 재개발 • 뉴타운 정비지구(구역)별 토지 

등 소유자들이 원하고 있는지 여부 

0 처리결과 

- 1차 청원 : a)ll년 7월 13일 위원회 회부 결과 철회 

- 2차 청원 : Wll년 9월 22일 위원회 원안가결, 

a>ll년 9월 $일 본회의 원안가결 

@ 만안뉴타운 소송비용 159만 되%원 탕감 청원 

0 제안일 : a>12년 5월 21일 

0 의안종류: 청원 

0 청원인:김헌외없7명 

。 소재의원 : 강득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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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0 청원의안요지 

- 헌법에 보장하는 주거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만안뉴타운 내 주민을 대표 

하여 청원인은 경기도와 안양시를 상대로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지정취소 소송 

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중, 경기도가 만안재정비 

촉진지구를 해제하였음. 

- 그래서 청원인은 경기도와 안양시 변호사의 동의를 구해 소송을 취하하였는데 

경기도는 청원인의 소 취하를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변호사 보수 청구액의 fDO/o인 lffi만 5,Effi 

원을 경기도에 지급하라고 결정함. 

- 취소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겪은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뉴타운 사업 추진 과 

정의 문제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민 갈등을 치유한다는 취지에서 주민들에게 

부과한 소송비용 1많만 5,Effi원의 탕감을 청원함 

0 처리결과 

- 위원회 : a:>ll년 9월 22일 원안가결, 

- 본회의 : a:>l2년 6월 7일 원안가결 

@ 구리시 수택D구역 뉴타운 사업구역 해제요청 청원 

0 제안일 : all2년 11월 2'2일 

0 의안종류: 청원 

0 청원인 : 신동윤 외 1,675명 

0 소개의원 : 안승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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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청원의안요지 

- 구리시 수택D구역은 과도한 추가 분담금이 예상되고 토지등소유자 약 %에 

상의 확고부동한 뉴타운 반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합추진이 불가하기에 도 

정법상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사료되어 수택D구역 

뉴타운을 해제해 줄 것을 청원함. 

。처리결과 

- 위원회 : W12년 11월 33일 원안가결 

- 본회의 : W12년 12월 14일 원안가결 

3) 촉구결의 활동 

@ 경기도 뉴타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제안일 : W12년 11월 14일 

0 의안종류: 결의안 

0 대표발의 : 김종석의원 

。 발의의원 : 김종석-김진경·권칠승·장현국·김주삼·송영만·서형열·임채호·박승원·양 

근서·최재연·유미경·오병열·검경표·김달수·조광명·이재천·김상회·안혜영·염종현· 

오문식·공근식·김주성·이상성·고인정·임한수·민경선·최재백-이용석·홍정석·김성 

태·송순택·신종철·김현삼·오완석·임병태·최재우·이상기·김광회·이필구·안승남·류 

재구·서진웅·정상순·정대운·이계원·최호·최우규 의원 (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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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관위원회 : 운영위원회 

0 결의 의안요지 

- 경기도 뉴타운정책 실패 원인과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사하고 

진단하여, 뉴타운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모댈을 개발, 경기도민 

의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 벙혼} 모색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127~월 

-위원수 :15명이내 

0 처리결과 

- 위원회 : aJ12년 11월 28일 원안가결 

- 본회의 : aJ12년 12월 14일 원안가결 

@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출구 전략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0 제안일 : aJ12년 11월 14일 

0 의안종류: 결의안 

0 대표발의 : 김종석의원 

0 발의의원 : 김종석·김진경·권칠승·장현국·검주삼·서형열·엄채호·송영만·박승원·양 

근서·최재연·유미경·오병열·김경표·김달수·이재천·안혜영·조광명·염종현·김상회· 

김주성·이상성·고인정·임한수·최재백·이용석-홍정석·신종철·오완석·김현삼·최재 

우·염병택·이상기-김광회·이필구·류재구·서진웅·정상순·정대운·이계원·최호·최우 

규 의원 (42명) 

0 소관위원회 :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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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결의 의안요지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으로 지연 • 중단되고 있음. 

- 이에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역 주민들의 돗에 따라 사업성이 없는 지 

역에서는 사업 추진을 중단하꾀 사업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수있도록, 

• 국회는 뉴티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출구전략 마련과 제도 개선을 위하여 

현재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13건, 「도시재정비촉진 

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3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J 등을 즉각 심의할 것을 촉구 

·국토해。합는 뉴타운, 재개발 동 정비사업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사 

용한 비용{매몰비용), 정비사업비용{기반시설부담금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도 

록 정부의 강화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O 처리결과 

- 위원회 : a:ll2년 11월 LE일 수정가결 

- 본회의 : a:ll2년 12월 14일 수정가결 

- 수정내용 : “이명박 정부”를 “정부로” 수정 

@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 

0 제안일 : a:>13년 3월 13일 

0 의안종류: 결의안 

0 제안차 :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장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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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결의 의안요지 

- 대규모 도시재개발 빙식으로 진행된 뉴티운 정비사업이 주태경기 침체와 정부 

의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 부족으로 좌초되었는데도 정책실패 책임 당사자인 

정부와 국회는 해당 지역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음. 

-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사업 추진을 포기하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대다수임에도 국가 치원의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중단 절차와 미무리 또한 민간에 전가시키면서, 뉴티운 사업 시행을 두고 찬 

반으로 나뉘어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주민들이 다시 사업추진비용 부담 책임 

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는 등 주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엄. 

- 뉴티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뜻에 따라, 사업성이 없는 

지역은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은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확대·강화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임. 

O 처리결과 

- 본회의 : W13년 3월 14일 원안가결 

@ 뉴타운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입법 촉구 결의안 

0 제안일 : W13년 9월 4일 

0 의안종류: 결의안 

0 제안자 : 경기도뉴티운대책특별위원장 

O 소관위원회 : 본회의 

0 결의 의안요지 

- 뉴타운, 재개발등 정비사업의 출구전략 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현재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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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16건, 「도시재정비 촉진 

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3건을 정기국회에서 심의 • 의결할 것을 촉구함 

- 뉴티운, 재개발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매몰 

비용)과 정비사업비용{기반시설부담금 등)을 국'71에서도 보조하는 방얀을 마 

련할것을촉구함 

- 제112겼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할 것 

을촉구함 

0 처리결과 

- 본회의 : a)l3년 10월 16일 원안가결 

4) 기타활동 

@ 경기도 뉴타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0 제안일 : W13년 1월 2B일 

0 의안종류: 기타 

0 제안자: 의장 

O 소관위원회 : 본회의 

0 제안의안요지 

-활동기간및위원수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부터 12개월(W13. I.LB ∼ W14 1.27) 

- 위원수: 15명 이내 

0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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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 all3년 1월 ~일 원안가결 

@ 경기도 뉴티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0 제안일 : al13년 11월 15일 

。 의안종류: 기타 

0 제안자 :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장 

。 소관위원회 : 운영위원회 

0 결의 의안요지 

- 「지방자치법」 제$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 운영 조 

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경기도 뉴타운 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2η113. 1. ~.∼ al14 1. 'Zl)을 al14년 6월 a)일까지 연장한다. 

O 처리결과 

- 위원회 : al13년 12월 2일 원안가결 

- 본회의 : 상정예정 

@뉴타운사업 현장방문 

0 방문일정 

- al13년 5월 Z3일 부천시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 현장 방문 

- al13년 6월 24일 구리시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 현장 방문 

0 부천시 주요방문내용 

-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는 부천시와 구리시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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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공무원과 대책 논의 

- 뉴타운 사업 추진위 찬성 • 반대 주민 의견 청취 

5) 뉴타운사업 관련 제도개선 건의내용 및 반영현황 

0 경기도는 뉴티운사업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조세특레제한법」 을 건의함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주요 건의내용 및 건의결과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주민동의, 촉진지구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 

부담경감 위한 용적률 조정은 완료됨 

0 반면 재정비촉진지구 내 괴중한 공공기반시설 설치부담 완회를 위한 국비지원은 

현재국회진행중 

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건의 내용 및 건의결과는 일몰제 도입,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한 임대주택 조정, 추진위원회 구성 시 주민분담금 제시를 위한 

추정분담금은완료됨 

0 반면,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위 및 조합설립 사용비용 국비 지원, 정비구역 직권해 

제할 경우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용비용 토지소유자 동의방법 전자동 시스템 

도입, 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허용, 토지등소유자 

의 추진위 조합 해산비율 축소조정 건의은 현재 진행 중 

0 「초세특례제한법」 은 정비사업 추진위 조합 해산 시 시공자가 조뺨i] 대하여 

지금에 대해 손금처리 가능 토론 건의는 현재 진행 중 

。 뉴타운 출구전략을 위한 일몰제 도입,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한 임대주택 비율 조 

정, 추정분담금 제시를 위한 제도는 마련되었지만 조합해산 및 추진위와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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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은 현재 진행 중 

0 국가 정책으로 추진된 뉴타운 사업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필요 

<표 3-4> 경기도 뉴타운사업 관련 제도개선 건의내용 및 반영현행‘13.10월 기준) 

연번 

2 

사업명 

(법률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 
한특별법 

도시 및주 

거환경정비 

법(개정) 

건의사항 건의결과조치사행 

10 재정비촉진겨|획을 수립(변경)하는 
0 촉진계획수립 시 토지소유자 | 

비고 

| 경우 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의견을 확인할 수 있도록 | | 완료 

| 라 주민동의 받을 수 있도록함 
개정건의 I 

10 도촉법 저19조 신설(‘12.2.1) 

0 촉진지구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 촉진지구 내 자율정비구역제 I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할 수 있도 

도도입건으| | 록하 

。 주민부담 경감을 위하여 증 

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임대 
주택 수 확보비율 조정 건 

의 

0 도촉법 저12조저12호기목 개정(‘12.2.1) 

0 증가되는 용적률의 $-띤껴보금자 

리주택 인근지역으| 1잉 완호” 확보 
되도록완화 

0 도촉법시행령 제34조제1항호 신설 

(‘11.11.3)) 

0 국회 진영, 김태원 의원 등 2개 법 

안 입법발으|, 국토위 소위 회부 

완료 

완료 

0 재정비촉진지구 내 과중한 

공공기반시설(도로 공원, 
주차쟁 설치비용 부담완화 
를 위한 국비 전액지원 건 
으| 

(‘13.2.21) I 추진중 
。 국고지원율 하효떨 상향조정(1()>/c에 

앙"3)"/o) 

。 일정기간 사업이 지행되지 않는 경 

0 촉진계획 결정 • 고시일로부 
터 3년 이내 추진위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존치지역 

등으로 변경가능토록 개정 
건의 

우 정비구역 자동해저|(일몰제 도입) | 완료 
0 도정법 제16초의2 신설(‘12.2.1) 

。 주민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 

체연면적의 5-10%내에서 

임대주택 수 조정할 수 있 
도록개정건의 

0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점으| 100분 
으| 3)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0 도정법 저14조으12.저11 흔g호 개정 

(‘12.2.1) 

0 토지소유자 10∼25°/c。 이상이 요청 

0 추진위원회 구성 시 주민분 | 할 경우 개르썩 정비사업비 및 추 

완료 

담금 제시를 의무화할 수 | 정분담금을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 완료 
있도록 개정건으| | 제공카능 

。 도정법 제16조으12 신설(‘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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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위 승인 
0 국회 김경협 의원 등 7개 법안 입 

취소시뿐만 아니라 조합설 
법발으|, 국토법요바위 계류{‘13.2.27) 

추진중 립인가가 추|소되느 경우에 
。 사용비용:지농버|→V>:I 빌벼|+국비 

도 사용비용 지원 및 적정 
0 지원대상t추진위→추진위+조합 

한비율의 국비지원건의 

。 시 • 도지사가 정비구역 직권 
0 국회 김상희, 함진규 의원 등 2개 해제할 경우에도 취소된 추 

추진중 
진위원회, 조합의 사용비용 법안 입법발으|, 국토위 회부{‘13.6.4) 
보조건。| 

0 토지소유자 동의빌법(전자동 
0 검토휠국토교통부) 추진중 

。l 시λ템 도입) 개선 건의 

0 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 
시 도시재정비위윈회 심의 0 검토휠국토교통부) 추진중 

허용건의 

0 토지등소유자의 추진위 • 조 
0 검토휠국토교통부) 추진중 

합 해스버|율 축소조정 건의 

0 정비사업 추진위 • 조합 해산 
0 국회 김경협, 나성린 의원 등 2개 

조세특례제 시 시공자카 조합에 대하여 
법안 입법빌으|, 기획재정위 회부 추진중 3 

효법(개정) 자금에 대해 손금처리 가능 
(‘13.7.3) 

토록재정 건。| 

*자료 ; 경기도의회 제공 

3. 경기도 뉴타운사업 추진 진행 과정 

1) 경기도 뉴타운 사업 과정 빛 세부내용 

oam년 5 ·3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당선. ‘명품신도시와 뉴타운 건설“ 정책 추진 

oam년 9월 1차 경기뉴타운 사업대상자 10개 지구 선정. 부천 소사{소사본동·괴 

안동, 강7딴IDm2), 부천 고갱1π맨IDm2), 광명시 광명(광명4·5-6동,철짧동, 

%랩OO:>m') •. 남영주시 덕소(51댄IDm'), 시흥 은행(61만ffinm2), 군포 금정(금정 

역·산본1∼3·금정동, fJI맏!ffrom'), 고양 원탱주교-성사동, 13)만m'), 의정부시 금 

의(금오동, 100만m'), 구리시 수택·인창〈수택·인창동,1잃만m'), 안양시 안OJ(안ζ와 

∼3·석수2·박달1동, 176만었X)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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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07년 경기도.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경기지방공사 뉴타운 양해 

각서 채결과 뉴타운지원센터 개소 

。 am년 경기뉴티운 ‘up g빼’ 비전 선포로 정책 추진 전략 수립. 4대 추진전략 

- 전돼. 주민과 함께 사업추진 속도 때 

- 전락2. 신도시와 함께 교통소통 스피드 뼈 

- 전략3 친환경 • 문화 활력으로 주거가치 때 

- 전략4 명품 디자인으로 도시품격 up 

oam년 부천 소사지구에 경기뉴타운 사업 공사 첫 시작 

oam년 12월 경기도 뉴티운 주거안정대책 발표 

0 찌110년 1월∼4월 뉴티운 시민대학 2회 운영. 1차 주민에게 “찾아가는 시민대학” 

τ700명 교육 수강, 2차 주민이 “참여하는 시민대학2’ 248명 침여 

0 때110년 6·2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도지사 재선, “찾아기는 뉴타운시민대학” 공 

약제시 

0 a)lO년 9월 9일 군포 금정지구 첫 지구지정해제 

0 찌ill년 끄월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개정안 발표 

0 때ill년 12월 뉴타운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발주 

0 정비구역 등의 해제 및 정보제공 요청을 위한 운영(안) 발표 

0 때,12년 7월 경기도 추정분담끔 시스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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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all2년 9월 부천 소사지구 경가뉴타운 사업 첫 입주 시작 

<표 3-5> 경기뉴타운 추진 과정 및 세부내용 

시점 추진개요 세부내용 

2m년 5월 민선4기 김문수 도지사 당선 - 명품신도시와 뉴타운 건설 정책 추진 

- 부천 소새소사본동·괴요떻, 앙712...lfill)m') 

- 부천 고강177'2...lfill)m') 

- 공명시 공병(광명4·5-6동,철스바동, ff!묘뻐X))m•) 

- 남S류시 덕쇠5112...19'.XX〕m') 

1차 경기뉴타운 사업대상지 10개 
2XX3년 11월 

- 시홍 은행(6112...19'.:m바) 

지구선정 - 군포 금정(금정역·산불1 ∼3·금정동, 51묘땐X))m 

- 고양 원댐주교·성사동, 13)만m') 

- 의정부시 금의(금오동, 100만111') 

- 구리시 수돼·인창(수택·인창동,100만m') 

- 안암시 안않안을에 ∼3·석수2·박달1동, 176민2XX)m') 

- 경기도 :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지원 

경기도 • 대효루택공사 • 효묵토지 - 대효픔택공사 • 효묵토지공사 • 경기지방공사는 촉 

공사·경기도시공사 뉴타운 진계획 수립단계에서 기반시설 설치계획, 촉진사업 

aJJ1년 2월 rvo..」체결 의 효율적인 표년|률 위해 적극적으로 자문 및 의 

견등지원 

뉴타운지원센터개소 
- 경기지방공새현 경기도시공새 3황{| 뉴타운지원 

센터개소 

- 경기뉴타운 사업 1주년 기념 LP grade 4대 추진 

전략발표 

2D3년 1월 경기뉴타운 ‘ψ α뼈’ 비전 선포 
- 4대 추진전략 : @ 주민과 함께 사업추진 속도 때 

@ 신도시와 함께 교통소통 스피드 LP @ 친환 

경 • 문화 활력으로 주거가치 up© 명품 디자인。 

로도시품격 up 

- 4월 14일 김문수 도지사 지역주민, 경기도 관계자 

am년 4월 부천소사지구공사착공 부천시 및 시의회 관계자 지역 국회의원, 뉴타운 

사업 총괄계획가 등 50J여명 침석 기공식 

- 기존 구도심 거주민 주거안정 문제해결 방안 

am년 12월 경기도 뉴타운 주거안정 대책 
- 2)13년까지 이주대책이 필요한 도내 경개 뉴타운 

사업지구 101,433세대에 대한 주택공급 방안 제시 

- 구도심 주민 인근에 건설되는 공공국민임대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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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자리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등에 이주시킨 

후재개발사업 추진 

- ‘10. 1. 18∼2.26 주민에게 “찾01카는 시민대학2’ 진 

a:J10년 행 : 7,71〔n명 교육수강 
뉴타운시민대학운영 

1월∼2월 - ‘10. 2. al∼4.17 주민이 “참여하는 시민대학2’ 진행 

: 248명 참여 

a:J10년 6월 민선5기 김문수 도지사 당선 
- 뉴타운 정책으로 “찾아카는 뉴타운시민대학’ 공약 

저|시 

- ‘10. 9. 9일자로 군포 금정지구 해제실효 

- 이후 평택 안정(‘11. 1.딩, 안양 만안(’11.4.6), 김포 

a:J10년 9월 군포 금정지구 첫 지구지정해제 g틱(‘11.6.1이, ’시흥 대야신천(‘11.10.31), ’시흥 은행 

(‘12. 2. 1히, ’의정부 가능{‘12. 3.:D), 군포 군포(’12. 

9.21), 의정부 금으|(‘12.10.19) 연쇄 지구지정해제 

a:J11 년 4월 경기뉴타운 제도 개선안 발표 
- 주민의견존중, 주민부담경감, 투명성 및 주민의 권 

리보강 서」 주거안정 보강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않은 구역 중 정 

a:J11년 11월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개 비사업과 표랜한 주민갈등이 있올 경우 시짚 군수 

정안 는 필요한 경우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주민의견 조 

사 

- ‘11. 12. 1 ∼’12.5.31까지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텀 구 

촉용역추진 
뉴타운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a:J11 년 12월 - 총사업비 : 431표g천원 
구축용역발주 

- 사업내용 : 종전자산 평가 및 사업성 분석 추정, 

프로그램개발및감리 

-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었으나 절차와 

서식등이 법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음 
정비구역 등의 해제 및 정보제공 

a:J12년 5월 - 경기도는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의 
요청을위한운영(앤 

해제 하고자 할 때는 필요한 절자 서식 등을 담은 

‘정비구역 등의 해제 및 정보제공 요청을 위한 운 

영(앤’ 저|시 

a:J12년 7월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 오픈 - ‘12. 7.10 GRES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 오픈 

a:J12년 9월 부천소시지구입주시작 
- 부천시 소사본동 !:HI〕구역 대우건설 푸르지오 아 

파트 9개동 재7세대 첫 입주 

*자료 : 경기도청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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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뉴타운 사업 주민갈등 현황 

0 경기도 뉴타운 사업 지구별로 촉진계획 결정 처분 취소, 지구강제집행 정지 신 

청, 재정비촉진기구 변경지정 요구 

0 전체 17개 소송 중 aJll년 8건, aJ12년 7건, aJ13년 2건으로 때11∼all2년 집중 

。 그 밖에 사업지구내 주민 간 찬반갈등 시장실점거 등 주민갈등 심화 

<표 3--6> 경기도 뉴타운지구별 추진과 소송제기 현황{‘13. 10월 기준) 

촉진계획 
면적( rn') 지구지정 

해제일자 추진상황 분쟁및소송 
현재 

구분 완료 (웹흉 추진단계 

일부구역4 해콧제만, 추진위전 1 
원당 1,315,140 CJl.00.10 10.00.00 10곳중 조합 4 

조합설립 

‘12. 3.19일 능곡1,2지구 
추진위전 1 

고 느-;-二_ .. 『L &셉,817 CJl.11.a5 10.07.29 일부구역 해제 재정비촉진지구 추진위 2 
양 

변경지정 등{진행) 
조합 2 

일산1구역 추진위전 1 
일산 612,없5 CJl.12.31 10.α3.~ 주민둘청,서 추진위 

해제신 
준비중 

조합 

‘12.10.2일 추진위전10 

소사 2쟁7.~ (JlJJ.3.12 OO.a5.01 4개 구역 해제 
괴안11B구역(도승소), 

추진위 9 
추진 조합 5 

시장실점거 준공 

‘12. ag일 
추진위전 2 

.!:「j 원미 1,915, 133 w.m 12 OO.a5.11 일부구역 해제 소사108구역(도승소), 추진위 3 
t! 

시효엘점거 
조합 3 

13개 구역 중 
8개구역에 찬료만든란 추진위전 7 

고강 1,745,378 CJl.CX3.12 00.00.3) 대해 찬반조사 추진위 2 
실시 시장실점거 조합 3 

예정(1『12월) 

안 만안 1,834,240 ce.여.CJl 11.03.25 ‘11.4.6 지구지정해제 
촉진지구취소소송(도승 

양 소),시장, 사업포기선언 

덕소 .。,559 CJl.11.::B 10.α3.Cε 일부구역 해제 
추진위 3 

남 조합 6 
。C그t 

일부구역을 추진위전 3 -;·「;
지금 준공업지역존치시설로 

도농 
많7,EEIJ C6.06.~ (1 Ul3) 존치표띤|구역。 

제외요구 
추진위 1 

로변경 조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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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이 
퇴계 

1,100,영3 00.여.3:> (11.00) ” 
전후사 

원 업칙수 예 
정 

‘11. 6.3)일 

1,이0,12J 00.04.07 (11.때 ‘12.10.19 지구지정해제 
촉진지구취소소송소최 

해찬반논란, 

문실시예정 
정 

‘12. 6.'Zl일 .!;「j

가능 1,328.,또7 00.04.07 (11.때 ‘12.3.3) 지구지정해제 
촉진지구취소소송(소취 

해.찬료반란, 

설문실시예정 

신장 1,176,137 00.CE.07 10.07.3:> 일부구역 해제 추진위 5 
평 

찬븐때립,시징; 문조사 택 안정 fill,412 ∞’α5.07 11.이.CE ‘11.1.5 지구지정해제 
실시 

시 
은행 610,EB] 00.al.07 (10.12) ‘12.2.16 지구지정해제 

흥 대야 1,173,263 00.07.14 (11.on ‘11.10.31 지구지정해제 
신천 

일부구역 
경개 중 9개구역 

추진위전 2 고C그. 
명 

광명 2,281, 110 07.07.3) 00.12.04 존치관리지역。 소송{도,승소 및 추진위 5 
로변경 

소취해 
조합 7 

군 군포 812;αg 00.07.00 10.[ 9.2J ‘12.9.21 지구지정해제 주민소송 

포 
금정 Effi,CXXl 07.00.10 10.9.10 ‘10.9.9 지구지정해제 결정고시 지연 

추진위전 7 

김 김포 aα13,483 00.01.16 (11.00) 추진위 2 
포 

조합 

。ot그--그, 훌~π)) 00.04.00 (11.여) ‘11.6.10 지구지정해제 

‘12. 4. 5일 인E바택 

수택E지구 

촉진계획무효소송도 

일부구역 
승소) 

추진위전 1 
구 인창 
리 수택 2,072,770 07.α5.04 10.al.11 존치관리지역。 ‘12. 5.29일 수택E져구 추진위 4 

로변경 
강제집행 정지신청(도 

조합 

승소). 

일부건축물 

존치시설로제외 요구 

오 
오산 (11.al) ‘11.7.29 지구지정해제 

설문조사찬성 

산 a앉~472 00.01.02 
π1'/c。미만 

*자료 “경기도, 뉴타운사업 추진현황과 추진실적 • 문제점 • 향후대책”, 경기도의회 제공〈변창흠, ‘뉴타운 사 

업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편 과제’, <뉴티운 사업 출구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및 뉴타운 사업지구 주민 

피해 증언대회> 발제문에서 재인용)의 표를 재구성, “경기도 뉴타운 지구 및 정비사업구역 주민소송 현황” 

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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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도 뉴타운사업 주요 정책 

1) 경기도 뉴타운 사업 비전과 전략 

0 경기뉴타운 사업 시행 l주년 기념 사업 비전과 전략 제시 

am년 l월 ~일 경기뉴타운 사업 시행 1주년 기념으로 비전과 전략 선포 

- 비전 “당신의 경기가 확 달라집니다”는 시간과 부담은 “쑥”, 가치와 품격은 

“쑥”으로 사업추진 단축, 주민 부담 경감, 주거가치와 도시품격은 높이는 전 

략제시 

*자료 : “경기도 뉴타운 사업 1주년 I업그레이드 비전’ 선포식”, 노컷뉴스(aIB.l.영,) 

0 공청회와 토론회 통한 주민 참여 활성화 

-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청회 및 토론회는 물론 뉴타운지원센터나 도시재정비 포 

럼 동의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 참여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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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구별 총괄계획가{MP) 등 도시계획 전문가 참여 제시 

- 품격 있는 도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 지구별로 도시계획 전문가를 총괄계획 

가{MP) 참여 

0 시와 주민 간 정보공유 및 교류확대 

- 뉴타운지원센터 운영, 인터넷 소식지 등 적극적 홍보 

- 직무교육, 시군 간담회를 통한 정보공유 및 교류 확대 추진 

| 목표 | 
추진전략 

(4-up) 

。전담부서 

<표 3-7> 경기뉴티운 비전과 추진전략 

“당신의 경기가 확 달라칩니다.” 

• 구도시의 생활여건을 신도시에 견줄만한 수준으로 향상 

• 구도시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계기를 제공 

1. 주민과 함께 사업추진 속도 up 

2. 신도시와 함께 교통스피드 up 

3. 친환경 문화 활력으로 주거가치 up 

4. 명품 디자인으로 도시품격 up 

- 경기도 뉴타운 정책을 추진할 전담부서는 am·년부터 a)13년 5월까지 6차례 

조직개편 

- 담당 조직 명칭 변경 : 뉴타운사업기획단 • 뉴타운사업단 -- 뉴타운사업과 
• 도심재생과 • 융복합재생과 • 도시재생과{현재) 

- 담당 조직 명칭이 뉴타운, 도심재생, 융복합재생, 도시재생과 같이 일관성 유 

지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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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타운시민대학 

0 ‘10년 상반기 주민에게 “찾。}가는 뉴타운 시민대학” 운영 

- 운영기간 : 상반기 ‘10. IJ;양.£ 

- 교육주관 : 5개 권역 구분 대학별 운영(대학별 책임교수 지정) 

- 운영실적 : 12개시 21개지구 7,700명 

- 교육프로그램 : ‘주민부담t관리처분)’, ‘세무 • 법무상람, ‘일자리 초탤’, ‘이주대 

책’, ‘추진절차, ‘법무십씩’ 등 뉴티운 추진과정 내용 

0 ‘10년 상반기 주민이 “참여하는 뉴티운 시민대학” 운영 

- 운영기간 : ‘10. 2.aJ417(매주 토요일 6주간, %:αfl8:00) 

- 교육주관 : 5개 권역 구분 대학벌 운영(대학별 책임교수 지정) 

- 교육대상 : 지구벌 여건에 따라 뉴타운 주민 약10명 내외로 탄력적 운영.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도, 경기도시공새 용역업체, 시민단체 교육과정 참여 

- 교육프로그램 : “공간계획”, “일지리 칭출”, “공공디자언” 등 

- 운영실적 : 12시 21개지구 248명 참여 

0 ‘10년 하반기 주민에게 “찾아가는 뉴티운 시민대학” 운영 

- ‘10년 하반기는 대부분의 뉴타운사업지구가 촉진계획 수립 완료단계에 있어 

주민에게 “찾아가는 뉴타운 시민대학” 중심으로 운영 

- 운영기간 : ‘10. 9.TlO.aJ(l일 3시간; 지구벌 탄력적 운영) 

- 교육주관 : 경기도 및 경기도시공λH강사진 별도 구성 운영) 

- 교육프로그램 : “감정평가 및 관리처분”, “조합설립 등 법무상식”, “공공관리제 

도” 

- 운영실적 : 9개시 17개지구 2,fffi여명 참여 

0 집행예산 

-총웠,$천원 

- 경기도시공사 예산으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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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추정분담금개발용역 

0 추진경위 

- ‘11.12. 1 추정분담금 정보 시스템 용역 칙수 

“ 12. 5.30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구축용역 최종 보고회 

- ‘12. 5월∼6월 시,군 담당자 교원3회) 및 추진위 대상 설명회(6회) 

- ‘12. 6.19 추정분담금 시스템 구축관련 도의회(도시환경위) 설명회 

- ‘12. 7.'2fJ 추정분담금 시스템 α1-I.ine 오픈 

0 사업명 : 경기도 추정 분담금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0 총사업비 : 꼈,%천 원 

0 사업내용 : 종전자산 평가 및 사업성 분석 추정, 프로그램 개발 및 감리 

0 계약사항 

∼ 총 3가지 계약사항으로 추진 

-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구축용역 : 371,004천 원 

- 전산개발 감리용역 : 19.,잃천 원 

-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 28,ffi'.2천 원 

@개요 

0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G표견 : Gyoo많앨 Regeneration &마m뼈 Share of 

E양:nse) 개요 

-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개략적인 분담금을 추정히여 토지등소유지헤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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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정책담당자에게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현황 인식을 바탕으로 주거정책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 

기 위하여 도입된 시스템 

0 도입배경 

- 뉴티운 사업 초기 개인별 개략적인 분담금 모르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주민 갈 

등과불만해소 

-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사업성 분석과 개인별 개략 분담금을 예측하여 주민이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제시 

도시 재정비셔업 초기에 개인별 개략 

분담금을 모르는 ~I-EH에서 사업을 추 

진힘에 따른 주민 갈듬 및 불만 팽배 

O 목표 

亡§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사업성 분석과 개인 

별 개략 분담금을 예측할 수 있는 추정 

분담금 정보시스램을 구축 • 제공하여 토 

지등 소유자들이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있는기준의 제시 필요 

- 객관적이고 표준적인 추정사업비 및 분담금을 제시하여 정비사업 시행여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간 의견 

대립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비구역에 대한 제반 정보를 웹상으로 모두 

공개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장기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에 

서 사엽비 및 분담금의 변동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비의 절감을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축 

@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 주요 내용 

0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 구성(홈페이지 구성) 

0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은 크게 메인 홈페이지와 추진위원회(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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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로구성 

<표 3-8>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 내용 

경기도 추정분담곰 시스템 

메인 홈페이지 

0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 소개 

。 추진위원회(조햄 홈페이지 지도링크 

。 경기도 재정비사업 정보 제공 

추진위원회(조햄 홈페이지 

0 해당 사업지구의 구역 분담금 

0 총수입 및 총사업비 정보 제공 

。 토지등 소유자의 종전자산 정보제공 

0 토지등 소유지펙 개별분담금 정보제공 

*자료 : “도민참여형 거버넌스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경기도를 중심으로 -”, 경기도의회(a:Jl3) 

0 메인 홈페이지 주요 내용 

-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의 내용과 개요를 소개 

- 해당 사업구역의 추진위원회(조합)홈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도 링 

크서비스를제공 

-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정비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공지사항들을 

확인기능 

。 추진위원회(조합) 홈페이지 주요 내용 

- 메인 홈페이지 가입과 별도로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사업구역의 추진위원회(조 

합)홈페이지의 내용을 확인 

-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며 승인을 득한 토지등소유자에 한해 분담금 정보를 

제공 

- 승인을 득한 토지등소유지에 한해 사업구역의 총수입 및 총사업비를 확인 

- 승인을 득한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사업구역의 개략적 분담금과 본인의 종전자 

산현황 및 개략 분담금 확인 가능 

- 종전자산은 추진위원쟁조합장)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관리 

자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수정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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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등소유자는 총수입 및 총사업비의 민감도 조정을 통해 개략 분담금의 변 

동추이를직접확인 

@ 경기도 추정분담금 산정방법 

0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은 종전자산; 종후지산; 사업비의 각 헝목이 상호 유기적 

으로 관련되어 최종적으로 관리처분단계에서 결정되나 사업초기단계에서 개략적 

인 분담금을 추정히는 것이므로 각각의 항목에 대한 다양한 전제히에 추정 

O 추정분담금산정방법 

분담금 조합원 분~가격 
사업수익 × 토지등소유자별 분양받을 주택의 

토지등소유자별 

자t뻐|옳 

개별 토지등소유지으| 종전자-0금액 

전체 토지등소유자으| 종전자산으| 합계 

0 구역별 추정분덤금 산정방법 

토지등소유자벌 

자~비율 

- 평균적인 종전자산을 가진 토지등소유자가 개발 후 lOOm'규모(33평형)의 분양 

주택에 입주할 때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산정 

- 사업 후 분양아파트와 임대주택, 상객 오피스텔 등 건물에 맞는 분양수익을 

추정해 보다 현실적인 추정치 산정 

- 종전자산의 유형에 따른 보정률을 적용함으로써 신뢰도 향상 단독주태, 공동 

주택, 기타 부동산에 맞는 각각의 보정률을 적용 

- 자의적인 입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적용 

@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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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은 홈페이지 정보마당 코너를 통해 개발된 시스템의 

한계를공지 

0 정비사업의 특성에 따른 한계 

- 정비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며,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의 특성상 

현재 시점에서의 예측과 실제 결과는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음 

- 특히 부동산경기의 변동 및 관련 법령의 개정 및 물가변동 등에 따른 외부요 

인의 변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단순한 참고자료로서 제한적인 활용 

0 종전자산 추정 방법이 가진 한계 

- 정식 감정평7까 아닌 공시가격에 보정률을 적용하는 간편법에 의한 종전자산 

추정 방법은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부담금을 산정히는데 한계가 있음 

0 개별 정비사업구역이 갖는 특수성에 따른 한계 

- 않표S는 대량의 표준적인 추정 분담금 로직을 적용한 결과이므로 개별 정비 

사업구역이 갖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구역에 따라서는 비현실적인 

결과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사업비 항목은 정비사업구역별로 계약의 형태, 인 • 허가사항이 달라질 

수 있고 분쟁 • 소송 등에 대한 표준화가 불가능함에 띠른 오류가 발생할 여 

지가있음 

0 않표S 운영상의 한계 

- 앉훈S는 경기도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공하되 실제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 

초 자료는 추진위원회 등에서 입력하고 시징; 군수가 송인하도록 되어 있으 

나 추진위원회에서 자의적인 입력을 할 경우 결과치가 왜곡될 개연성이 있음 

- 뉴타운 사업 이해당사자인 주민 특성이 고령자와 인터넷 활용 미흡으로 추정 

분담금정보제공한계 

- 뉴타운 사업 이해당사자가 광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시스템 활용1 대한 인 

지도를 높이는 홍보 효과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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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시스템을 주민에게 설명하기 위한 교육 전담 인력 한계 

4) 경기도 뉴타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발표 

CD am년 12월 경기도 뉴타운 주거안정 대책‘ 

0 기존 구도섬 거주민의 주거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 3)13년까지 이주대책이 필요한 도내 않개 뉴타운 사업지구 101,433세대에 대한 

주택공급빙훈}제시 

0 구도심 주민들을 인근에 건설되는 공공국민엄대와 보금자리주태, 다기구 매입임 

대주택 등으로 이주 시킨 후 재개발 사업 추진하는 순환형 정비빙·식으로 추진 

0 소득수준별, 거주지별(4개 권역:서남권, 서북권, 동북권, 남부권) 로 구분하여 권 

역 별 반경 1많n 범위 이내에서 주택공급물량의 시기적 조절계획 

(2) 3)11년 4월 ‘경기뉴타운 제도 개선(안)’ 

0 주민의견존중 

- 전체 토지 등 소유자 ffiO/o이상의 참여와 참여자 껍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사 

업추진가능 

- 일정기간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 일몰규정 신설 자율정비구역 도입 등 도시정 

비기업을다양화 

- 사업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촉진계획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동 사업의 속도를 조절하도록 함 

0 주민부담경감 

- 전체 건립세대수의 1까6이하에서 전체 연면적의 5∼1〔%내 범위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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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 주택 인근지역은 띠까지 완화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시도지사 탄력 

운영 

- 증가되는 용적률의 7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 공품→ 댔”75% 범위 내에서 

공급하도록변경 

-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었던 임대주택 부지를 조합이 요청히는 경우 감정평가금 

액으로매각하도록함 

- 시·군별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하한비율을 lQC>/o'에서 :JY>/o로 상향 

- 중앙주택정책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국비지원도 가능 

0 투명성 및 주민의 권리보강 

-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이 1[% 이상 증가되 

는 경우 314이상의 조합동의가 필요 

- 추진위원회 구성단계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에‘주택의 규모별 개략적인 분 

담금’을 표시하도록 개정 

- 조합총회의 주민 참석비율을 :JY>/o이상으로 상향조정 

- 사업 참여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추정 분담금 프로그램 제공 등 공 

공사업 관리제도도입 

0 서민주거안정보강 

-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전세 매입물량 확대 

- 사업지구 내 주민 재정칙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호당 융자한도액 상향 조정 

®a>ll년 11월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개정안? 

0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않은 구역 중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갈등이 

있을 경우 시장·군수는 필요할 경우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주민의견 조사 가능 

0 추진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 한해 주민 2)% 이상이 반대 시 지구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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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년 5월 ‘정비구역 등의 해제 및 정보제공 요청을 위한 운영(안)’ 

0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었으나 절차와 서식이 등이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 

0 경기도는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 둥 정비구역의 해제 하그l자 할 때 필요한 절 

자 서식 등을 담은 ‘정비구역 등의 해제 및 정보제공 요청을 위한 운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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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 사업 문제점 

1. 뉴타운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 

1) 재정비사업의 구조와 복잡성 

0 재정비사업의 복잡성 

- 뉴타운사업은 다양한 정비사업을 종합해서 광역생활권으로 계획하고 추진히는 

정비사업 

- 정비사업 현징어1서 나타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정비사업 문제와 도시재정비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뉴티운 사 

업 자체의 문제점이 결함된 복합적 성격 가짐. 따라서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 

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해결빙란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함 

- 뉴타운지구에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평균 

7-8개 정비구역으로 니뉘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뉴타운 지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뉴타운 지구 지정을 해제하더라도 여전히 정비사업의 문제는 

남게됨 

。 재정비사업의 방식과 성격 

- 재정비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도시계 

획 절차를 밟아 추진되며 토지의 취득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챔l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 또는 사용의 대쟁1 되는 공익사업의 



54 처흉장 창켜도 뉴E쌀 사영 훌쩌|정 

성격 

- 재정비사업이 형식상 공익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실제 사업의 추진은 민 

간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개별사업 단위로 추진됨. 다만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서 시행되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서는 지구단위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있 

으나 실제 사업은 여전히 개별사업구역 단위로 추진 

- 또한 개별사업 구역별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도시 전체 차원에서 사업의 추진 

여부와 사업추진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보다는 개별사업 구역별로 사업성이 

나 언허가의 편리성, 주민들의 반발 여부, 세업자 문제 해결가능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결정 

- 따라서 사업성이 부족하면 주거환경이 열악해도 정비되지 못해 계속 방치되는 

반면, 사업성여 높은 지역은 주거여건이 비교적 양호햄도 불구하고 노후도 

둥의 물리적 기준이 충족되면 빠르게 추진 기능 

2) 재정비사업의 구조와 한계 

@ 재개발 뉴타운사업의 목적과 사업성격의 문제 

0 도시환경개선과 고급주택공급 나。}가 일지리 창출 등 외부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챔 왔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사람’과 ‘지역’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부족 

0 도시재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법률규정은 재정비사업을 촉진히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에 주민의 참여와 지역의 특성에 대한 배려는 최소 

한의 형식적인 절치에 불과 

0 신속한 추진에 최우전 가치를 두어 왔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물리적 

조건,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요건, 법률적인 근거만 있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 

도록지원하는데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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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면 철거재개발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철거와 재건축 사업추진에서 막대한 

비용이소요되는구조 

0 재정비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공 

의 관리나유도에 한계 

0 재정비사업 참여주체는 개발과정이나 개발이후의 수익극대회헤만 관심 

0 도시재생에 대한 공공의 지원과 관리는 거의 없거나 명목적으로만 규정 

@ 재개발 • 뉴타운사업의 논리적 전제의 문제 

0 재개발 • 뉴타운사업이 전제하고 있는 사업추진의 논리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 

할수있음 

- 첫째, 대규모의 재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면 도시 환경도 정비될 뿐만 아 

니라 주택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 재정비를 통해 

고급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히면 여과과정(퍼뼈ng mα:ess)을 통해 주택의 상 

향조정이 일어나서 가장 열악한 주태은 철거되고 전반적으로 주택의 질적 향 

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봄. 이 과정에서 세입자의 문제나 원주민 재정착률 

의 부족, 주태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은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장기적으 

로는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인식 

- 둘째, 재정비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의 재산권을 기초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 우리 헌법이나 유엔의 사회권조약에서 기본권으로 보징하고 있는 주거권 

은 재산권 행사헤 제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음. 조합 

은 토지등의 소유자들로만 구성되며 이들의 사업전후의 재산권 변회꿰 기반 

히여 사업을 추진. 이 과정에서 강제철거와 강제퇴거, 원주민의 강제이주, 전 

세와 월세가격의 급등은 더 큰 공익을 위해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인내해야 

하는 불편정도로 간주되고 있음. 이 전제에서 보호하려는 더 큰 공익은 기본 

권인 주거권보다 우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유재산권과 이에 기초한 사 

용, 수익, 처분권엄. 이러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정비사업에서 공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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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생ll 관한 법률상의 수용과 사용을 허용하고 있 
。-I그. 

- 셋째, 대규모 정비가 소규모 정비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주거환경과 도시환경 

이 효율적으로 정비되는 것이리는 믿음이 전제. 이에 따라 전면 철거방식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선호되고 있음 

- 넷째, 주택공급확대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기존 

의 도정법보다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은 신속하여 

재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는 데서 정당성을 찾고 있 

음. 이 과정에서 세입자의 문제나 일시적인 주택가격 상승은 공급확대 과정 

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문제로 간주됨 

@ 정비구역의 지정요건 완화와 과도한 정비구역의 지정 

0 도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 도시 

재정비촉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라는 두 가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음 

- 정비예정구역은 특별시, 광역시와 대도시시장이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수립하며, 정비구역은 이 계획에 기초하여 시장군수가 수립. 정비예정구역은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지역을 법정 구 

역지정 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선지정하기 때문에 추후 정비구역 지정 

과 무관하게 과도하게 지정되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기반시 

설 설치 계획이나 부담능력, 광역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지정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0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 • 고시된구역”으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또죠) 시장 • 군수가 정비계 

획을 수립하여 시 •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시 • 도지사가 결정 

- 도정법에서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 

하는 구역(법제 4조)으로 개략적으로 구역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 1에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을 사업유형별로 규정하고 있음 

-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조건은 시행령에서도 효용부족 토지, 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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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노후불량, 과도밀집, 기타 철거민 밀집지역이나 재해발생시 구조곤란지 

역 등의 개략적인 기준만 제시되어 있음 

- 정비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구역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의해 시.도조례 

에 위임하고 있는데, am년 이후 노후도 ff.JJ/o 이상 호수밀도 뻐화la이상 

과소필지 El:P/o이상 접도율 :IP/o이상 등의 4개 조건 중 2개 이상만 충족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도록 기준이 완화. 뉴타운 사업이 시작되면서 도시재정 

비촉진지구에서는 '2f.JJ/o를 완화하여 적용 

- 서울시에서는 3)10년 7월 15일 이후부터 노후.불량건축물이 %퍼센트 이심벤 

지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노후도 기준을 의무화하고 호수밀도1 과소필지, 접 

도율 기준 중 하나를 충족 하도록 강화하였음 

- 반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는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요 

건으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과소필지.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기 

준,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주택접도율 기준 중 하나만 충족허면 지정이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대조례 제 4조 3항) 

<표 4-1> 서울시와 경기도의 재개발구역 지정요건 비교 

구분 노후도 과소필지 접도율 호수밀도 요건충족계수 

서울시(완호” 
%%이상 S)"/o'이상 40"/o'이하 00이상 노후도필수+ 

(변화없음) (뼈잉l상) (쨌。이해 (얘이상) 1개 이상 
경키도 SJ>/o이상 407。이상 3:)''/oOI등} 70이상 

1개 01상 
(완핵 (40"/o이상) (앓%01샘 ($%이해 ($이생 

*자료 : “뉴타운 • 재개발 사업의 현주소와 대안”, 민주정책연구원 

0 서울시에서는 대상 구역 21개 중 노후도 기준을 충족하는 구역은 10개(47.6%)에 

불과하며 노후도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구역들은 대부분 과소필지율과 호수밀도 

기준을 충족한 과밀지역들인 것으로 나타나 노후지역이 아닌 과밀지역까지 정비 

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남 

0 경기도 뉴타운구역에서도 지구별 노후도가 :IP/o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부천 고강지구(33.9%)와 고양원당 (LB.2%), 시흥 은행(:i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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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능곡(잃.쟁'<)), 시흥 대야신천(잃.1%) 등은 노후도가 4(1>/o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나타남 

- 이러한 현상은 노후도가 낮혐l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의 4개 기준 중 2개만 충 

족하면 되도록 도시환경정비조례가 개정되었고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그나마 %염 완화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 소형주택의 소멸과 중대형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는 제도 

0 뉴타운사업은 저렴하고 소형인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 주태을 멸실하고 

중대형 평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각 도시에서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현지에서 추출되는 반먼 중산층 이상의 주민들이 신규로 입 

주하게됨 

- 이러한 결과는 도시재정비촉진법에서 사업촉진을 위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소형주태평형의 배분기분을 완화하였기 때문임 

。 정비사업의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살펴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ffim'이하의 소형주택 비율은 도시ι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보다 도시재 

정비촉진법에서 공급비율이 크게 줄어들고 있음 

- 특히 뉴타운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에서는 전체 주택의 BJ>/o 이상을 ffim'이하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재정비촉진법에서는 00% 이상만 건설하면 됨 

- 그 결과는 ffim'이하의 소형주택 비율이 종래의 40%에서 a?/o로 감소되는 반 

면 ffim'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a?/o 이해1 

서 4(1>/o 이하로확대 

@ 과속개발과 비리를 부추기는 사업구조 

0 현행 재정비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재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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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고 세입자대책이 적을수록; 절차를 간소화할수록 조합원에게 이익이 귀결되는 

구조로 과속개발과 비리를 양산하는 구조 

<표 4-2> 재정비사업 추진주체별 이익 구조 

흔닫콕 조합원 세입자 시공사 사업방향 

조합운영비 -{+) -{꺼 
시공사 정비업체, 조합 임원의 결탁을 통한 고가 

의 운영비지급 

조합원감정평가액 +(• + - 시공사와 조합임원의 결탁을 통한 저평가 유도 

세입자보싱비 + 세입자 재계약 거부, 강제퇴거 

임대주택 건설비 + 최소물량건축 

보젤H상세입자수 + 세입자 재계약 거부, 강제퇴거 

임차상인보상버 + 상가임차인 

사업기간 +, -
형식적 참여, 명도소송, 강제퇴거 등을 통한 사업 

기간단축 

일반분양가격 + + 높은분양가격책정 

공사비 + 시공사와 높은 공사비와 조합임원의 묵인 

행정절차 + - 행정절차 E남=화를 통한 사업기간 E흡 

*자료 : “뉴타운 • 재개발 사업의 현주소와 대얀’, 민주정책연구원 

3) 뉴타운 사업의 구조와 한계 

@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와 뉴타운사업의 의의 

0 기존의 정비사업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정비사업 구역단위로 추 

진되었으나,뉴타운사업은 생활권 단위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후 이 계획에 

따라정비사업을추진함 

0 기존의 도시재정비빙식은 개별정비구역 단위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생활권 단위 

에서 종합적인 고려가 부족하였으며, 정비구역 단위의 사업방식으로는 도시정비 

를 위한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음 

0 기존의 정비사업은 민간부문인 조합이 주도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활권 단위의 

광역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관리하며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공공부문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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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인 역할이 필요함 

。 뉴타운사업은 외형적으로는 광역적인 개발과 공공부문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 

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지닌 한계점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업방식으로 받 

아들여지게 되었음 

0 제도 도입 당시 강북지역은 강남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두 지역간의 

주택가격 상승의 격자 재산가치의 격자 주거환경의 차이, 재정적인 격차 등이 

심각한 상태였고 강북지역 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캄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강북지역의 정비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투지를 하는 뉴타운 사업은 쉽게 받아들여 

질수있었음 

@뉴타운사업의 한계 

0 첫째, 뉴타운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계 

획적인 난개발!의 문제점을 유발 

- 국토기본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토종합계획-도시 

기본계획-도시계획이라는 계획체계를 통해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10년 단위의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도록 법채화 

- 그러나 도시재정비촉진법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 

하여 적용한다’(법 제 또죠)라고 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초중등교육법과 주차장법, 주택법, 수 

도권정비계획법 등의 예외를 인정 

- 도정법 등 기본의 정비관련 법제는 수정하지 않은 채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도시의 계획과 개발에 관한 입법적 정합성을 훼손 

0 둘째, 뉴타운사업은 당초 법률적인 근거가 없이 추진되어 행위제한이나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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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환수, 기반시설 지원의 근거, 도시계획 및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의 근거 

를갖추지못하고출발 

-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은평뉴타운은 뉴티운사업이라는 포장을 붙이지 않더라도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촉진법을 통해 개발이 기능한 나대지였지만 뉴타 

운사업으로 지정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과도한 환상을 유발 

- 길음뉴타운의 경우에도 뉴타운사업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재개발, 재건축사업 

이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재정적인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의 진 

척이 H발}진 것뿐 

- 조합설립과 착공, 준공, 입주 등의 사업진척이 빠르게 진행된 것은 뉴티운사업 

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사업진척 과정에 서울시의 재정투자 효과 

가결합된결과 

- 시범사업 이후 2차 사업과 3차 사업이 서울시 전역에 34개나 경쟁적으로 지정 

되는결과를초래 

- 시범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구별로 기반시설 등을 위해 재정적인 투 

자를 할 수 있었으나, 뉴티운사엽이 서울시 전역에 걸쳐 과도하게 지정됨에 

따라 모든 뉴타운 지구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불기능 

- 도시재정비촉진법은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와 규제완화를 위 

한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된 것. 전국에 걸쳐 77개의 채정비촉진지구 

가 지정되면서 정부의 재정지원에도 한계 나타남 

0 셋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이미 재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정비병안을 마련하고 같은 지구내에서 성격이 다른 정비사업들이 비용을 분담하 

는데합의도출난항 

- 이미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등이 완료된 지구는 충분한 사업성이 있었던 반면 

그동안 재정비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지역은 노후도 부족, 존치시설의 문제, 

비용부담의 과다 등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 

-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에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동시에 혹은 시차를 

달리하여 추진되고 지구 내 다양한 재정비사업이 비용분담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이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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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었기 때문에 구역간; 주민간의 갈등의 원인 초래 

- 정부나 지자체가 충분한 금액의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이 비용의 상당부분을 

해결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재정적인 여력도 없고 지구간의 재 

정 투자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도 쉽지 않음 

0 넷째, 뉴티운사업은 계획주체와 사업주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집행 

으로연계되는데한계 

- 사업시행자는 개별적인 사업단위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총괄사업관리자나 총괄계획가는 지구 전체단위의 관리를 위해 계획을 

관리하고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도l자 하기 때문에 개별사업의 시행자는 개별사 

업에 이익이 되지 않는 한 수용하지 않으려 함 

- 각각의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각각의· 사업자는 ‘한 지붕 여러 가족’의 형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사업이 통합적으로 관리 곤란 

0 다섯째, 뉴타운사업의 촉진을 위해 적용한 각종 규제 완화 조치가 킥종 부작용 

을낳음 

- 도정법상의 정비구역도 물리적인 노후도와 필지특성만을 고려하여 지정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뉴타운사업에서는 이 기준마저 완화하여 

적용 

- 정비사업은 소형주택의 소멸을 촉진하고 중대형 주택을 건설하도록 유도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뉴타운사업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더욱 완화하여 적용 

- 뉴타운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에서는 전체 주택의 ffi<>/o 이상을 85m2이하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냐, 도시재정비촉진법에서는 fi'P/o 이상만 건설 

- 그 결과 OOm2이하의 소형주택 비율이 종래의 40%에서 LD%로 감소되는 반면 

ffim2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Y/o 이동뻐1서 

40% 이하로확대 

4) 재개발 • 뉴타운 사업의 추진과정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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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과정의 비리와 투명성 부족 

0 시공사와 조합임원의 결틱에 의한 조합 버리 

- 정비사업은 조합을 결성해서 시공사{건설회사)와 계약을 통해 사업 진행 

- 조합원 참여 제한과 투명하지 않는 조합운영은 조합임원이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는 사건 빈번하게 발생 사회 문제 대두 

0 사업 투명성 부족 

- 조합 임원 선출에서부터 업체선정, 계약 및 사업진행 중 발생동}는 각종 정보 

의 공개는제한적엄 

- 정보 공개 거부 또는 제한된 정보 공개, 분담금 내역 제시 없이 조합절립 동 

의서를 받는 등 투명하지 않는 사업진행 

0 행정의 무능과비간섭 

-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은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되는 것이므로 공공의 주도가 필요 

- 공공은 많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크므로 주민들의 단체 

인 조햄1서 시행하꾀 행정기관은 인, 허가를 통해 감독 

- 행정의 역할이 인, 허가헤 집중하다 보니 사업을 통해 진행되는 비리와 갈등 

에 대한대책은미흡 

@ 황금알을 낳는 뉴티운 사업 투기 섬리 

0 정치권 

- 뉴타운 지구의 지정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지역주민들이 뉴타운 지구 

자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었고, am·년 민선471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뉴타운공약을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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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지방의원들도 경쟁적으로 뉴타운 지구 지정을 요청하게 되고 뉴타 

운 지정을 지신의 정치적 성과로 홍보 

0 지역주민 

- 뉴타운 지구는 기존의 재정비사업을 종전방식대로 추진하되 지자체가 기반시 

설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고 초기에는 광역기반시설에 대한 부담 

을 지자체가 담휩}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였기에 지역주민은 사업을 반대할 

이유가거의 없었음 

- 주민들은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신속하게 

재정비가 추진되는 것으로 홍보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뉴티운을 선호하게 

됨 

- 주민이 뉴타운 사업을 선호하게 된 주된 요인은 주민의 자산가치 /양팩1 대한 

욕망, 정치권의 정책 추진 그리고 언론의 뉴타운 사업의 긍정된 표현에 집중 

한 잘못된 뉴타운 사업 정보제공이 복합적으로 작용 

<표 4-3> 뉴타운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 

문제점 내용 

사업의 복잡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규정이 흔합 

• ‘사람’과 ‘지역’에 대한 충분한 배려 부족 

• 재정비사업 촉진에 초점을 맞춰 주민 참여와 지역 특성 배재 

• 신속한 추진이 최우선 과제로 물리적 조건,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조건, 법률적인 

구조와한계 
근가로추진가능 

• 전면 철거재개발방식으로 막대한 비용 소요되는 구조 

• 개발이익을 활용하는 사업 방식으로 공곰 표떼나 유도에 한계 

• 참여주체는 수익극대호뻐|만 관심 

• 도시재생에 대한 공공의 지원과 표떼는 명목적으로만 규정 

• 시공사와 조합임원의 결탁에 의한 조합 비리 

추진과정 • 사업 투명성 부족 

• 행정의 무능과무관심 

• 언론의 사업 긍정된 표현에 집중 

투기심리 • 주민은 훌담알을 낳는 사업에 사업 추진 찬성 

• 정치인은 뉴타운 지구 지정을 정치적 성과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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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 

1) 정비사업 정책 변화 대응 미흡 

0 기존 전면철거방식의 정비사업은 민간개발 위주의 사업방식으로 인한 공익성 결 

여, 주민참여 여건조성과 사회적 ~자어l 대한 배려 배제, 도시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정체성 상실 문제점 대두 

0 물리적 환경개선, 경제적 재생, 주민생활 재상1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사회통합 

형 도시재생이 대안주목 

。 정비사업 정책 패러다임이 물리적환경 변화 중심에서 사람과 장소 중심 사회 • 

문화 • 경제 • 환경 재생으로 이동 

2) 장기 주택정책계획 부재에 따른 중앙정부 정책과 충돌 

0 경기도 주태정책은 중앙정부 정책에 의존 

- 경기도에 건설된 5개 신도시는 1했년 노태우 정부 주택 an만호 건설 공약에 

따른 ‘수도권 5개 신도시개발계획’에 의해 진행하여 중~층이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태이 2£,0잉호가 건설됨 

- am·년 이후 이명박 정부는 내집 마련이 어려운 소득 5분위 이하 무주택 저소 

득 가구를 대상으로 저렴한 주택의 대량 공급을 통한 서민의 ‘자가 보유’를 

촉진하는 보금째 주택 정책을 추진 

- 보금자리주택은 총 1밍만호 중 수도권에 100만호를 건설하는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진행중 

- 경기도 보금자리주태은 2013년 10월 기준 13개시 a개 지구 짧띤7세대 건설 

진행중 



66 처14장 곁거도 뉴탁운 사업 문처l점 

0 중앙정부 주택정책에 따른 주택과 경기도 뉴타운 사업 주택은 서로 주택시징에 

서 가격과 품질을 경쟁해야 하는 결과 초래 

0 특히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저렴한 주태공급 정책은 경기도 뉴타운 

사업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 

0 경기도는 a>13년 “a>a) 경기도 경기도 주택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중앙정부 의 

존에서 지방정부 주도 주택정책 추진 방향 전환 마련 

3)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불안 

0 소형평수, 저가주택 감소로 서민주거불안 초래 

- 소형저기주택 부족으로 전세값 폭등 등 서민주거불안 초래 

- 주거부담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외곽이주에 따른 사회적 비판 대두 

0 전 • 월세 가격 싱승으로 가계경제 부담 

-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주변지역 전세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특히 관리처분단계에 

서 전세가격의 급등을 초래 

0 원주민재정착률저조 

- 주민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중대형 고가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과 

장기간 소요되는 비사업 기간으로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매우 저조 

0 아파트위주의 개발과 도시경관 확일화 

- 도시정비사업이 대부분 아파트 위주로 진행되어 획일적인 스차이라인으로 도 

시경관을 저해하고 다양한 주거욕구 충족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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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주택경기 호황기에 정비사업 집중 

-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집값십1승 등 주택경기 호황기에 급증하고 하락기에는 급 

감하는 등 경기변동에 지나치게 민감 

- 경기에 연동하지 않고 주거환경개선이 일정 지속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이 

필요 

- 동시다발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뉴타운 재개발사업을 am·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주택경기침체기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 

0 정비예정구역 선지정의 역기능 

- 법정 구역지정요건에 미달되는 지역을 예정지구로 선지정히여 부동산가격 상 

승을 초래하고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싱질 

4) 체계적인 사업추진 전략 마련 미흡 

。 민선4기 도지사 공약으로 출발한 경기도 뉴타운 사업은 am년 끄월 1차 경기뉴 

타운 사업대상지 101TI 지구를 선정 

。 '2JJJl년 2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경기도 • 다f공사 • 경기도시공사가 뉴타운 

l\IDU 체결 

。 '2JJJl년 2월 경기도시공사헤 뉴타운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지원업무 추진 

oam년 1월 경기뉴타운 사업 1주년 기념으로 경기뉴타운 ‘up grade’ 비전과 4대 

전략발표 

0 '.IDJ년 4월 부천 소사지구 공사 칙공으로 경기뉴티운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 홍 

보하고 없B년 12월 경기도 뉴티운 주거안정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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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민선4기 선거공약으로 출발한 경기도 뉴타운 사업은 정책 추진을 위한 사 

전 체계적언 전략계획 수립이 갖추지 못한채 시작됨 

0 4대 전략도 빠른 사업진행과 ‘속도 up’과 사업성 확보를 위한 ‘가치 up’으로 구 

성되어 있어 이주민 대책 등 주거안정 전략은 빠져 있음 

5) 뉴타운 출구전략 설행 조직 부재 

0 경기도 뉴타운 정책을 추진할 전담부서는 am년부터 aJ13년 5월까지 6차례 조 

직명칭 변경 

- 담당 조직 명칭 변경 : 뉴타운사업기획단 • 뉴티운사업단 • 뉴타운사엽과 
• 도심재생과 • 융복합재생과 -· 도시재생괴{현재) 

- 담당 조직 명칭이 뉴타운, 도심재생, 융복합재생, 도시재생과 같이 일관성 유 

지미흡 

0 출구전략 방안으로 실시된 뉴타운 시민대학과 경기도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은 

경기도시공사와 외주용역업체에 의존 

0 주민갈등 해결방안과 향후 투명한 사업진행을 위한 행정인력 및 외부 전문인력 

절대부족 

6) 시민참여 행정 미흡 

0 뉴타운 사업 초기 추진주체는 경기도 • 한국토지주택공사{다f공사) • 경기도시공 

사중심으로사업추진 

。 이후 뉴티운 문제에 대한 대웅으로 ‘뉴타운 시민대학’은 전문가 교육 중심으로 

진행되고 출구전략 주요 정책인 경기도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은 외부전문가 용 

역에 의뢰해 정보제공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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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경기도 뉴티운 사업 초기와 출구전략 모두 시민참여 매우 미흡 

끼 사업추진 부진에 따른 주민 갈등 관리 미흡 

o am·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사업성이 낮은 재정비사업 
구역의 주민 분담금이 커지면서 사업 재검토나 구역 • 지구지정 해제, 조합설립 

무효를 주장하는 요구가 확대 

- 재정비 사업이 장기화되면 사업추진 금융비용이 증가하여 주민 입주부담금은 

커지게 되고 주민 반발 증가되어 사업이 더욱 장기화되는 악순환 지속 

0 뉴타운 지구는 건축행위를 제한뺨뀌 따라 재정비사업은 추진되지 않으면서 신축 

이나 증개축 등을 통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면서 지구 지정 자체를 해제해 

달라는요구가확대 

0 부동산경기 침체로 퍼공샌 지자체, 지빙공기업 등이 시행히는 주택재개발, 주 

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의 경우 지자체의 재무상황 악화로 사업이 축소 • 연기 • 취 

소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캄 더욱 확대 

0 토지소유자나 가옥주는 사업성이 부족해짐에 따라 입주부담금이 확대되거나 다 

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수입이 없어지는 문제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의 산정 문제 동을들어 사업 추진 반대 여론확산 

0 세입자나 임차상인들은 적정 보싱금이나 이주대책 부족 등의 문제점을 들어 사 

업추진반대 

0 현행 재정비사업은 사업을 멈추거나 중단하게 되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사 

업구조를 띠고 있어 개별주민들이 개인적인 손실을 이유로 멈출 수도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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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찌in년 광명시 광명지구 촉진계획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시작으로 발생한 주민 

소송은 a).끄년 4월 ‘경기뉴타운 제도 개선(안) 발표이후에도 총 17건의 주민 소 

송과 시징잘점거, 팽팽한 주민 찬반 갈등 지속 

0 :!)11년 4월 ‘경기뉴타운 제도 개선(안)’의 세부내용은 정부 재정지원 확대 요구 

와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로 뉴타운사업 지속 추진 의지를 내포 

- 경기뉴타운 제도 개선(안)은 ‘주민의견을 존중한 사업 추진’, ‘주민부담 경감’, 

‘투명성 확보 및 주민의 권리보호’, ‘서민주거 안정 보호’ 4가지로 구성 

- ‘주민의견을 존중한 사업 추진’에서 제시한 촉진계획수립시 주민 의사 직접 확 

인, 촉진구역 효력 상실, 자율정비구역 등 3가지 빙안은 뉴티운 사업의 강행 

처리보다는 주민의시를 직접 확인하고 장기사업 미추진시 구역을 재조정하며 

주민이 주도하는 대안적 사업방식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그러나 ‘주민부담 경감, ‘투명성 확보 및 주민의 권리보호’, ‘서민주거 안정 보 

호’ 등에서 제시한 세부뺨f들은 모두 정부 재정지원 확대와 규제완화를 통 

한 사업성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사업의 우선 순위가 부여되지 않은 상행il서 전 지구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원 

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는 현실성이 떨어지며 세입자나 가옥주의 재정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횡il서 사업성 제고를 위한 규제완 

화 요구는 대규모 철거에 따른 전세문제와 주거불안정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였음 

0 결국 사업추진 찬성측을 위한 사업성 제고 대책인 반면 사업반대측을 위한 대책 

은 비현실성과 주거안정을 담보하지 못한 미흡한 대책 발표로 지속된 주민 갈등 

의 원인으로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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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경기도 뉴타운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 

문제점 내용 

정책대응 
• 정비사업이 전면철거방식에서 물리적 • 경제적 • 사회적 재생을 통합적으로 접근 

하는 도시재생 정책 패러다임 변화 대응 미흘 

주택정책 
• 경기도 중장기 주택정책계획 부채에 따른 중앙정부 주택정책과 충돌 

• 주택공급 및 주거묘떻 불안 

• 민선4기 도지사 공약으로 뉴티운사업 추진 

• 당선해인 ~년 11월 뉴타운 사업 대상지 선정 

• 신속한 사업을 위한 협력기관과 tvO.」 체결 

전략 •axe년 1월 경기뉴타운 ‘LP grade'’ 전략 수립 발표 

• 전략 목표는 ‘속도 up'과 ‘가치 때’에 초점 

• 이주민 대책, 주거안정 배제 

• 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전르쩍|획 수립 없이 선사업 후계획 

• 경기도 뉴타운 사업 전담부서는 ‘기획단, ‘사업단, ‘뉴타운’, ‘도심재생’, ‘융복합재 

생’, ‘도시재생’ 명칭 변경 

조직 • 뉴타운 시민대학, 경기도 추정분담금 정보 시스텀은 경기도시공사와 외주용역업 

체에의존 

• 주민 갈등 해결할 행정인력 및 전문인력 절대 부족 

• 사업 초기 경기도, 효닥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중심 사업 추진으로 시민 참 

시민참여 
여 배제 

• 뉴타운 시민대학은 전문가 강의 중심 운영, 경기도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은 외 

부 전문가 의뢰해 정보제공 

•axe년 세계금융위기에 [[.~른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업성 부진에 따른 뉴타운 사 

업 브때 여론형성 

갈등표띤| 
• 2011 년 광명시 광명지구 주민소송 이후 2011년 4월 ‘경기뉴타운 제도 개선(앤’ 

발표 이후에도 총 17건의 주민 행정 소송 지속 

• 사업 만봐| 주민에 대한 소통 미흘 

• 뉴타운 사업 주민 갈등 표띤| 시스템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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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 정책 출구전략과 제도개선 과제 

1. 경기도 뉴타운 정책 출구전략 

1) 출구전략의 주요정책과 경과 

0 재정비촉진사업 찬반 주민의견 조사 실시 

- 일시 : 2011년 11월 ∼ 2012년 2월 

- 미구성된 추진위원회 %개 구역 중 45개 구역에서 사업 반대 

0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출구전략 마련 

- 출구전략을 반영한 도정법, 도촉법 개정(‘12. 2월) 및 조례개정(12.5.11) 완료 

0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12. 4.16) 

- 9개시 167~ 지구 

0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 개정 순부담율 하행100/o ~5%) 조정(‘12. 6.15) 

0 뉴타운사업 조정 촉진지침(‘12. 6.25) 

0 개인별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공개(‘12.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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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재정비촉진사업 출구지원 방침 발표(‘12.12. 끼 

- 뉴타운사업 매몰비용의 7(JJ/o를 밍:ED벼율로 도와 시가 부담 

- 일반 재정비사업 구역은 시군이 자율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시군이 지 

원할 경우 10∼'2fY/o·를 경기도가 사후 지원 

- 사용비용을 투명하고 객관적 산출과 검증을 위해 해당 시군에 공인회계사 둥 

전문가로 구성된 사용비용산정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방침 

0 경기도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기준 매뉴얼 마련 및 시 • 군 배포(‘13.411) 

0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13.10.31) 

2) 향후추진 일정 및 계획 

O 추진일정 

- 추정분담금 조합 등 추가 공개 지원 

- ‘13.7월 현재 73개 구역에서 CJ1개 구역으로 확대 

- 추정분담금 시스템 지속적 홍보(‘13.2월∼) 

- 주민 반대구역 사업해제 및 추진구역 사업성 향상 등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O 소요예산 

- 재정비촉진특별회계 127억원 

-도정기금많억원 

0 향후계획 

- 추정분담금 조합 추가공개 지원 및 주민홍보 강화 

- 주민의사에 띠른 사업 조정 

- 추진위 매몰비용 지원 등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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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뉴타운 사업 출구전략 

1) 경기도 뉴타운 사업 출구전략 기본방향 

@출구전략기본방향 

0 매몰비용확대방지 

- 사업성이 없고 주민 부담금이 과다한 지역은 조기해제 추진으로 매몰비용 확 

대방지 

0 도시기능의 회복 

-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성이 충분한 곳은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둥으로도시기능의 회복 

@출구전략기본원칙 

0 물리적 환경 개선이나 주택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거주자의 주거생 

활의 질을 향상념}는 사업으로 전환 

0 사회 •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행~l 있는 지역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복지 

사업이자 생활여건, 취업,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지역의 재활성화사업 

으로추진 

0 전면 철거방식의 부동산 개발사업이 아니라 지역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어 지역환 

경개선과 지역내 교용 창출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히는 마을정비사업으로 전환 

。 원주먼의 재정착률 재고를 재정비사업의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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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평형 주택, 임대주택 공급, 소득규모별 임대주택 임대료약 차등지원, 순 

환재개발 및 단계적 개발 등 

3. 경기도 뉴타운 사업 출구전략 제도개선 과제 

1) 재정비 사업 관련 정보의 공개와 객관적인 검증 

@배경 

。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활il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0 정보의 불평등으로 사업의 추진을 용이하게 하는 반면, 최종적으로 사업비용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주민들의 반발과 파국을 초래 

0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객관적 정보의 제공 필요 

@ 관련 정책 : 서울시 재개발 • 재건축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 

0 개요 

- 재개발·재건축 둥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서 구축한 홈페이지로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통합홈페이지>와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햄조햄1서 운영하는 <추진위원회/조합 홈페이지> 

로구성 

0 클린업시스템 목표 : 서민중심의 재개발 • 재건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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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정보 

범위/기준 

제시 

<그림 5-1> 클린엽시스템 목표 

사람중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뉴∼「뇨 

투명한 정보공개 

조합(추진위)사 

업추진정보제공 

0 클린업시스템 주요 내용 

- 공공관리제도1 주거재생지원센터, 정보공개현황 사업 

- 추정사업비/개략적분담 확인 홈페이지 운영 

정비사업 갈등사례자료 제공 

-뉴티운상담실운영 

0 경기도대응방안 

정보공개 

실태관리/감독 

- 경기도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시스템 홈페이지 개편 운영 촉구 

2) 주민 지원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제도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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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세입자의 이익을 대변할 주체가 전문 

0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개발사업지원 전문가단을 조직 및 파견 

- 세입자나 비동의조합원의 이익올 대변하는 공익계획가로서의 역할 수행 

@ 관련 정책 :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 

O 구성인력 

- 공무원 : 서울시 공무원 공공관리과 갈등조정지원팀 4인 

- 민간전문가 : 정비사업 갈등조정위원회 위원 15명, 정비사업 • 도시 • 건축 • 시 

민활동가 둥 민간전문가 32명 

0 역할 

- 서울시 : 정비사업 갈등해소 • 완화 지원시책 수립, 제도개선 • 예산 • 행정지원 

= 0 

- 민간전문자 갈등조정위원회 : 주민의견 수렴 • 경청, 현장중심 갈동 원인 분석 

및 조정, 정비사업 자문, 제도개선 제안 등 

0 운영방안 

- 현장 특성을 고려한 전문가 구성 및 파견 : 3섹터 성격 도입 

• 조정활동 - 민간 전문 인력풀+운영위원회(갈등조정위원회) 

• 전문가를 통한 갈등해소, 객관성 • 창의성 • 유연성 최대한 활용 

• 현장중심 • 소통중심 • 효율중심 운영 및 지원 지역커뮤니티 유지, 사람과 

장소중심의 주거지 재생정책 실현 

• 주민의견수렴 • 경청, 갈등해결 • 완화를 통한 사회통합 

• “정비사업 갈등조정위원회”와 협력, 제도개선 자문 둥 

• “민간전문캐’+“정비사업 갈등조정위원회(운영위원회)” 협력 

• 현장 특성별 • 분야별 전문가 구성 및 인원투입(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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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현장활동계획 

- 조정대상 : 구청 접수 갈등 중 갈등조정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선정 

-조정절차 

<그림 5-2>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 갈등조정 절차 

전문가파견 

주거재생지원센터 

사건접수(구청) 

(문제/갈등지역) 

문저|/갈등진단 

조정/대안제시 

갈등조정위원회자문 

0 경기도대응빙흔F 

해 결 

갈등조정 

해 결 

갈등조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저m조의3(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 조정위원회 

의 구성·운영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조항적극활용 

- 경기도 뉴타운 사업 갈등조정기관 설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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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중장기 주택종합계획 수립 보완 

@배경 

0 경기도 뉴타운 사업은 국가 주택공급 정책과 경쟁하는 주택정책이 됨 

0 그 원인은 경기도의 중장기 주택정책계획 없이 중앙정부에 의존히는 주택공급 

상황 

0 경기도는 a)13년 am 경기도 주택종합계획 발표하고 경기도 주도의 체계적인 
주택정책추진 

@ 관련 정책 :am 경기도 주택종합계획 

0 IDA>· 경기도 주태종합계획 비전 및 기본방향 

- 비전 : “집 걱정 없는 경기도” - 모든 기구가 적정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기도 

- 기본방향 : 주거지원방식 전환을 공급자 중심 -- 주소자 중심, 주택공급방식 

전환을 대규모 대량 -- 중소규모 다앙화, 질적향상; 노후주거지 관리방식 전 

환을 전면 재개발 • 맞춤형 주거지 관리 정책추진방식 전환을 중앙정부 중 

심→지방정부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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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LUJ) 경기도 주택종합계획 비전 및 기본방향 

“집 걱정 없는경기도” 
비전 

- 모든 가구가 적정한 주택(decent housir멍)에 거주하는 경기도 

- 주거지원방식 전환 : 공급자 중심 • 수요자 중심 
기본 | - 주택공급방식 전환 : 대규모 대량 • 중소규모 다g똘h 질적향상 

방향 | - 노후주거지 표떼방식 전환: 전면 재개발--맞춤형 주커지 관리 

- 정책추진방식 전환 : 중앙정부 중심 • 지방정부 중심 

0 LUJ) 경기도 주택종합계획 정책목표 

- 다층적 주거안전망 구축 

-맞춤형주거지원강화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션 

- 수요지향적 친환경 주택공급 

- 택지재고 관리체계 구축 

- 생활밀착형 주거지관리 

- 기존 주거지 토지이용 효율화 

- 지방정부 중심의 정책추진체계로 전환 

-주민참여기반조성 

0 LUJ) 경기도 주택종합계획은 정책방향, 정책목표 추진과제로 체계적인 계획 수 

립 

oam 경기도 주택종합계획의 핵심 목표인 정책추진 방식 전환인 지방정부 주도 
주택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목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지 않아 완결성 부족 

0 경기도대응빙안 

- aID 경기도 주택종합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주택정책 추진 

- aID 경기도 주택종합계획은 전략체계 완결성이 부족해 정책추진 방식 전환의 

정책목표 추진과제 도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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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IDal 경기도 주택종합계획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 정책방향 | | 정책목표 I I 추진고쩌l 

주거지원 

방식전환 

주거공급 
방식전환 

념
 쩨
 뻔
 
짧
 

정책추진 

방식전환 

1-1.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다층적 주거요씬망 구축 I -+I 1-2.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사업 
1-3. 시설퇴소자를 위한 자립지원주택 공급 

1-4. 노숙인 임시주거비지원사업 확대 

1-5. 외국인근로자으|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 공급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I -+I 1--6.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공급 
1-7. 고령자 •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주택공급 

1--8. 취으썩!층을 위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확대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 • 

켜
「
 

챈
 긍 總짧

 

1-9. 권역별 주거돌봄센터 설치 

1-10. 주거지원 관련 온라인 정보 제공 

• 

2-1. 고층아파트 없는 스마트 하우징 단치개발 

2-2. 친환컴 • 에너지 효율적 주거지 조성 

2-3. 미사업지구 및 사업지연지구의 잉시활용 

깐「4. 1 . 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깐5.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주택공급방식 다·~화 

2-6. 구|농 • 구|촌가구를 위한 농촌주택 활용 

택지재고 괜|체계 팩 | • I 감 택지괜l모니터링 체계 묶 

생활밀착형 주거지관리 | • 

기존주거지 토지이용 

효옳화 

지방정부중심의 

정책추진체계로전환 

주민참여기반조성 

*자료 :am 경기도 주태종합계획 

• 

3-1. 생활중심형 주거환경개선 

3-2. 소규모 주택개보수 지원 

3-3. 저층주거지 관리 체계화 

3-4. 공동주택 표띤| 효율화 

웅5. 제1기 신도시 리노베이션 사업 

웅6. 신/구도시 연계 개발 • 정비 

3-7. 국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시설공급 

--| 없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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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도 도시재생 관련 자치입법화 

@배경 

0 a:l13년 12월 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0 낙후된 구시가지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해 경제적 • 사회적 • 물리적 재생을 통합 

적으로지원하는제도 

0 전면철거빙식에 의존한 기존 정비사업이 물리적 환경개선에 집중된 것을 경제 

적 • 사회적 재생도 포괄하는 통합적 도시재생 활성화 지향 

@ 관련 정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0 기본방향 

- 전면철거 위주의 도시재정비를 지양 

- 경제, 사회, 문화 등 도시의 종합적 기능 회복을 추구히는 도시재생 추진 

<표 5-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본방향 

기존 재개발 • 재건축 등 도시정비 도시재생 

• 토지 ·건물 소유자 중심으로 개발 

이익에표냄 

• 거주자 중심의 지역공동체로 자력 

기반 확보 및 지역활성호때l 중점 
읍 | 주체 !읍 

• 수익성이 있는 노후지역 
• 자력기반%| 없어 공공의 지원이 필 

요한지역 
읍 | 대상 |융 

• 물리적 환경정비로 주택 또는 기 

반시설정비 
용 | 방식 |읍 

• 종합적 기능개선 및 활성화로 사회, 

경제, 문학 물리적 환경 통합적 

접근 

0 도시재생사업 종류 

- 1.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뼈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뼈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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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 

동체를활성화하는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 

한 특별법」 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 5.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 τ 「항만법」 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싱권활성화사업 및 시 

장정비사업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 

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 10. 「경관법」 에 따른 경관사업 

- 11.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십볍기반시설 현대화 

사업 

- 1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14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0 도시재생특별법의 구성 

- 도시재생 추진체계는 중잉에 도시재생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 

회와 도시재생지원기구 설치. 지역은 도시재생을 추진히는 행정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설치 

。 도시재생 계획 

- 국기; 지자체 위계의 체계적인 재생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 도시재생기본 

방침수립 

- 도시재생기본방침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 

-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부합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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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지역사회 사회 복지 문화 교육 등 종합적인 재생계획 

을수립 

。 도시재생 지원 

- 각 부처별 지역사회 지원 예산을 통협하고 국무총리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에서심의 

- 원활한 사엽 진행을 위해 관련 규제 특례 도입 

<표 5-4> 경기도 도시재생 지원계획 

추진체계 계획 

「~원 
• 중g빼 재생을 총괄하고 조 • 국자 지지처| 위계의 체계 

정하는조직 설치 적인 재생계획 수립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 • 각부처별예산의통합 

-도시재생지원기구 -도시재생 전르쩍|획 - 국무총리 산하 도시재생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특별위원회 심의 

지빌때| 재생을 추진하는 키 

관및 조직설치 • 사회,복지,문략교육등| • 표랜규제 특례도입 

-전담조직 종합적재생계획수립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린재생형 유형 

0 도시재생특별법의 의미 

- 도시재생특별법 제2조(정의)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종류에는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포함. 

- 뉴타운 출구전력헤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도시재생특별법은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물리 

적 • 비물리적 지원을 통해 민간과 정부의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인 도시재생 

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십메 이바져 함 

-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개발법」 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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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등 개별법에 근거한 다양한 정비사업 관련 사업이 시행 중이지 

만 이들 사업간 상호연계성이 부족하여 효괴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괴 

물리적 정비 위주의 획일적 사업 방식, 원주민 재정착률 저하 등 문제가 발 

생하여 대안이 필요 

-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 등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다양한 도시정비 관련 사 

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살리는 종합적인 도시재 

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의미 

- 도시재생특별법은 공공부문 인력 예산 등 역할이 강화되어 재원확보 필요 

0 경기도대응방안 

-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도시재생 관련 기금 등 재원확보 벙안 마련 필요 

- 타 광역과 차별화된 도시재생사업 모텔 개발 

- 구도심의 활성화셰 필요한 환경정비 외에 경제 • 문화 • 역사적 활용 가치 파악 

@ 자치입법 과정에서 포함할 중요 사항 

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조례는 심의 

업무, 담당업무, 지원업무, 실행업무로 구분히여 조례를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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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경기도 도시재생 지원 조례 기본 구상 

주요기능 주요기구 주요내용 

심의업무 경기도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주요시책, 도시재생전략, 도시재생활성화 계 

획등심의 

담당및 관계업무 행정전담부서 
도시재생 관렵 업무의 수립 및 지원 

기관과부서간협의 

지원업무 경기도도시재생기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기구 

실행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계획업무 도시재생계획 및 활성호배|획 수립 

융자및보조 도시재생 활성호때| 소요되는 비용 융자 및 보조 

*자료 : 경기도의회(:::D13), “노후 주거지의 통합적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1) 도시재생의 목적과 정의 

• 도시재생의 목적은 통합적 도시재생을 도모하기 위한 자치입법으로 자생 

적 성장기반 구축과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리적 재생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회복 및 지속가능한 거주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재생으 

로 도시재생의 범위를 확장 

(2)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시 

책을 추진 • 검토하국 이를 실행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경기도도시재생위원회 신설 

• 경기도도시재생위원회는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도시재생 주요 

시책, 도시재생전략,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역할이 

필요하다고판단 



90 X115힐 경기도 륜확웃 첩책 출뿜천르웰. 컸표재선 고.Ail 

(4) 행정 조직전담신설 

•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사업추진 부서간 업무조정 그리고 도시재생 관 

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행정 전담조직 설치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필요 

(5)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신설 

•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필요 

η) 도시재생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 경기도는 도시재생계획의 연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재생전 

략계획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이 필요 

(8)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 

치 및운용수립이 필요 

5)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레 개정 

@배경 

0 때113년 8월 1일 조례 빼않호 ‘경기도 미을만들기 지원조례’ 자치입법 

0 조례목적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 경관, 교육, 문화, 복지, 

환경, 일자리 둥 다양한 분야례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 

0 미을만들기 정책은 도시재생 정책과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제도로 정비사업 대안 

으로주목받고있음 

0 경기도 마을마들기 지원 조레는 주도형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며 마을만들기는 



면청571 경기도 뉴El훌 혔황헬 저뿔Y형쳤 앙빵 91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 수단으로 한정하는 한계 

@ 관련 정책 :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레 개정 

0 주민의 자발성과 소통이 강조된 자치입법 강화 

- 마을만들기 총칙에 도지사의 책무 외에 주민의 책무도 입법화하여 책임 있는 

주체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0 중간지원조직 제도화를 위한 자치입법 개정 

- 중간지원조직은 주민이 자발성을 유도할 수 있는 주민조직으로 서울시, 진안 

수원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민관협력 

의 활성화 및 주민조직의 자발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음 

- 중간지원센터 제도화를 위한 자치입법 개정 

0 경기도대응방안 

-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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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경기도와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자치입법 비교 

구분 경기도 서울시 

목적 • • 
정의 • • 

총칙 기본원칙 • • 
주민의권리오팩무 • 
단체장의책무 • • 
마을묘플기계획 .지원계획) .기본계획) 

연도벌시행계획 • • 
마을공동체협의회 • • 

마을공동체E될기사업 • • 
계획 지원신청 • • 

평가및포상 • • 
사업비흔다 • • 
형성재산의사용 • • 

시군기준마련및사업운영 • 
설치및기능 • • 
위원회구성 • • 
위원장직무 • • 

마을E를기위원회 회의 • • 
관계기관협조 • • 
스l 다 C그 • • 
회의록 • 

종합지원센터설치 • 
종합지원센터기능 • 

종합지원센터 표띤l및운영 • 
지도감독 • 

위탁계약및취소 • 
*자료 : :ll13년 12월 10일 민주당 경기도당 정책토론회 자료집 

@ 경기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방안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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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역시회의 자립, 공생, 협력의 연계고리 

- 중간지원조직은 지역사회의 자립 공생 협력을 목표로 행정과 민간사이의 

중재와민간과 민간사이의 협력과 조정의 역할 도모 

- 부족한 민간의 역량을 보완하고 지원히는 전문조직 

0 내생적 발전 기반도모 

- 과거 마을만들기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전문 컨설팅 업체가 진행하 

면서 주민접촉의 지속성, 성과에 대한 관점, 지역과의 네트워크 등의 문제 

도줄 

-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한 미을만들기는 행정과 전문컨설팅의 한계를 극복하는 

위한 대안으로 동장히면서 지역사회의 인적 • 물적 • 사회적 지원을 활용한 

내생적 발전기반구축 

(2) 목표 

0 중앙정부과 기초자치단체의 매개로서의 역할 

-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매개적 역할 필요 

- 중앙정부 지원사업의 효율적 사용 도모 

- 기초냥자치단체의 적절한 지원 배분 및 조정 

(3) 개선빙혼} 

0 분산된 중앙부처와의 마을만들기 사업 조율 

- 중앙부처는 농림축산 해양수산 안전행정, 고용노동, 기획재정, 보건복지 등 

의 부처에서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 진행중 

- 중앙정부 정책 사업의 조율과 조정자로서의 경기도 중간지원 조직 활성화 

도모 

- 경기도의 마을만들기 전담부서는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마을만들기 팀에서 

담딩하고 있으며, 마을만들기 관련부서는 축산산렴국 산림과, 농정해양국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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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정책과, 보건복지국 무한돌봄센터,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창조행정담당관, 

환경국 환경정책과 등에서 진행 

0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협력과 조율의 거버넌스 중간지대 

중앙부처 

공동체사업 

중간지원 

경기도 

기초자치단 
처| 

- 경기도의 중간지원조직은 단순한 지원정책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의 기초딩차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관련기관, 단체, 기업과의 협력, 사업단간의 

연합 또는 연대사업의 기획과 추진을 위한 매개적 역할 증진 필요 

<표 5-7> 마을공동체사업 전달체계 추진안 

농림축산 
해g약~ 농림축산 
안전행정 

마을묘될기 농어촌공동 
처|회사 

농어촌공사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 축산산림국 
마을E될기전담 | 산림과 

팀 

안전행정 고용노동 기획재정 보건복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진흥원 
자활센터협 

호| 

• 
농정해~국 
농업정책과 

• 
보건복지국 
무효탤봄센 

터 

경기도중간지원조직 

• 
기초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 

기호기조정 
실 | 환경국 

정책기획관 | 환경정책과 
창조행정 

*자료 : 경기도의회(a)13), “도민참여형 거버넌스 제도개선 방안연구경기도를 중심으로, 

경기도의회” 

0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 증진 

- 광역단위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연구 분석 및 평객 공무원 교육 및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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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가 양성, 마을만들기 사업의 계획수립 및 집행에 대한 지원, 마을만들기 

사업이 연계강화 및 홍보 등이 활동 도모 

- 광역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중간지원 조직의 활동을 지 

원하는역할도모 

6) 경기도 사회적 경제 관련 제도화 

CD 배경 

0 경기도의회 도시환경포럼은 a:l13년 연구과제로 ‘마을기반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과제 수행.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경기도 사회적 경제조 

직 육성지원에 관한 통합 조례를 추진 중 

0 현재 경기도, 경기도의회, 사회적경제계, 경실련, YMCA 등 시민사회단체와 종 

교계 등 민간영역, 시군의 사회적경제 네트월 조직,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진행 중 

0 a:ll3년 11월 11일 않감 의정콜로키움 제11차 토론회에서 ‘경기도 사회적 경제의 

과제와 전양 주제로 경기도 사회적 경제 제도화 관련 토론회 개최 

0 토론회에서 마을기반형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과제에 대해 논의 

0 경기도대응방안 

- 충청남도는 사회적기업 조례를 전면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육성 제도화 

-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을 통한 사회적 경제 제도 

화필요 

@ 관련 정책 :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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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충청남도는 사회적경제 활성회를 위해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협동 

조합, 지활기업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포괄적으로 수용 

하는 육성 지원히는 자치입법화 

0 aJ13년 11월 11일 않표 의정콜로키움 제11차 토론회에서 제시된 경기도 마을기 

반형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기본 구상 

- 사회적 경제 활성화 관련 조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위원회 설치, 사회적 경 

제 활성화계획의 수립, 사회적 경제 지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회적 경제 조직의 의무;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으로 구분하여 조례를 구 

성함 

<표 5-8> 마을기반형 사회적 경제 활성화계획 지원 조례 기본 구상 

주요기능 주요내용 

사회적 경제 활성호}위원회 설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원 및 활성호때| 관한 사항 심의 

사회적 경제 활성호써|획의 수립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원 및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키 위하여 

도 사회적 경제 활성호배|획 수립·시행 및 평가 

예비사회적 기업 발굴·지원, 시설비 등 지원, 경영지원, 교육훈련 지 

사회적경제지원 원, 재정지원, 우선구매 등 지원, 조세 감면,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 

려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겨|까지 종합적인 서 
。.a 비스를지원 

사회적경제조직의의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원자금에 맞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사업비 사 

용내역등집행 결과제출 

민간키업 등의 참여 확충 
민간기업·대학·단체 등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및 활성호때| 차 

여할수있도록조치 

*자료 : al13.11.11.(월) “〔짧 의정콜로키움 제11차 토론회-경기도 사회적 경제의 과제와 

전망-” 자료집 

@ 자치입법 과정에 대한 검토 의견 

(1) 목적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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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경제 활성화 목적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마을공동체 발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벼1 이 

바지함을목적 

(2) 사회적 경제 활성회위원회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사 

회적 경제 활성화위원회 필요하다고 판단 

(3) 사회적 경제 활성화계획의 수립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원 및 활성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계획을 수립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평가 필요 

(4) λ}회적 경제 지원 

•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사회적 기업 

발굴·지원, 시설비 등 지원, 경영지원, 교육훈련 지원, 재정지원, 우천구매 

등 지원, 조세감면, 민간위탁사업 참여 징려 등의 지원 펄요 

•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교육훈련」 우선구매」 민간위탁사업 

침여 장려는 의무조항으로 지원 필요 

(5) λ}회적 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히는 중간지원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필요 

(6) 사회적 경제 조직의 의무 

•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원금 시용내역 관리를 위해 집행 

내역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할 의무 필요 

(7)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 사회적 경제 조직 설립 및 활성화에 필요한 민간분야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거버넌스 구축, 참여 확대, 기금 조성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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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도 뉴타운 제도개선 과제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0 서울시와 경기도 도시의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상당한 ?;}ol가 있음. 따라서 

경기도는 보다 서울시의 사례를 검토 할 필요가 있음. 특히 경기도는 뉴티운 해 

제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독’관련 내용에 대한 입법화 추진이 필요 

한 상황임. 서울시와 경기도의 조례를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다음 아래와 같음 

<표5-9> 서울시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비교 

구분 서울시 경기도 

총칙 • • 
정비구역의 지정 • -정비사업의 시행 • • 
비용의부담등 • 부재 

감독등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 • 
사시업기조시정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 부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 • 
보칙 • • 
@총칙 

0 경기도용어 정의 미흡 

-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특정무허가건축물”, “권리가액”, “비주거용건축물”, “과 

소필지”, “권리산정기준일” 용어 정의 제시 

@정비구역의 지정 

0 정보제공및 의견청취 

- 서울시는 제4좌(정보제공 및 의견청취) 조항 a:>l2. 7.a:> 신설 

- 정보제공 투명성 및 주민의견 청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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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기도 

제4조의2(정보제공 및 의견청취) 서울특별시 부채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지헤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LD12.7.:Il) 

0 정비계획 수립시 조사내용 

-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시 조사 내용을 주민 의견 수렴 강화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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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기도 

저15조(정비계획 수립시 조사 내용) 영 제10 I 저15조(정비계획 수립시 조사내용) 영 제10조 

조제2향쩨호 에서 ”그 뱀l 시·도조례가 정하는 | 제2항저η호에서 “그 부햄1 시 • 도 조례가 정하는 

사향’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 소유자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 

도별현황 

6. 정비구역안의 유·무형의 문회유적, 보호수목 현 

황및지역유래 

7.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 

지둥소유지l’라 한다)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현행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기존수목의 현황 

9.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둥소유자 및 세입 

자)의 의견(신설 all2.τ3)) 

10.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태규모 및 자금부 

담 의시{신설 al12.7.3>) 

11. 세입자의 임대주택 업주 여부와 입주희망 엄 

대주택 규모(신설 all2.7.3l) 

12. 제밍조의3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추진 

위원회 구성 단계 생락헤 대한 의견 

@ 정비사업 시행 

0 조합정관에 정할사항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기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소유자·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 • 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 • 구조 • 규모 및 건축경괴{준 

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안의 유 • 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 

목현황및지역유래 

τ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 

8. 기존수목의 현황 

- 서울시는 조합정관에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특별공급, 융자금액, 채무 승계 내 

용 포함히여 주거안정 및 조합 운영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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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기도 

저113조(조합정관에 정활 사항) 영 제31조제 | 제12조(조합정관에 정활 사항 〈개정 

1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향’이 I 2012.s.11.» 영 처1131조제17호에서 “시 ·도 

란 디음 각 호의 사헝을 말한다.<개정 |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affi.a7.3),a)ll.5.a3>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 

사회운영에관한사항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 
에관한사항 

3.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 
한사항 

4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 
항 

5.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다 
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지에 대 

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6. 뉴타운지구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 
택을 소유한 자 중 구청장이 선정한 자에 대 

한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사항 

7. 볍 제~제5헝헤 띠검+ 시법시행언7} 신청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8. 융자금액 상J ll 관한사항 
9.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조합장 등 

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 

@비용의 부담등 

0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말한다. <개정 a)l2.5.11.>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시무, 의결방법 퉁 

이사회운영에관한사항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 
분에관한사항 

3. 기존무허가건축물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 
물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개정 

a)12‘5.11.> 
4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 
항 

5.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동의 건축물 준공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지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6. 법 제g조쩌햄1 따라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개 

정 affi.12.31.> 

- 서울시는 제잃조(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에서 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 

지원신설 

- 정비사업지구 커뮤니티 활성화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 조성 기반 마련 

서울시 경기도 

제38조(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뭘 등) 부재 

---------------------------------------
@ 시장은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시행하는 공동 

이용시설 설칙l:l]용왼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λ] 

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a)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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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사업비융자 

- 서울시는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융자 

서울시 | 경기도 

제39조(사업비의 융자 등) @ 시장은 도시의 | 부재 
기능회복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 

하는 지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비사 

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1. 구청장어 시행하는 사업은 건축공사비의 @퍼 
센트이내 

2. 구청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건축공 
사비의 40퍼센트이내 

@ 영 저뼈조제4향제5호에 따라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히는 사향’이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의 운영자금 및 설계비 등 용역비를 말한 

다.융자한도는 영 저noo조제4헝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금에 대한 대출 이율은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를 고려하여 정책자금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시장이 정하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조합의 운영자금 및 용역비 등 

융자 비목에 따라 대출이율을 차등 적용할 

수었다 

2. 사업시행지는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전에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융지를 신청할 수 았으며, 다음 각 호 

의 내용이 포함된 운영규정 또는 정관을 제출 

하여야한다. 

1. 융자금액 상환R 관한 사항 

2.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둥을 제공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에관한사항 
@ 시장은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71로주택청비.사업의 건축공사비를 다 

음각호의 범위 안에서 융자할수 있다. 

1.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주택개량 및 신축 공 
사비 00퍼센트이내 

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공사비 40퍼센트 이 
내 

@ 제1향부터 제4항까지 정한 것 이외에 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all2.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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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공공관리 

0 공공관리자의 업무 범위 확대 

- 서울시는 제46조(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에서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수 

립에 관한 지원과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으로 공공관리 역할 강화 

서울시 경기도 

저146조(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재77조의4 저138조(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저1177조의4 

제2항제6호에 따라 ”그 뱀1 시·도조례로 정하 제2항쩨호에 따라 ”조례로 정히는 사항”이란 

는 사향’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히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한다. <개정 a)12.τ30, a)12.12.31> a)l2.5.ll.>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업무의 선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훨1 관한 

거관리위원회 위탁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건설사업관리자 등 기타 용역업체 선정방법 2. 그 밖에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둥에관한업무의지원 지원 <개정 a)13.12.2.>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무의지원 업무의지원 

5.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 [본조신설 때H.10.a).] 

주대책수립에관한지원 

6.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0 조합설립 등의 업무지원 

- 서울시는 조협절립 등의 업무지원에 공공역할 강화를 위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 공공관리에 의한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조항 신설 

서울시 경기도 

제50조(조합설립 등의 업무지원) @ 시장은 저l42aE(조합설립 등의 업무지월) @ 도지사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개략적인 사업비등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개략적인 사업비 등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신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설 a)l0.7.15> @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시장 • 군 

@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염원은 조합설립 수가 정비사업을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히는 경 

동의시부터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우 제1헝에 따른 개략적 사업비 산출과 홈페이 

때까지 사업비에 관한 주민 동의를 얻고자 하 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한 홈페이지에서 제1 [본초신설 a)ll.1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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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에 띠른 프로그램에 정비계획 둥 필요한 사 

항을 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개략적인 분담 

금 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히여야 한다.<개정 

a>12.1.5> 

@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협임원은 토지등소 

유자에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업비의 내용과 

부합되게 자료를 업력하여야 한다.<신설 

a>12.1.5> 

제50조의2(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 등) @ 

시장은 제4표처~호 및 제6호의 업무지원에 필 

요한 방법과 절차 기준을 정할 수 있다.(신설 

a>12.τ:J)) 

저150조의3(공공관리에 의한 조합설립 방법 

및 훨차 등) CD 구청장은 제5조제1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원하는 경우 법 제13 

조제6결엠1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는 

경우 토지둥소유자는 시장이 정히는 방법과 절 

차 동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준을 정히여 고 

시하여야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등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선출방법 

2. 침여주체별역할 

3. 조합설립 단계별 업무처리 기준 

4 기타 조합설립 업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 

헝f전문신설<a:>l2.12.31>] 

@ 사업시행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 

0 사업시기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 

- 서울시는 사업시행구역이 위치한 자치구와 행정경계를 접히는 자치구의 주택 

별실량을 고려하여 주택시장 불안정이 고려되는 주택정책심의회에서 인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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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정심의 

- 시기조정자료로 주택공급, 멸실 현황 및 예측, 전세가격 동향 

- 전면철거벙식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정 완충 역할 

서울시 경기도 

체7장 사엉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부재 
시기조정(본장 신설 2012.7.3이 

제55조(형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디음과같다. 

1. ”주변지역”이란 사업시행구역이 위치한 자치 

구와 행정경계를 접하는 자치구를 말한다. 

2. ”주택재고량’이란 시장이 통계청 인구주택총 
조사를 기준으로 매 분기까지 주택공급과 주 

택멸실을 고려하여 작성한 주택의 재고량을 

말한다. 

3. ”조정대상구역”이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심의 

위원회(이하 ”주택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 

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조정 대상으로 확정된 정비구역을 

말한다. 

4 ”시기조정자료”란 해당 구역의 현황 및 추진 

상황, 예상 이주시기 및 이주가구, 주태의 멸 

실및공급량을말한다. 

저156조(시기조정사유 등) @ 법 처m조의5제1 

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정비사업 

의 시행으로 언하여 정비구역의 멸실량이 자치 

구 주태재고량의 1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정비구 

역의 기존 주태수가 2,(XX)호 초과하는 경우{이하 

”심의대상구역”이라 한다}를 말한다. 

@ 심의대십댄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딩하는 경우 조정대상L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1. 주변지역의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I)퍼센트 

초과 

2. 주변지역의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2αm호 

초과 

3. 그 밖에 주택시장 불안정 동을 고려하여 주태 
정책심의회에서 인가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 

고인정하는경우 

저157호(시기조정자료) @ 구청장은 해당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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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주택공급, 멸실 현황 및 예측, 전세가격 동 

향 둥을 매월 말일까지 작성하여 시징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 시장은 자치구에서 제출한 시기조정자료 둥 

을 기초로 자치구별 주택재고량을 매 분기별 

공고하여야한다. 

@ 구청장은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 

리처분인가 신청 이전이라도 시기조정자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시장은 시기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별도 

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저158~(시기조정 절차 및 방법) @ 구청장은 

심의대상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또 

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히는 경우에는 시기 

조정자료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시정에게 심의 

를신청하여야한다. 

@ 시장은 심의대상1구역의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에 대하여 주택정책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여부 및 조정기간 동을 

결정한다. 

@ 시장은 제2형뻐l 따른 결정사항을 심의신청일 

로부터 00일 이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 

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결정사뺨ll 

따라야한다. 

@ 구청장은 제2헝에 따른 조정대상구역의 조정 

기간이 경과되면 인가를 할 수 었다. 

@ 조정대십규역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조정기간 중이라도 공공관리자와 협의하여 시 

공자를선정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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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표5-10> 서울시와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구분 서울시 경기도 

총칙 •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 • 
재정지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 •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 •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 • 
개발이익환수 • • 
보칙 • • 

“일부조항신설” 

@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 

0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 

- 서울시와 경기도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시 정비사엽 전환 동의율 제정을 

통해 뉴타운 출구전략 기반 마련 

- 서울시는 동의율 ‘과반수?, 경기도는 동의율 ‘$퍼센트’ 지정 

서울시 경기도 

저12조의2(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시 정비 저15~의2(정비사업으로 전환시 토지등소유 

사업 전환 동의를) @ 법제7조제4항에서 ”시· 자 동의비훌) 법 저η조저μ햄1서’도 조례로 

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히는 비율”이란 과반 정하는 비율”이란 재정비촉진구역내 추진위원 

수를말한다. 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둥소유자{법 

제용째호에 해딩둥}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fδ퍼센트를말한다. 

0 주민의견수렴 

- 경기도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않는 구역 중 사업추진 여부 주민의 

견조사조항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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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서울시 

0 재정비촉진지구지정 해제 또는 변경 

경기도 

저”8조(주민의견조사) 시장·군수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안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아니한 구역 중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갈등 등 

으로 해당 토지등소유지들이 재정비촉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원히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저등소유자를 대 

상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도지 

λ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 

수와 협의를 거쳐 주민의견을 조새인구 밍만명 

이상 대도시는 제외한다.)할 수 었다. <개정 

a>12.5.ll.> [본조신설 a>ll.11.8.] 

제18.£의2(재정비혹진계획 수립시 주민동의 

방법 등) 시장·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재정버촉진계획의 수립(변경을 제외한다)을 하 

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조사방법: 우편조사 원칙 

2. 참여대상f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3. 동의대싱f 조사에 참여한 사람의 3분의 2 이 

상 

4. 동의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 

조를 준용 [본조신설 a>12.5.11.] 

- 시장 • 군수는 주민의견조사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2)% 이상의 사람이 재정비 

촉진사업을 원하지 않으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신청 조항 

신설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이후 계획수립을 위한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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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기도 

저”9조(재정비혹진지구지정의 해제 또는 변 
경) @ 시장군수는 제18조에 따른 주민의견조 

사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정퍼센트 이상의 사람 

이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추진을 원하지 아니하 

는 경우헤는 도지시에게 법 제4조제1항의 재정 

비촉진지구 지정의 변경 또는 법 제7조제2항의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 및 법 제9조제1항의 재 

정비촉진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처η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해제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한 
부째 

다. 

[본조신설 am.11.s.J 

제213i{재정비촉진지구 변경이후 계획수립) 

시장·군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 

으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거나 존치지역 

으로 변경되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 

의 의견을 들어 난개발 방지 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이 경우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총괄계 

획가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총괄계획가를 위 

촉하여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 

히여야한다. 

[본조신설 am.1i.s.J 

0 업무대행 및 권한위임 

- 주민의견조사 업무를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는 조항 신설 

- 도지사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 권한을 시장 • 군쉬~l 위임 조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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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기도 

제20조(업무대행 및 비용부담) @ 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는 제18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기관 또는 단 

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18조에 따라 주민의 

견 조사를 하는 경우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부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112.5.11.>

[본조신설 a:Jll.11.8.] 

제22조(권한의 위임 〈개정 2012.5.11.>) 

도지사는 법 제E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정비촉 

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의 권한을 시장·군수 

에게 위임한다. <개정 a:Jl2.5.11.> 

[본조신설 a:Jll.6.2.] 

3) 종합정리 

구분 주요내용 참조 

특정허가 건축물, 권리가 

총칙 
액, 비주커용건축물,과소 

필지, 권리산정 기준일 등 
의 용어의재정의 필요 

정보공개 및 의견청취 조 
서울시 조례 저14:절 정보 

정비구역의 지정 
항부재로신설 필요 

제공 및 의견청취) 참조 

요망 

주민의견 수렴 항목신설 서울시 조례 저15조 9. 10. 
필요 11. 12 참조 요망 

정비사업의 시행 주거안정 및 조합운영 투 서울시 조례 제13죄조합 

명성확보조항신설필 정표뻐| 정할 사행 참조요 
도시및 요 口d"
주거환경 
정비조례 

정비지구내에 커뮤니티 

활성화를위한물리적 환 서울시 조례 제38조 참조 

경조성 기반 조항 신설 요망 

비용의부담등 필요 

도시기능회복을위한사 
서울시 조례 저|$죄사업 

업비융자조항신설필 
비의 융자등) 참조요맘 

요 

이주대책 및 관리처분계 서울시 조례 제46죄공공 

정비사업의 곰곰표년| 획수립지원에관한공 표띤|자으| 업무범위) 5. 6 
공관리 역할 강화 항목 항목참조요망 



쁨l선5'1 경켜룰 뉴봐운 현황합 저l도7H성 방안 111 

신설필요 
서룰시 조례5)질(괜|처 

조합설립 및 업무지원 항 
분계획 수립 지원 등), 제 

목신설 
5)조으| 3공공표띤|에 의 

한조합설립농법및절 

차 등) 참조요망 

A~업시행인7~ 및 
사업시기 및 곤떼처분계 

서울시 조려| 저17장 사업 

표12.I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 
획인가시기조정 항목신 

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 

설 
획인가 시기조정 참후P 

망 

도시재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 
서물시는과브. 

비촉진 재정비촉진지구의해제 제시 정비사업 전흔흩의 
경기도느 ~lo 조례 률조정검토 

0 뉴타운 관련 조례를 서울시와 비교해 본 결과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 

례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도시재정비촉진조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판단됨 

0 즉 서울시는 뉴티운의 물리적 환경정비 보다는 도시재생 및 주거재생을 위한 지 

원 체계에 중점을 둔 정책입안을 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뉴타운 개발 촉진에 

중점을두고있음 

0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현재 진행되는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전략 등의 사항을 종 

협적으로 검토히여 위의 두 가지 법안 정비를 검토하여야 함 

0 최근 도시개발의 경향이 물리적 환경개선이 아니라 사회적 재생, 경제적 재생, 

주거재생에 중점을 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보면 경기도의회는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경기도이 상행il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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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및결론 

1. 요약 

구분 

문제제기 

이론적논의 

현황분석 

내용 

• 뉴타운사업의 표류 
• 공약으로 제시된 뉴타운 사업이 황금알 낳는 거위로 인식 
• 무리하케 사업 추진 

• 중복개빌에 의한 문제도출 
• 뉴타운사업 개념 

- 행정목적을 위해 수행된 개발개념 
- 고품질 주거복지흔별 조성사업 
- 대형 도시개발사업의 일종 
- 주택 공급확대와 도시 균형발전 

• 재정비촉진사업의 도입배경 
- 소규모 E엠 정비사업 난개발 문제 
- 대규모 계획적인 정비 필요 제기 

• 도시재정비 정책 전개과정 
- 195.5년 노후불량주택지 정비제도 도입 
- 1976년 주택재개발법 제정 
- 1003년 합동재개발 방식 도입 
- 1잃7년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 1g월년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흔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효μ|적 법안 운영 
- 2XY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통합운영 
- 2XY2년 이후 서울시 뉴타운 사업 제도적 지원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 
특별법」 운영 

• 사업현황 
- ‘ 13.10월 현재 7개시 13개 지구 사업 진행 

• 뉴타운대책 활동 
-제도개선 활동 
-청원접수활동 
-촉구결의 활동 
- 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 경기뉴타운 진행은 Zn>년 곰약으로 출발 ‘00.9월 사업지구 지정, ’00.1월 비전선 
포, 00.4월 부천 소사지구 칙공 이후 사업진행 부진, 주민 갈등 심화 상태 

• 경기 뉴타운주요정책 
- 경기뉴타운 업그레이드 비전, 전략 제시 
-뉴타운시민대학 
- 경기도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텀 

• 경기도 뉴타운 문제 해결 정책 
- !매2월 경기도 뉴타운 주거묘떻 대책 

- ‘ 11.4월 경기뉴타운 제도 개선(앤 
- ‘ 11.11월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개정 
- ‘ 12.5월 정비구역 등의 해제 및 정보제공 요청 운영(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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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뉴티운 사업 구조적 문제점 

-사업의 복잡성 

-구조와한계 

-추진과정 

-투기심리 

경기도 뉴타운 사업 문제점 
• 경기도 뉴타운 사업 문제점 

-정책 대응 

-주택정책 

-전략 

-조직 

-시민침여 

-갈등관리 

• 출구전략기본방향 
-매몰비용확대 방지 

-도시기능의회복 

출구전략 
• 출구전략기본원칙 

- 거주자의 주거생활 질 향상 

- 지역의 재활성호~A~업 

- 마을정비사업으로 전환 

- 원주민 재정차률 재고 중심 

재정비 사업 표랜 
사업추진 과정을 투명히케 공개하는 시스템 마련. 서울시 재개 

정보의 공개와객 
발 • 재건축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 벤치마킹 

관적인검증 

주민지원 
정비사업 공공역할 강호}와 갈등관리 시스템 마련. 서울시 주거 

전문기표H〕 IL 

전문가제도화 
재생지원센터벤치마킹 

출구전르웰} 경기도중징기 
제도개선 주택종합계획 

2)13년 수립된 2Bl 경기도 주택종합계획 전르쩌|계 온별성 부 

보완 
족. 보온때책 촉구 

저l 
‘13.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은 

도 도시재생 
개 Z따|입법호} 

전면철거방식의 재정비사업 문제점 보온띨 위한 법. 경기도 뉴 

선 타운 출구전략 활용을 위해 경기도 자치입법화 추진 

마을E될기 조례 총칙에 주민의 권리와 책임 명시 불분명 

마을E틸기지원 중간지원조직의 제도화 불분명 

조례개정 경기도 마을묘될기 지원조례 마을공돔체 종합지원센터 신설 개 

정 

사회적경제 관련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논의가 활발한 사회적 경제 표랜 경기도 

제도화 자치입법화추진 

경기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재검토 필요 최근 지역 

뉴타운관련 개발의 경흥t은 물리적 재생이 아니라 경제적 재생, 사회적 재생 

제도화 주거재생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경기도도 이를 고려한 제도정비 

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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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0 뉴타운 사업은 사업의 복잡성, 구조와 한계, 추진과정 비리, 투기심리 구조적 문 

제점과 경기도 뉴티운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책 대응, 중장기 주태정책, 전략체계, 

전담조직, 시민참여, 갈등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 대두되어 출구전략이 

필요 

0 출구전략 기본방향과 기본원칙 

- 출구전략 기본방향은 매몰비용 확대 방지와 도시기능 회복 

- 기본원칙은 거주자의 주거생활 질 향상 지역의 재활성화사업, 미을정비사업으 

로 전환, 원주민 재정착률 재고 중심 

0 뉴타운 관련 제도의 재검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레와 도시재정비촉진조례의 성격을 분명하게 파악할 

필요가있음 

- 위의 조례를 비교해보면 서울시의 경우 도시 및 주거주거환경정비에 중점을 

둔 반면, 경기도는 도시재정비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경기도는 현재 도시개발의 경향을 고려해 볼 때 도시재생이 경제적 재생, 사 

회적 재생, 주거재생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경기도의회는 이에 맞는 입법화 

전략이필요함 

-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됨 

0 출구전략 제도개선을 위해 ‘재정비 사업 관련 정보의 공개와 객관적인 검증’, ‘주 

민 지원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제도화’, ‘경기도 중장기 주택종합계획 보완’, ‘도시 

재생 자치입법화’,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 ‘사회적 경제 관련 제도화’ 제시 

- 재정비 사업 관련 정보의 공개와 객관적인 검증은 서울시 재개발 • 재건축 클 

린업시스템 홈페이지 벤치마킹 

- 주민 지원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제도회는 정비사업 공공역할 강화와 갈등관리 

시스템 마련으로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 벤치마킹 

- 경기도 중장기 주택종합계획 보완은 전략목표와 추진과제 완결성 보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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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자치입법화는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기도 

자치입법화추진 

-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조항 신설 

- 사회적 경제 관련 제도회는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어 경 

기도자치입법화촉구 

0 뉴타운 사업의 문제해결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한계가 분명히 있으묘로 중앙정 

부와국회 해결방안촉구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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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2013년 10월 기준 13개 

경기뉴타운지구별현황 

별첨2. 토론회 자료 

-경기도 뉴타운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과대응과제 

별첨3. 토론회 자료 

-경기도 뉴타운사업 실태조사의 현황과 

개선과제(추정분담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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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2013년 10월 기준 13개 경기뉴타운 지구별 현황 

1. 고양시 

1) 원당지구 

담당부서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정로 10 뉴타운사업과 

안내전화 : 031)8075-3713 

。 개요 

지구명 

위치 

연적 
유형 

지구지정 
촉진계획 결정 
목표연도 

계획인구 

。 토지이용계획도 

總!'

표 53 . 원당지구 개요 

지구현황 
원당지구 

덕양구 주교동, 성사동 

일원 
l,306,140m' 
주거지형 

2007.09.10 
2010.09.06 

2020 

54,946명 (20.813세대) 

戶좌‘ 

범 혐| [legend] 

""' 52 
$ ! 

훌훌--­------, 
-- --염째 

그럼 40 . 원당지구 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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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비촉진구역도 

그럼 41. 원당지구 재정비촉진구역도 

。 조감도 

그림 42. 원당지구 조감도 

。 주요지표 

범 Zit! [legen섭] 

----- 구---- 셔엉;--­

「---- .협-
-·-· 111구에 

Zfjl찍 

혼4A.I ~/ .쳐?lf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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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원당지구 주요지표 

계획 

원당, 성사초, 신설초2 

시청, 시의회, 보건소 등 

각 주교통, 성사동 1개소 설치 

사회복지시설 1개소 
다목적문화·복지 
노인커뮤니티센터 

5개소 

。 진행사항 

4j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용역 착수 
6.14 주민공람 공고(14일간) 
7.04 선진화위원회(뉴타운분과) 자문 
7.18 시의회 의견청취 

2007 
7.31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신청(市→道) 

8.31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9.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11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착수 

05.27/09.0 
경기도도시재정비위원회소위원회자문(1,2차) 

2 2009 
11.25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12.3 경기도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분 

1. MP회의 진행(82차) 

1.28∼2.12 주민공람공고 
3.12 시의회 의견 청취 2010 

6.09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신청(市→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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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道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수권위엄) 
7.28 道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2.9_~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0 우편조사 실시(‘12. 1. 11 ∼ 2. 10) 
- 기준: 구역별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시 촉진계획 

2012 1. ∼2 변경 (존치 등), 지구해제 등 추진(도 조례) 
- 대상: 추진위원회 미승인 1개구역(원당3구역) 
。 개표결과(’ 12. 2‘ 15) 
- 반대율: 원당3구역(6.5%) 

6.21 재정바촉진계획(변경)결정고시 
0 구역수: 14(촉진구역 6, 존치정비 4, 존치판리 4) 
。 조합설립인가 : 4개구역 
- 원당1구역(‘11. 8. 17), 원당2구역(‘ 11. 12. 29), 원당 

2013 
7.현재 

상업구역(’ 11. 12. 30) 원당4구역(’ 1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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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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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산지구 

담당부서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뉴타운사업과 

안내전화 : 031)8075-3179 

。

。

개요 

지구명 
위치 
면적 
유형 

지구지정 
촉진계획 결정 
목표연도 

계획인구 

토지이용계획도 

------­tit ..... 

&흉---­--- -썼----- --------!Pit W. ∼ 

- - -- γ ------- . 

표 56. 

지구현황 
일산지구 

일산동, 탄현동 일원 
612 ,565rri 
주거지형 

2007.12.31 
2010.08.02 

2020 

28,410명 (10 ‘ 761세대) 

일산지구 개요 

‘<

그럼 45 . 일산지구 토지이용계획도 

。 재정비촉진구역도 

위치도 

~ 

낭* 
CJ 흩훼 I뼈영en찮l 

훌흉*---
활$흉 ~싫.혈 
짧·잃 혔·?엉IA緣 

훌훌 훌흉 
} 'ii~풍 

훌빼. 췄*영 

흉••11 
활:"• 1H 

힐~ 

훌- 훌훌챙,If 

짧鷹흉 ~1f-~쳐*· 

훌훌훌 --짧짧 
빼빼훌 ·@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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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46. 일산지구 재정비촉진구역도 

。 조감도 

재정잉l용죠, 규lζ쩍£ 

---*---철~빠룰·*---톨 • . ‘· …
i 

i …… 
””

?4 

---

사엉전 

그럼 47. 일산지구 조감도 

사업후 

。 주요지표 

표 57 . 일산지구 주요지표 

구분 현재 계획 비고 

총인구수(인) 15,705인 28,410인 증) 12,705 인 

인구 세대수 6,965세대 10,761세대 증) 3,796 세대 

총밀도(인/ha) 257인/ha 464인/ha 증) 207 (인/ha) 

공원, 녹지 면적(%) 1.1% 9.0% 증) 7.9% 

도로 구역내 도로율(%) 23.9% 19.0% 감)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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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랜

 썩
 輔‘ 

5개소 
1개소 

학교 4개소 5개소 

증)1.8km 

주민센터 2개소 축소 
증) 1개소 

유치원1, 초/중 각1 

미래공공용지 2개소 

。 진행사항 

04.30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용역 착수 
09.19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10.19 주민공람 공고(14일간) 

2007 11.21 시의회 의견청취 
11.30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신청(市→道) 
12.21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12.3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2008 
01.02 

12.29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착수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1차) 
-용도지역 변경 퉁 

04.17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2차) 
07.28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본위원회 자문 

08.24 ∼ 
09.08 
11.09 공청회 

2009 
주민공람 공고 및 시의회 의견청취 

01. MP회의 진행(52차) 
02.12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신청(市→道) 

2010 03.24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06.18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08.02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06.28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 
0 구역수 : 7 (촉진구역 5, 존치관리 2) 
0 추진위원회 구성 : 1개구역 
- 일산 1( ‘10.12.17) 
0 조합설립인가 : 1개구역 
- 일산2(12.2.10) 

2013 
0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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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능곡지구 

담당부서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뉴타운사업과 

안내전화 : 031)8075-3 181 

。 개요 

표 59. 능곡지구 개요 

지구현황 
지구명 
위치 
면적 
유형 

지구지정 
촉진계획 결정 
목표연도 

계획인구 

。 토지이용계획도 

。 재정비촉진구역도 

능곡지구 
토당동, 행신동 일원 

843.817rri 
주거지형 

2007.1 1. 05 
2010.07 .29 
2020년 

38. 1 32명 (14.443세대) 

그럼 50. 능곡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위치도 

범 려l {L1ξgend] 

훌훌 

--확g .쳐장 
Al훌롤~IM.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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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51. 능곡지구 재정비촉진구역도 

。 조감도 

~c:'tl(leger‘앙l 

했
 

띈
 
tE 

A~없형 

그럼 52. 능곡지구 조감도 

。 주요지표 

표 60 . 능곡지구 주요지표 

구분 현재 계획 

총인구수(인) 31,463인 33,132인 

인구 세대수 13, 167세대 14,443세대 

총밀도(인/ha) 372.5 'il/ha 481.8인/ha 

공원,녹지 면적(%) 1.3% 8.9% 

도로 지구 내 도로율(%) 24.9% 20.6% 

사업훌 

비고 

증) 6,669인 

감) 1, 276세대 

증) 78.9인/ha 

증)7 . 6% 

감)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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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설
-
설
 

시
 
시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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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문
 

5개소 4개소 

2개소 

。 진행사항 

04.30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착수 
2007 

11.05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제2007-372호) 

CYi.24 1차 -MP회의 개최 (총47회 개최) 
08.29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1차) 
10.16 구역전체 주민설명회 (1회) 

10.07 ∼ 11.28 구역별 주민설명회 (6회) 

2008 

04.17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2차) 
07.15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07.23 지도로변 주민대표자 간담회(2차) 
08.26 4차 경기도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 

09.18 ∼ 10.01 주민공람공고 (고양시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10.08 고양 시의회 의견청취 
12.11 주민공청회 
12.23 고양시 건축위원회 자문 

2009 

02.13 재정비촉진계획(안) 결정신청 
03.24 경기도 도시재정비 본위원회 심의 
06.18 경기도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심의 (수권) 
07.29 경기도 결정고시 (제2010-239호) 

2010 

0 우편조사 실시(‘12. 1. 11 ∼ 2. 10) 
- 기준 : 구역별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시 촉진 
계획 변경(존치 등), 지구해제 등 추진(도 조례) 

- 대상 : 추진위원회 미승인 1개구역(능곡7구역) 

0 개표결과(’12. 2. 15) 
- 반대율 : 능곡7구역(48.3%) 

2012 01.∼02. 

06.21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 
0 구역수 : 9 (촉진구역 5, 존치정비 1, 존치관리 3) 
0 추진위원회 승인 : 2개구역 
- 능곡2구역 (’ 11. 3. 30), 능독5구역 (’ 12. 5. 18) 
0 조합설립인가 : 2개구역 

- 능곡1구역 (’ 11.7.18), 능곡 6구역 (‘11.11.9) 

2013 
0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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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천시 

1) 원미지구 

담당부서 ; 경기도 부전시 원미구 길주로 2 1이중동) 뉴타운과 

안내전화 : 031)-625-3716 

。 개요 

지구명 

위치 

면적 
유형 

지구지정 
촉진계획 결정 
목표연도 

계획인구 

。 토지이용계획도 

표 62. 원미지구 개요 

지구현황 
원미지구 

원미구 원미동, 춘의동, 

심곡동, 소사동 일원 
987.539rri 
주거지형 

2007 .03 .12 
2009.05.11 
2020년 

44.892명 (17 , 019세대) 

벌 훨l [Leg en얹] 

흩r님 .흥빼빼웠빠;~" 
공흠 •• 빼:of확훌) 

용ff~a" 
---훌쭈싹용;q 
--- **활훌져 

훌확훌찌 

-~· | • 효용 

훌훌헬 <;U:tf]: 

- - - 훌훌훌--.해혈 
룰훌률 It& 

---繼--뼈 를훌 

.|.확형 
흉힘었lll:,q헐 

N 

- -
- ‘-- 1111111 400 

그럼 54. 원미지구 토지이용계획도 

。 재정비촉진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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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55. 원미지구 재정비촉진구역도 

。 조감도 

At·업전 

그럼 56. 원미지구 조감도 

。 주요지표 

표 63. 원미지구 주요지표 

구분 현재 계획 

총인구수(인) 39 243 44 892 

인구 세대수 15,408 17,019 

총밀도(인/ha) 377인/ha 455인/ha 

공원,녹지 면적(%) 0.3% 10.6% 

도로 구역내 도로율(%) 14.6% 13.6% 

A}양홍 

.,.!!::’“’ P&WV 

비고 

증) 5,649인 

감) 1,611세대 

증) 78인/ha 

증) 10.3% 

감)1.0% 



。 진행사항 

학교 
실개천(km) 

e.!~571 정71도 뉴et운 현활합 쩌표7ff선 흘썩f 135 

09.12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용역 착수 
2007 11.16 주민공람 공고(14일간) 

-~2.11 시의회 의견청취 

04.22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05.21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06.11 ∼ 
주민공람 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14일간) 

06.24 2008 
07.15 시의회 의견 청취 
07.25 주민공청회 개최(지역주민 2,500여명 참석) 
10.28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신청(市→道) 

12.1_~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02.04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2009 03.25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05.11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1. MP회의 진행(82차) 
1.28∼2.12 주민공람공고 

3.12 시의회 의견 청취 
2010 6.09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신청(市---道) 

7.21 道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수권위임) 
7.28 道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9.06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0 우편조사 실시(‘11. 10. 27 ∼ 11. 25) 

- 기준 : 구역별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시 

촉진계획변경(존치 등), 지구해제 등 추진(도 조례) 

2011 10.∼ 11. - 대상 : 추진위 미승인 2개 구역(원미4B, 원미SB) 

0 개표결과(’11. 11. 29) 

- 반대율 : 원미4B(28.78%) 원미5B(29.14%) 

※ 시 자체조사 결과 : 소사lOB(사업 미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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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6.28- 주민설명회 개최 

09.26 주민공청회 개최(주민공람 : ‘ 12.8.13∼’ 12.8.27) 

11.09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분과위원회 심의(11.23) 

12.24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0 구역 수 : 9 (촉진구역 8, 존치관리 f) 

0 추진위원회 승인 : 4개구역 

- 춘의 lD(‘ 10.8.6),2B(’09.7.1이, 원미 SB(’09.6.29), 

2013 07.현재 9B(‘09.6.22) 

0 조합설립 인가 : 3개구역 

- 심곡 3B(‘ 10.7.16), 원미7B(’ 10.10.27), 

원미6B(‘ 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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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사지구 

담당부서 경기도 부전시 원미구 길주로 2 10(중동) 뉴타운과 

안내전화 : 031)-625-3712 

。 개요 

지구명 

위치 

면적 
유형 

지구지정 
촉진계획 결정 
목표연도 

계획인구 

。 토지이용계획도 

표 65. 소사지구 개요 

지구현황 
소사지구 

소사본동, 괴안동. 

심곡본동 일원 
2‘ 434.775m' 
주거지형 

2007.03.12 
2009.05.0 1 
2020년 

98,558명 (38 , 234세대) 

위치도 

벌 려l [Legend] 

。 재정비촉진구역도 

""!!!"" .lfflllJ;fj췄영;? .. 

- "..·.- 빼혔없 •• 혔;?~ 
훌흥---
")ftt' -" ---훌 쳐 

--- 획했 훌훌 

그림 59. 소사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톨 융훌칭셔 훌흉훌XI 
광용 

- ’‘ 를확 ￥·* 

--- 흥확.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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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소사지구 재정비촉진구역도 

。 조감도 

.l~앓혔 

。 주요지표 

구분 

총인구수(인) 

인구 세대수 

총밀도(인/ha) 

공원,녹지 면적(%) 

도로 구역내 도로율(%) 

그림 61. 소사지구 조감도 

표 66. 소사지구 주요지표 

현재 

91,309인 

33,617세대 

375~/ha 

1.8% 

24.1 % 

계획 

98,558인 

38,234세대 

405인/ha 

11.4% 

18.6% 

J.{1찮3양 

비고 

증) 7,249인 

증) 4,617세대 

증) 30<d/ha 

증) 9.6% 

감)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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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사항 

9.12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용역 착수 
2006 11.16 주민공람 공고(14일간) 

2007 

2008 

2009 

2010 

12.11 시의회 의견청취 

01.31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신청(市→道) 
02.27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03.12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07.6.29 건교부 시범지구 선 
정) 

04.25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착수 

04~22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2007.04.25 

MP회의 (48차) 
2008.09.09 

05.21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06.11 ∼ 

주 관공람 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14일간) 
06.24 
08.09 시 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 개최 
09.26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신청(市→道) 
12.09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01.21 I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심의(1,2차) 

02.18 
03.11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05.01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1 I:24 I 괴안4b구역 촉진구역지정요건 완화에 따른 도시재정비위 
11.21 원회 자문 

0 우편조사 실시(‘11. 10. 27 ∼ 11. 25) 

2011 10.∼ 11. 

- 기준 : 구역별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시 촉진계 
획변경(존치 등), 지구해제 둥 추진(도 조례) 
- 대상 : 추진위 미승인 3개 구역(소사본SB, 괴안7D, 괴 
안SB) 

0 개표결과(’1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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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율 : 소사본8B(16.28%) 괴안7D(35.63%) 괴안 
8B(14.16%) 

09.27 주민공청회 개최(주민공람 : ‘ 12.8.13∼’ 12.8.27) 

11.09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분과위원회 심의(11.23) 

~~:?~-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0 구역수 : 28 (촉진구역 26, 존치관리 2) 
0 추진위원회 승인 : 9개구역 
-소사본llB(’09.7.20) 괴안lD(’09.7.6), 4B(’09.9.14), 
5B(’09.11.6), 6-lD(’09.6.19) 6-2D(’09.8.17), 
9B(’09.6.30), lOB(’10.12.20), 12B(’09.6.29) 
※ 괴안llB구역 : 주민대표회의 구성(’09.9.14) • 승인 
취소(‘12.4.16) 
취소사유: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경영사정 등으로 사업 
시행을 포기 • 주민대표회의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취소 신청 
※ 소사본6B구역 : 추진위 승인(’09.6.29) • 승인취소 
(‘12.9.21) 소사본12B 추진위 승인(‘09.8.12) • 승인취 
소(‘13.4.25) 

2013 07.현재 취소사유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 해산신청 
0 조합설립 인가 : 6개구역 
- 소사본3B(’ 10.4.1), 소사본9-lD(’ 10. 9. 2), 소사본4B 
구역(‘10.10.25) 소사본5B구역(’ 10.10.28), 괴안3D(’ 11. 
4. 6), 괴안2D(l 1.10.27) 
※ 소사본lD : 조합설립 인가(‘10.4.1) - 언가취소 
(‘12.7.16) 
※ 소사본2D : 조합설립 인가(‘10.9.1) - 인가취소 
(‘12.10.22) 
취소사유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 해산신청 
0 준공 : 1개구역(소사본9-2D구역) 
- 기공식 ‘09.10.14, 사업시행인가 ‘09.12.30, 착공 
10.2.23, 분양공고 10.4.29 
- 공사완료 ‘12.9.24 준공인가 ‘1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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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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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강지구 

담당부서 ; 경기도 부전시 원미구 길주로 21이중동) 뉴타운과 

안내전화 : 031 )-625-3723 

。 개요 

지구명 

위치 

면적 
유형 
지구지정 

촉진계획 결정 
목표연도 

계획인구 

。 토지이용계획도 

표 68. 고강지구 개요 

지구현황 
고강지구 

원종1동. 고강본동, 

고강l동 일원 
l,745,378m' 
주거지형 

2007 .03.1 2 
2009.06 .30 

2020년 

66,424명 (24 , 605세대) 

------. 
흉 

--- ----*@ It j(IO »! :!)j) 

그럼 64. 고강지구 토지이용계획도 

0 재정비촉진구역도 

법 짧 [L웠횡홉liC웹 

얄효컸 훌왔·?--

--- *----‘""* 했s;鍵었확혔 
〔;~J .,. 
.흩용- -웰ill' 

--- ---륨빼4짧戰 --- 청&뽕훌씨쌓 
關짧홉 11엿용 

----­ξ파J U 
흉훌훌~· 

훌혈청엉ct 
뿔繼훌 .數장훌&흉 
[ -"j 훌흉 篇펴 훌훌 
c:J 룰t'JI~획 $ 찮짧 양g 
를.톨 뿔흉數. 總철혔 양양 



144 별첨 

~l 영- -, 
$ 휠 명 ￥협 ~I [Legend) 

혔씬A’t:! 

그럼 65. 고강지구 재정비촉진구역도 

。 조감도 

쳐없졌 λ}업후 

그럼 66. 고강지구 조감도 

。 주요지표 

표 69. 고강지구 주요지표 

구분 현재 계획 

총인구수(인) 70 959 66 424 

인구 세대수 26,420 24,605 

총밀도(인/ha) 407 38 1 

공원,녹지 면적(%) 5.5 9.2 

도로 구역내 도로율(%) 18.0 16.3 

,. 
빼까. 

c:J 혼풍I훌챙I~억 

차현릭;'1-21 

비고 

감)4,535인 

감) 1,8 15세대 

감) 26인(인/ha) 

증)3.7% 

감)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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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사항 

09.1-2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용역 착수 
2006 11.16 주민공람 공고(14일간) 

2007 

1~:1! 시의회 의견청취 

01.31 
02.27 

03.12 

04.25 
04.27 ∼ 
2009.01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신청(市→道)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07.7.23 환경부 에코시티 시범지구 선정)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착수 

MP회의 (60차) 

04.22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05.21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06.11 ∼ 2008 주미고람 고고 및 관련부서 협의(14일간) 06.24 L 。 。

07.15 시 의회 의견청취 
07.29 주민 공청회(경서교회/3,500여명) 

02.05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신청(市→道) 
04.01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05.06 I 
2009 켜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06.03 。

06.19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Q~~~_Q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iT24 7 고강313구역 촉진구역지정 요건 완화에 대한 도시재정비 
2010 

1~~?-1 위원회 자문 

0 우편조사 실시(‘11. 10. 27 ∼ 11. 25) 
-기준 : 구역별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시 촉진계 

2011 10 ∼ 11 획 
변경(존치 등), 지구해제 등 추진(도 조례) 
-대상 : 추진위 미승인 8개 구역(원종lB, 2B, 4B, 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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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2012 

12. 

2013 07.현재 

2B, 3B, 4B, 6B, SB) 
0 개표결과(’11.11.29) : 25%미만 반대로 정상추진 
-반대율 : 원종1B(9.46%)원종2B(12.58%)원종 

4B(7.22%) 
고강2B(10.75%), 고강3B(8.02%)고강 

4B(9.45%) 
고강6B(7.86%)고강8B(8.88%) 

고강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 실시 
변경용역에 따른 구역별 주민설명회 
(12.12.21∼ 12.27) 

0 구역 수 : 13 (촉진구역 7, 존치정비 5, 존치관리 1) 

。 추진위원회 승인 : 2개구역 
- 원종5B(‘ 11.3.4), 고강lB(‘ 11.2.24) 

0 조합설립 인가 : 3개구역 

개최 

- 원종 3D('l 1.3.4), 고강 5B구역(‘ 11.12.23), 고강 
7B(‘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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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도면 

닝천시 고감째정비촉진지꾸 지형도면고시또 

.에. 1 ~‘•10 - , -- ι
.、

i 
j 

끼
 ‘ ~ €J 쪼 

딛휴홍두휴Tτli 

찮쯤웰헬픔월ii 
* 

” ” * j찌··“· ,. 1il ” - - -
-- - -- - “ ”‘ J시 • t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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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양주시 

1) 덕소지구 

담당부서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정 뉴타운사업과 

안내전화 : 031)590-8655 

。 개요 

지구명 

위치 

면적 
유형 

지구지정 
촉진계획 결정 
목표연도 

계획인구 

。 토지이용계획도 

표 71. 덕소지구 개요 

지구현황 
덕소지구 

외부읍 덕소리‘ 도곡리 

일원 
636.682rri 
주거지형 

2007. 11. 26 
20 10.08.02 
2018년 

21 ‘ 522명 (8 .2 59세대) 

-----
범 려l {legend] 

깐·?··얘 셰정닝ll\?l혜형" 
떤j앓후 •• 쩌 

g훌생훌AISP~ 

융엉홍~ 

호를 

~-~웠훌흉1: 

훌Iii 흥쩌흘뚫흥 
l!i 

•'fl 

--용 ·xt 
----훌용훌쩍 

룹繼. 
헬톨 

그럼 69. 덕소지구 토지이용계획도 

。 재정비촉진구역도 



민선5기 경기도 뉴타운 현황과 제도개선 농반 149 

그럼 70. 덕소지구 재정비촉진구역도 

0 조감도 

뼈짧혔 

그럼 71. 덕소지구 조감도 

。 주요지표 

표 72. 덕소지구 주요지표 

구분 현재 계획 

총인구수(인) 13,075인 21,522인 

인구 세대수 5,198세대 8,259세대 

총밀도(인/ha) 195.0/ha 339 . 8인/ha 

공원,독지 면적(%) 8.2% 

도로 구역내 도로율(%) 17.3% 19.3% 

λ짧3흉 

·*-- --*영 •• 장;aljo;» 
--혔~ll톨흥Pl1W 

D쟁-----웠;?l'.lf Jllllf(S:: I웠췄i 

• l'I 
ll•lllJIUU>;'ll 

-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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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증) 8,447인 

• 

증) 3,061 세대 

증) 144.8 (인/ha) 

증) 8.2% 

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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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사항 

2007 

02.28 
06.25 
07.10 
10.12 
11.15 

11.26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용역 착수 
주민공람 공고(14일간) 
시의회 의견청취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신청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08.6.25 건교부 시범지구 선 
정) 

12:?_7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착수 

2008 12.30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04.01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사전자문 
05.27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2009 06.09 주민공람공고 

2010 

2013 

09.04 시의회 의견청취 
10.23 공청회 개최 

02.04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신청 
03. MP회의 진행(65차) 

03.31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05.19 I 
07.21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08.02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01.19 채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0 구역수 : 18 (촉진구역 10, 존치관리 8) 
0 추진위원회 승인 : 3개구역 
- 덕소 SA(’11.1.17) 덕소4(‘ 11.6.23),덕소3(‘ 13.4.16) 

07.현재 0 조합설립인가 : 6개구역 
- 도콕2('11. 7.25), 덕소7(‘ 11.11.3) 도콕1(’ 12.1.11) 덕 
소2(’ 12.5.1) 덕소SB(’ 12.10.25) 덕소6A(‘ 13.4.29) 
※ 구역폐지 : 덕소 6B(’ 13.1.10) ), 덕소SC(‘ 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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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금·도농지구 

담당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낭양주시정 뉴타운사업과 

안내전화 03 1 )590-8753 

0 개요 

지구명 

위치 

면적 
유형 

지구지정 
촉진계획 결정 
목표연도 

계획인구 

。 토지이용계획도 

표 74. 덕소지구 개요 

지구현황 
지금도농지구 

지금동,도농동, 가운동 

일원 
582 .738rri 
중심지형 

2008. 06. 02 
20 11.05.23 
20 1 8년 

17 ,875명 (6.866세대) 

,.,. ..... 
냉흉 

·-
그림 73. 지긍·도농지구 토지이용계획도 

。 재정비촉진구역도 

범 빽 [Legend] 

--훌훌 용앓 
흉'2: 

-- 용훌형써 
g용----흥않핵확경!Et 

짧쳤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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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74. 지긍·도농지구 재정비촉진구역도 

。 조감도 

사없힌 i업"-

그림 75. 지금-도농지구 조강도 

。 주요지표 

표 75. 지금‘도농지구 주요지표 

구분 현재 계획 비고 

총인구수(인) 12,402인 17,785인 증) 5 ,473인 

인구 세대수 4,865세대 6,866세대 증) 2,001세대 

총밀도(인/ha) 211 인/ha 305. 2인/ha 증) 93.2 (인/ha) 

공원,녹지 면적(%) 0 12.7% 증) 12.7%/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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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기타 

。 진행사항 

o3.ii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용역 착수 

2007 
09.12 주민공람 공고(14일간) 
11.05 시 의회 의견청취 
11.28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03.27 주민 재공람 공고(14일간) 
04.16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市→道) 

2008 05.21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06.02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z.31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착수 

2009 09.02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2010 10.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2011 

01 공청회 개최 
02.14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요청(市→道) 
04.06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05.23 지금도농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0 우편조사 실시 (‘12. 3. 5 ∼ 4. 3) 
- 기준 : 구역별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시 촉진계 
획 변경(존치 등), 지구해제 등 추진(도 조례) 

2012 03.∼04. - 대상 : 추진위미승인 구역 중 설문조사결과 반대율이 
높은 1-2, 3구역 

2013 07.현재 

0 개표결과(‘12. 4. 10) 
- 반대율 : 1-2구역 (39%) 3구역(35.5%) 

0 구역수 : 16 (촉진구역 8, 존치관리 8) 
0 추진위원회 승인 : 1개구역 
- 지금도농 6-2( ‘11.12.13) 
0 조합설립인가 : 2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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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농1-3(‘ 12.4.25) 지금도농 2( ‘ 12.12.17) 

。 지형도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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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계원지구 

담당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뉴타운사업과 

안내 전화 : 031 )590 8654 

。 개요 

표 77 . 퇴계원지구 개요 

계획인구 9 , 610명 (3.696세대) 

껴
。
 짜

 
-
때
 
-
변
 
-
챔
 

지구현황 
퇴계원지구 
퇴계원면 일원 

304 .172rri 
주거지형 

2009.4.30. 

(변경 ’09.8.13) 
2012.4. 19 
2018년 

지구지정 

촉진계획 결정 
목표연도 

。 항공사진 

그럼 78. 퇴계원지구 항공사진 

。 재정비촉진구역도 



훨l £&흥었홈n꿇} 

혔쟁i훼 •• 협확~ 
--∼·、씀~탱 .뭘ll1•혈쭈4f111 
앓A!'l!WMU ; 11:째짧 κ 6,C, 양 

k었 
Cl 

띔닝 갖‘ 책 
그럼 79 . 퇴계원지구 재정비촉진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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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지표 

표 78. 퇴계원지구 주요지표 

비고 계획 현재 구분 

증)9,356인 9,610인 254인 총인구수(인) 

증) 3,569세대 

증) 308 (인/ha) 

3,696세대 127세대 세대수 인구 

316인/ha 8인/ha 총밀도(인/ha) 

증) 7.2% 16%5 9.3% 공원,녹지 면적(%) 

증) 9.1% 

현황유지 

미래공공용지 

현황유지 

15.4% 

l개소(1.3%) 

1개소 

1개소(2.2%) 

6.3% 

1개소(1.3%) 

1개소(0.02%) 

1개소 

구역내 도로율(%) 

설
 
지
 

시
 
공
 

도
 
공
 

철
 
공
 
학교 

도로 

기타 

。 진행사항 

:?Q9I :ux~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용역 착수 

05.0-6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05.08 주민공람 공고(14일간) 
06.16 시의회 의견청취 
07.01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신청(市→道) 
09.03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10}_~ 심의조건 이행에 따른 주민 공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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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착수 
2009 

Q~.3Q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02.25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08.18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2010 10.27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11.11 주민공람 공고 

-~~.2Q 시의회 의견청취 

01.13 공청회 개최 
MP회의 진행( 52차) 
0 우편조사 실시(‘11. 10. 20 ∼ 11. 19) 

09. - 기준 : 회수율의 75% 찬성구역 추진(찬반 주민 협의 
사항) 
- 대상 : 5개 구역(퇴계원 1,2,3,6,7구역) 

2011 0 개표결과(’11. 11. 25) 
- 찬성율 : 1구역 (26.6%) 2구역(41.5%) 3구역(28.9%) 
6구역 (20.0%) 7구역 (18.2%) 

10.∼ 11. - 설문결과 찬성율이 75%이하인 구역 : 존치관리구역으 
로 변경(사업시행 제외) 
- 군부대이전 대상지(4-A,B, 5-A,B구역) 및 8구역(도 

서관 부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퇴계원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2012 04.19 
(도시개발사업 4개[퇴계원 A,B,C,D]구역) 

2013 07.현재 구역수 : 5 (촉진구역 4, 존치관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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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정·신장지구 

담당부서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846) 평택시청 도시정비과 

안내전화 : 031)8024-41 32 

。 개요 

지구명 
위치 
면적 
T。T혀。 

지구지정 
촉진계획 결정 
목표연도 

계획인구 

0 토지이용계획도 

표 80. 서정·신장지구 개요 

지구현황 
서정·신장지구 

신장동, 서정동 일원 
518 , 123rri 
주거지형 

2008. 05 .07 
20 10.07.30 
2020년 

16 .795명 (6.287세대) 

K영훌 
00 

I ’ 

위치도 

그럼 82. 서정 -신장지구 토지이용계획도 

。 재정비촉진구역도 

.영빼[legend] 

U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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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83 . 서정신장지구 재정비촉진구역도 

。 조감도 

).~짧선 

그럼 84. 서정신장지구 조감도 

。 주요지표 

구분 

총인구수(인) 

인구 
세대수 

총밀도(인/ha) 

공원,녹지 면적(%) 

표 8 1. 서정 신장지구 주요지표 

현재 계획 

7 315인 1 6,975인 

3,064세대 6,287세대 

141인/ha 328인/ha 

11.1% 

‘ be:> 
Ul£JJ;(I 

A~양* 

비고 

증) 9,660 
2.7인/세대 

증) 2 . 05배 

증) 187'il/ha 
증) 11.1% 
9.lm' /세대 



。 진행사항 

2007 

2008 

2009 

혈l성571 쩔71훌 뉴함훌 쩍훨灣 J:i도7H션 앙뺏t * ·* 

02.05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용역 착수 
12.18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02.11 
02.18 
03.25 
04.30 
05.07 
07.04 
07. ∼ 

2010.06. 

주민공람 공고(14일간) 
시의회 의견청취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신청(市→道)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착수 

MP회의 진행(53차) 

、주민계획가 선정 (3인) 
10.29 

※ 주민참여형 촉진계획 유도 일환 

07.20 
09.16 
11.10 
12.01 

경기도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수권위임) 
경기도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 
주민공람공고 

02.03/02.10 시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 개최 
04.05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신청(市→道) 

2010 05.19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2012 

07.30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08.25/10.28 구역별 주민설명회 

01.∼02. 

0 우편조사 실시 (‘12. 1. 2 ∼ 1. 31) 
- 기준 : 구역별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시 촉진계 
획변경(존치 등), 지구해제 등 추진(도 조례) 
- 대상 : 추진위원회 미승인 7개구역(신장 Rl, R2, Cl, 
C2, C3, C4, CS구역) 
0 개표결과(’12. 2. 17) 
- 반대율 : 신장C1(41.77%) 신장C2(59.75%) 신장 
C3(57.63%)신장C4(47.26%)신장C5(49.10%)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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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Rl(36.86%)신장R2(32.15%) 

0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주민설명회 개최 
6.5/6.7 - 1차 : 6.5(화) 16:00 신장1동 주민센터 

- 2차 : 6.7(목) 16:00 서정동 주민센터 

01.25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0 구역수 : 16 (촉진구역 6) 

07.현재 
0 추진위원회 승인 : 5개구역 

서정R2(’ 10.12.29),신장R3(’10.12.24)신장 

R4(’ 11.1.25)서정Rl(’ 11.2.9),서정R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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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명지구 

담당부서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이칠산3동 222- 1) 광명시청 도시재생과 

안내 전화 : 02)2680 6945 

。 개요 

표 83. 광명지구 개요 

지구영 
위치 
면적 
。혀 
-rr 。

지구지정 
촉진계획 결정 
목표연도 

지구현황 
광명지구 

광명동, 철산동 일원 
2,281, 1 lOrri 
주거지형 

2007.7. 30 
2009.1 2.4 
2020년 

계획인구 101,11 3명 (40.444세대) 

0 토지이용계획도 

휩 짧 [legendJ 

- Qi~훌훌1.lilll 
&fl 

빼. 월;;ti 

-활 했4 

----
그럼 86 . 광명지구 토지이용계획도 

0 재정비촉진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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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87.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구역도 

。 조감도 

M합월 λi업훌 

그림 88. 광명지구 조감도 

。 주요지표 

표 84. 광명지구 주요지표 

구분 현재 계획 비고 

인구 117,905인 101 , 11 3인 감) 16,792인 

인구 및 가구 세대수 45,345세대 40,444세대 감) 4,901세대 

총밀도(인/ha) 5 l 7'il/ha 443인/ha 74인/ha 

공원,녹지 면적 (%) 3% 8.4% 증) 5.4% 

도로 구역내 도로율(%) 17% 17.2% 증) 0.2% 



를l선571 청기도 뉴타운 현활과 져품7H션 방안 165 

기타 
지
 

고O
 

교
 

램
 학 

미
 

7개소 

。 진행사항 

_?Q9_~_ -~ 1.2_?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용역 착수 

o~i:2<Y 선진화위원회(뉴타운분과) 자문 
04.27 주민공람 공고(14일간) 
06.01 시의회 의견청취 

2007 06.13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신청(市→道) 
07.19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07.30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11.0_~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착수 

2008 10.01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02:o~r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03.18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04.09 주민공람 공고 
05.28 시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 개최 
06.23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07.24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신청(市→道) 
09.30 경기도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심의 

09.09/11.04 
경기도 

도시재정비 
위원회 심의 

12.04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2009 

0 우편조사 실시(‘11. 11. 29 ∼ 12. 28) 
- 기준 : 구역별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시 촉진계획변 
경(존치 등), 지구해제 등 추진(도 조례) 
- 대상 : 추진위원회 미승인 7개구역(광명6, 17, 18, 19, 20, 
21, 22) 2011 11.∼ 12. 0 개표결과(’11. 12. 30) 
- 추진 2개 구역 (20, 22), 반대 5개 구역(6,17,18,19,21) 

반대율 :광명6구역 (28.09%)17구역(25.46%)18구역 
(52.20%)19구역 (47.84%)20구역 (24.24%)21구역 (26.4 7%)22 
구역(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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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공고(14일간) 
07.17 시의회 의견청취 

2012 10.05/10.08 공청회 개최 

2013 

12.12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J2:?-7 광명20~_ 반대동의서 제출 

01.14∼02.1 

5 
06.26 

광명22C 우편조사 실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광명 1,2,4,5,23구역) 
0 구역수 : 29(촉진구역 14, 존치정비 4, 존치관리 11) 
0 추진위원회 승인 : 5개 구역 

광명 lOR(‘10.5.6), 23C(’10.6.15), 1 lR(’10.7.29), 
07.현재 4R(’11.2.28), 12R(’11. 5.24) 

0 조합설립인가 : 7개 구역 
광명 14R(‘11.1.31), 16R(‘11.7.1), 15R(‘11.10.14), 

SR(‘11.11.01), lR(‘12.1.11), 2R(‘12.3.23), 9R(‘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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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포지구 

담당부서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263-1) 김포시정 개발지원과 

안내전화 031)980-5514 

。 개요 

표 86. 김포지구 개요 

지구현황 
지구명 

위치 

면적 
유형 

지구지정 
촉진계획 결정 
목표연도 

계획인구 

。 토지이용계획도 

。 재정비촉진구역도 

김포지구 
김포1동(북변/감정), 

사우동, 풍무동 일원 
2,008,453rri 
주거지형 

2009.1.16 
2011.11.28 
2020년 

52,383명 (19,842세대) 

·흉** 

- -----훌홍-?JI ----------쨌쩍흩.영JtU4 

-뼈‘----------H흥-----
그림 91. 김포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홍3앓--繼.영.혔셰었 
흉 Al 빼용빼.에 !i 

• 
--- ‘14Jltlt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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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92. 김포지구 재정비촉진구역도 

。 조감도 

그럼 93. 김포지구 조감도 

。 주요지표 

표 87 . 김포지구 주요지표 

구분 현재 계획 비고 

인구 총인구수(인) 26,389인 52,383인 25,99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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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 진행사항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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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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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9,294세대 

130인/ha 
증5 3.3% 

8개소 증) 3개소 

2007 ~Q.3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용역 착수 

04.21 건축허가제한(2년간, 단 촉진계획수립시까지) 
06.11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06.26 주민공람(14일간) 
07.08 시의회 의견청취 
07.24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20m2) 
10.14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신청(市→道)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11.26 

(조건부가결: 풍무1 지구단위계획구역 포함) 

2008 

o1.i6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2009 

03.26 촉진계획용역 착수 

10:05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결정고시 
2010 10.29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12.21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03.18∼04.0 

07 
08. 

10.05 
11.28 

2011 

12∼2012.1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 개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신청(市 =추 道)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 

0 우편조사 실시(‘11. 12. 8 ∼ ’ 12. 1. 16) 
- 기준 : 구역별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시 촉진계획변 
경(존치 등), 지구해제 등 추진(도 조례) 
- 대상 : 추진위원회 미승인 12개구역 (북변 1, 북변2, 북변3, 
북변4, 북변5, 사우1, 사우2, 사우3, 사우4, 사우5A, 사우5B, 
사우6) 
0 개표결과(’12. 1. 20) 
- 반대율 : 북변 1(17.33%)북변 2(7.87%)북변 3(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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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변 4(9.39%)북변 5(17.36%)사우 1(20.74%) 사우 
2(12.76%)사우 3(20.52%)사우 4(17.65%) 사우 
5A(22.11%)사우 5B(18.48%)사우 6(21.84%) 

0 주민의견 찬/반 우편조사(‘13.4.03∼‘ 13.5.02) 
- 구역 : 8개구역(북변 1,2,3구역, 사우2,3,4,SB,6구역) 
0 개표결과(‘13.5.03) 
- 반대율 : 북변1(15.42), 북변2(6.60%), 북변3(9.22%), 사 
우201.64%), 사우3(12.64%), 사우4(10.53%) 사우 

2013 SB(l 7.56%), 사우6(15.09%) 
0 구역수 20(촉진구역 14, 존치정비 1, 존치관리 5) 
0 추진위원회 승인 : 2개 구역 

07.현재 - 사우SA(’ 12.7.26), 북변4(‘ 13.4.05) 
0 조합설립인가 : 1개 구역 
- 북변5(’ 1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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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창·수택지구 

담당부서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정 뉴타운사업과 

안내전화 : 031)550-8306 

。 개요 

지구명 
위치 
면적 
유형 
지구지정 

촉진계획 결정 
목표연도 

계획인구 

。 토지이용계획도 

표 89. 인창·수택지구 개요 

지구현황 
인장·수택지구 

인창, 교문, 수택동 일원 
2,072 ,770rri 
주거지형 

2007.06 .04 
2010 .05 .11 
2020년 

78 , 715명 (30,775세대) 

그럼 96 . 인창·수택지구 토지이용계획도 

。 재정비촉진구역도 

뿔결혔健웠뺏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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ξ크 I그 

。 조감도 

。 주요지표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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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97, 인창‘수택지구 재정비촉진구역도 

AltJ~ .14짧S용 

그럼 98, 인장·수택지구 조감도 

표 90, 인창·수택지구 주요지표 

구분 현재 계획 

총인구수(인) 69,269인 78,715인 

세대수 27,646세대 30,775세대 

비고 

증) 9,446 인 
2.64인/세대 

증) 3 .1 29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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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1.4km 

증) 2개소 

3개소 현황유지 

-~QQ_6 l~:?.8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용역 착수 

03.12 경기도 선진화위원회(뉴타운분과) 자문 
03.15 주민공람 공고(14일간) 
04.02 시의회 의견청취 

2007 04.18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신청(市→道) 
05.22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06.0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27-:~o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착수 

o4~29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06. MP회의 (61차) 

09.30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본위원회 자문 
10.30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2009 

11.25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본위원회 자문 
12.17 주민공람 공고 

-0-i. 1-2 시의회 의견청취 
01.29 주민 공청회 
02.10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신청(市→道) 
03.10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본위원회 심의 

2010 

04.07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2~:! 1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2011 01.12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 

0 우편조사 실시 (‘12. 1. 5 ∼ 2. 8) 
- 기준 : 구역별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시 촉진계 
획변경(존치 등), 지구해제 등 추진(도 조례) 

2012 01.∼02. - 대상 : 추진위원회 미승인 7개구역(인창A, 수택 A, B, 
C, D, F, G 구역) 
0 개표결과(’12. 2. 15) 
- 반대율 : 인창A구역 (33.50%)수택A구역(49.30%)수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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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지형도면 

B 구역 (39.26%) 수택 C구역 (32.84%) 수택 D 구역 

(23.49%) 수택F구역 (32. 77%)수택G구역 (50.58%) 

02~28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04.2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 

07 .현재 

0 구역수 : 22 (촉진구역 7, 폰치관리 15) 

0 추진위원회 승인 ; 4개구역 
수택EC’ 10.12.31), 인창F(’ 1 1. 3.11), 인창B(‘ 11. 4.29), 

수택D(‘ 1 2.10.26) 

0 조합설립 인가 • 1개구역 
- 인창C (’ 11. 4.22) 

구리 민할 · 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지영도면고시 일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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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경기도 뉴타운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대웅과제 

박완기(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7 

1. 서론 

- 2006년 지방선거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공약으로 시작된 경기도 뉴타운은 지난 수년간 

경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현안으로 제기되어 왔다. 집값폭둥기에 추진된 경기뉴타운은 서울시 

뉴타운의 결과 원주민 재정착률이 300Ai에도 못미치는 둥 부작용이 확인되고 주태경기가 침체 

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경기도의 대표적 현안이 되었다. 

- 2010년 이후 경기뉴타운을 둘러싼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경기뉴타운의 출구전략을 촉구하는 

요구가 확산되면서 경기도는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정책방힐t을 선회하면서 부작용의 최소화에 

노력하고있다. 

- 그러나 여전히 경기뉴타운으로 인한 주민갈둥과 출구전략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본고에 

서는 경기뉴타운이 추진된 과정과 경기도의 정책변화를 짚어보고 현 시점에서의 과제를 살펴 

보기로한다. 

2. 경기도 뉴타운 추진배경과 문제점 

1)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김문수 후보자가 3대 핵심공약의 하나로 뉴타운을 공약하면서 

경기뉴타운은 가시화되었다.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뉴타운을 공약한 김 

문수지사가 취임후 뉴타운 기획단을 설치하고 12개 지구의 뉴타운 지구지정계획을 발표하면서 

경기도 뉴타운은 본격화 되었다. 

2) 경기뉴타운이 지방선거에서 본격적인 공약으로 제시된 배경에는 이명박시장 시절 시작된 

서울의 뉴타운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시장은 은평, 왕십리, 길음 뉴타운 둥 

3개 뉴티운 시범사업을 본격화했고 단계적으로 뉴타운 지구를 확대해 나갔다. 집값폭둥과 부 

동산투기가 만연하던 때 서울시가 추진한 뉴타운은 소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 로 인식되었 

다. 이에 2때6년 지방선거와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지들이 유권지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앞다투어 뉴타운과 재개발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시군과 일부 주민들도 뉴타운의 환상에 

따라 이 대열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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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문수 지사 취임 후 2006-2010년경까지 경기뉴타운은 본격적으로 확대,추진되었다. 그러 

나 경기도의 뉴타운 추진은 몇가지 점에서 이후 심각한 부작용을 %얀f할 문제점을 내포하면서 

추진되었다. 먼저 경기도는 뉴타운을 과다하게 지정했다. 시범사업도 없이 여의도 면적의 30배 

가 넘는 면적에 30여만 기구가 들어설 수 있는 23개 뉴타운을 동시다발적으로 지정했다. 또한 

지구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도 반영되지 않았다. 뉴타운 지구 지정의 요건을 완화한 경 

기도조례에 근거하여 주민들의 찬반의사 조차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지구지정은 개발에 대한 

환상이 깨진후 주민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동시다발적 지구지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주거환경정비기금조차 제대로 마 

련하지 않아 사실상 중앙정부의 지원만 바라보고 있다. 

4) 경기도의 경우 특별히 보금자리지구, 신도시, 공공태지와의 중복개발의 문제도 심각하다. 

2010년 현재 경기도에서는 20개 지구에서 30만 세대가 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해 공공 

택지와 2기 신도시 둥 68개 지구 111만 세대의 공공택지가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김포시, 

오산시, 남OJ주시, 광명시 등에서 보듯 보금자리주택이나 신도시와 뉴타운이 동시추진되는 지 

역에서는 뉴타운 사업의 지연은 불가피하고 수익성은 현격히 저하될 수 밖에 없으나 경기도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경기도 뉴타운은 추진과정에서 지 

나치게 긍정적인 전망하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한채 추진되었다. 

3. 경기도 뉴타운의 본격추진 

1) 경기도 뉴타운 지구 현황 

- 2009년 9월 현재 경기도내에서는 121R시 23개 지구의 경기뉴타운 사업과 121개 지구의 재개 

발사업이 추진되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224개의 재건축사업, 88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 

업, 보금자리주택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수원시가 가장 많은 20개 

의 재개발지구가 지정되었고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동에서 총 9,582,411 m2(약 290만평)에서 

재개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었다. 

〈표 l> 경기도 뉴타운 재개발 사업 추진 현행2009.9월) 

혀
。
 

유
 훈
 -
발
 

업
 -
타
 -개
 

사
 -
뉴
 
-
재
 

경기도(ha) 

2.937 
958 

서울시(ha) 

2.406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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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0월 현재 경기도에서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구역은 총 23개이고 그 중 안양 만안 

지구, 평택 안정지구, 군포 금정지구는 지구지정이 해제되어 현재 추진 중인 지구는 20개이다. 

이 중 2010년 12월말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12개이며, 10개 지구에서 주민소송 

과 시장실 점거 등 사업의 추진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 

비구역 중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148개이고 이 중 분양까지 이루어진 구역은 l개, 

조합설립 단계까지 이른 구역도 8개에 불과하다. 

〈표 2> 뉴타운사업 추진현황 
( ’ 10.10.20일 기준) 

면적(m') 유영 
지구지정 촉진계획 추진상왕 뿐행 및 소송 구 ---------- 완료 (웹흉) 

원당 1,306, 140 주거지영 07.09.10 10.09.06 족진계획수립 

고 。。. ‘-= u-. 843 ,817 주거지영 07.11 .05 10.07.29 족진계획수립 -그「"'!:」1.::ιLtr 

。E프I L人」. 612 ,885 주거지영 07 .12.31 10.08.02 족진계획수립 

소사 2,497,432 주거지영 07 .03 .12 09.05.01 족진계획수립 도,소송숭소, .Al장쉴 
접거 

t=t 전 윈미 1,915,133 τ 그"'A口1:q~ 。* 07 .03. 12 09.05.11 족짙계획수립 도,소송숭소,시장쉴 
-「 접거 

고강 1,745,378 추거지영 07.03.12 O‘)l.06.30 족짙계일수립 
t」tt::I」t느」:c2.」.t, 

시장쉴칩거 

안 앙 디‘J。 ...! 1,834 ,240 추거지영 08.04.07 11 ‘ 03.25 지구지휠때제 도,소송융소,시장, 
사업포기선언 

~「‘.± 670,559 추거지영 07 .11.26 10.08.02 족짙계왼수립 

」C그」。 []• -그~ 지금 587 ,569 중쉰지영 08.06.02 (11.03) 계왼수립여|정 
도농 

퇴계윈 l, l 06,943 주거지영 09.04.30 (l l .03) 계왼수립에정 

그의 1,010, 120 주거지영 08.04 ‘ 07 (11 .02) 계일수립예정 
t」tt::I」t~」:c2.」.t,

의정부 
실문쉴시예정 

t」f닙」t~」:c2.」.t, 
가능 1,328,527 주거지영 08 .04.07 (11.02) 계왼수립예정 

쉴문쉴시예정 

신장 1,176,137 주거지영 08.05.07 10.07.30 족친계획수립 
정 §「H

안정 500,412 주거지염 08.05.07 11 .01.05 지구지훨때제 시장, 쉴문조사 
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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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엉 610,880 주거지영 08.05.07 (10.12) 촉진계획수립 
시 흉 

대야 
신전 1, 173,263 주거지영 09.07.14 (11.07) 계획수립예정 

광 명 광명 2,281 ,110 주거지영 07 .07 .30 09.12.04 족전계획수립 도,소숭숭소, 

군포 812,088 'g'A口'XI 。c1 08 ‘ 07.08 10.09.20 족진계엌수립 -·「=口.....!.:"‘-속u 
‘~ 포 

금정 865,000 주거지엉 07 .09.10 10.9.10 지구지정때제 결정고시 지언 

김포 2,008,453 추거지영 09.01.16 (11.06) 계획수립예정 
~그l 포 

。8~ 386,700 추거지영 09.04.09 (11.04) 계획수립예정 

구 리 인상 2,072,770 추거지영 07 .06.04 l 0.05.11 족진계획수립 --「:e.! ::t.휴u 
--‘「- !:「H

오 산 오산 2,986,472 주거지영 09.01 ‘ 02 (11 .05) 계획수립예정 
쉴문조사 ξ썽 
70%미만 

※ 지구지정 신청·고시, 촉진계획 자문, 심의신청, 촉진계획 결정 ·고시기준으로 작성 

자료 “경기도, 뉴타운사업 추진현황과 추진실적·문제점·향후대책” , 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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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기뉴타운추진개요 

(1) 지정목적 

- 경기도는 종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민간위주의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추진되어 각종 문 

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적정 생활권역울 대상으로 기존 도시를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부 

흥시키는 종합적이고 광역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경기뉴타운을 추진한다고 발표하고 2006년 

끄월 l차 뉴타운 사업대상지를 지정했다 

(찌 사업대상지 및 현황 

- 2009년 현재 경기뉴타운 사업대상지는 부천시, 군포시, 광명시, 김포시 등 12개시 23개 지구 

로 면적은 2,937만여 rri(890만여 평), 사업 전 인구는 81만여 명에서 사업 후 89만여 명으로 늘 

어날 계획이었다. 이는 서울시 뉴타운26개 지구의 2,406만여 rri보다도 많은 지역을 뉴타운 지역 

으로지정한것이다 

- 사업유형은 주거지형은 고양, 안양, 의정부 동 19개 지구이며, 중심지형은 군포, 부천 둥 4개 

지구이다. 2009년 말 현재 전체 23개 지구 중 부천시 소샤 원미 고강지구와 광명지구 둥 4개 

지구는 촉진계획(안)이 승인되었으며 나머지 지구에 대한 촉진계획을 수립중이다. 

- 2006년 끄월 경기도가 l차 뉴타운사업대상 지구를 지정한 후 가장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는 

부천시 소사지구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끄월 경기도 l차 뉴타운 대상지구로 선정, 

2007년 3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및 총괄사업관리자 선정(한국토지공사), 2008년 12월 

경기도재정비위원회 심의, 2009년 5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가 이루어졌고 2010년 추진위 

원회 구성 및 20개 구역 승인을 거쳐 2010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및 구역별 사업 착공이 이루 

어질것이라고한다 

(잉 경기도뉴타운과 관련한 경기도의 정책 

- 뉴타운율 지정한 후 경기도는 뉴타운과 관련하여 경기도시공샤 한국토지주택공사 둥으로 

뉴타운지구별로 총괄사업관리자를 선정하고 도시계획 전문가 둥으로 총괄계획가를 선정하여 

뉴타운을 사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뉴타운과 관련한 자문, 상담 및 홍보업무 등 사업 지원업무 

를 수행함으로써 뉴타운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및 관계자의 이해를 도와 경기뉴타운사업이 성 

공적으로 추진되도록 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경기뉴타운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상담과 자문, 
경기뉴타운 전문위원회 운영, 경기뉴타운 포럼운영, 뉴타운 소식지의 발행 등 홍보사업을 진행 

하고 있었다. 또한 뉴타운 시민대학을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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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경기도는 2009년 12월 뉴타운 거주민의 이주대책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뉴 

타운 주거안정대책’ 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발표한 ‘주거안정대책’ 은 뉴타운 개발이 이뤄지 

게 될 구도심 주민들을 인근에 건설되는 공공국민임대와 보금자리주태, 다기구 매입주택 등으 

로 이주시킨 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형정비방식’ 으로 이주 초기단계인 2013년까지 

이주대책이 필요한 도내 뉴타운 사업지구 101,436세대에 대한 주돼공급 방안을 제시했기에 전 

세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3) 경기도 뉴타운 사업의 특정(2011년 경기뉴타운 토론회에서 변창홈 교수 발제 요약) 

(1) 서울시 뉴타운사업과의 차이점 

경기도 뉴타운사업은 사업착수 시기와 입지적 특성, 부동산 시장의 특성, 조례상의 차이로 

인한 특성 등이 결합되어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과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뉴타운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은 이러한 특성율 무시하고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 

는 뉴타운 사업을 경기도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나타난 것이다. 지방의 뉴타운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경기도 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인 것은 당연하다. 

우선, 서울시는 신규 주택공급원이 정비사업밖에 없는 반면, 경기도는 신도시와 보금자리 주 

택과 같은 주택공급원이 충분하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주택공급이 부족한 경우 높은 분잉까 

로 공급되는 재정비사업 주택도 매각될 수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주변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이나 기존 주태과 가격이나 주택의 품질 경쟁을 거쳐야 한다. 서울의 재정비사업도 주택수요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경기도 재정비사업이 주변 시 

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경우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이명 

박 정부 들어 대표적인 주택공급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뉴타운지구의 

주태보다 저렴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함으로써 경기도 뉴타운사업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개 

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 뉴타운사업이 추진되 

는 기성시가지보다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토지가격이 저렴하고 보상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 

에 낮은 분양가로 공급이 가능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도심지 내 뉴타운지구는 일부 강남지역 

을 제외하고는 보금자리주택지구보다 입지가 양호하지만 경기도의 뉴타운은 사정이 달랐다. 

경기도에서는 20개 지구에서 30만호가 넘는 보금자리주택이 건설 중이며 2기 신도시까지 포함 

하면 공공택지에서 111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예정이다. 

둘째, 서울의 뉴타운 사업은 고밀개발과 고층아파트의 높은 분양가 책정을 통해 충분한 개 

발이익을 칭L출함으로써 가능한 반면, 경기도에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고밀아파트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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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지 못하다. 개발이익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규모 

뉴타운 지구를 동시에 개발하고 필요한 기반시설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지적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추진이 가능할지라도 대규모 뉴타운 지구가 동 

시에 개발되어야만 종합적인 정비가 가능한 뉴타운사업 방식은 경기도나 지방도시에서는 실현 

성이 떨어진다. 

셋째,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 도시에서는 정비구역별 계획외에도 재정비촉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계획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울시는 2에2년부터 뉴타운사업으로 뉴타운 

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구를 도시재정비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도시재정비촉진지 

구로 전환하였다. 뉴타운지구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대체 

하였기 때문에 재정비촉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시·도는 도촉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 

여 공람공고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그런데 개별 정비구 

역의 수익성도 충분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전체 뉴타운지구의 기반시설을 부 

담해야 하는 사업구조 때문에 정비구역별로 기반시설 부담을 둘러싼 갈둥이 확대될 수밖에 없 

어서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이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2) 서울시에 비해 완화된 노후도 기준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이 되는 구역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의해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는 과거 노후도 호수밀도, 과소필지, 접도율 등 4 

가지 요건 중 2개 이상만 충족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비조례를 2010년 

7월 15일자로 개정하였다. 이 조례에서는 노후 • 불량건축물이 해당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수 

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중 호수밀도 과소필지, 접도율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지역을 기 

준으로결정하였다. 

〈표 3) 정비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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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최 초(2003.12.3이 종 전 (2006.7.19) 신 규(2010.7.15.) 

노후도 2/3이상 60%이상 60% 이상 필수 

호수밀도 80호/haOI 상 60호/haOI 상 60호/haOI 상 선 택 

과소필지 50%이상 50%이상 50%이상 선돼 

접도율 30%이하 30%이하 30%이하 선택 

기준 적용 4개 기준 충족 
4개 기준 중 2개 노후도 기준 필수 

이상 적용 나머지 중 1개 선택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반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는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요건으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과소필지 •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기준, 노후 • 불량건축물 기준, 주태 

접도율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례 제 4조 3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 4조 3항 

영 별표 1 쩨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요건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4.19.] 

1. 영 별표 1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건축법」저1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 

지수가 4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영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말하는 “건축물이 노후 、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다” 

는 것은 ‘노후 、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50퍼 

센트 아상인 경우’를 말하고,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었다”는 것은 ‘호수밀도가 헥 

타아르당 70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영 별표 1 제 1호마목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주택접도 

율이 3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그 결과 경기도 뉴타운지구 내 구역별 노후도는 400..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부천 고강 

지구{26.9%)와 고양원당 (29.2%), 사흥 은행(33.8%), 고양 능곡(38.4%), 시흥 대야신천(39.1%) 등 

5군데에 이른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기준을 20%의 완화 

효얘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노후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 

될 수 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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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경기도 뉴타운지역의 지구별 노후도 현황 

노후도 지구별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개수(비율) 

30% 이하 부천 고강(26.9%), 고양 원당(29.2%) 2 

40% 이하 
시흥 은행(3.3.8%),고양 능곡(38.4%) 

3 
시흥 대야신천(39.1%) 

8)% 이하 
검포 김포(42.3%), 남양주 지금도농(42.45%), 광명 광명(43.9%), 

5 
고양 일산(45.3%), 구리 인창수택(49.6%) 

00% 미만 
남양주 퇴계원(52.3%), 남양주 덕소(52.7%), 오산 오산(54.8%), 

5 
군포 군포(55.4%), 안양 만안(57.7%) 

00% 이상 
부천 소사(ffi.3%), 의정부 금의(ffi.4%), 김포 양곡(61.1%), 

6 
평택 신장(64.4%), 부천 원미(68.0%), 의정부 가능(74.0%) 

합계 21(100.0%) 

자료· “경기도, 뉴타운사업 추진현황과 추진실적·문제점·향후대책” , 경기도의회 제공 

(3) 저렴주거 공간의 멸실과 임대주태의 공급 부족 

경기도에서 수립된 끄개 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분석한 결과 사업전 총 거주세대는 

220,9잉기구였으며, 그 중 소유자는 84,l않 가구로 38.1%인 반면, 세입자는 136,825 가구로 

61.9%에 이르렀다. 서울의 12차 뉴타운 사업지구에서 세입자 비중이 72.4%에 이른 것과 비교 

하면 비교적 소유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비사업 완료 후 거주 세대는 223,423호로 

추정하고 있지만, 총주돼공급 세대는 189,125에 불과하여 기존 거주가구의 85.6%에 불과하다. 

뉴타운사업으로 31,834 가구가 거주할 공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공급되는 주택은 분OJ주태이 156,614호로 82.8%에 이르는 반면, 임대주택은 32,511호로 

17.2%에 불과하다. 기존에 거주하던 세입자 가구가 136,825호인 점을 고려하면 104,314호의 임 

대주택이 사라지는 셈이다. 전체 세입자 가구수와 비교하면 23.8%에 불과하다. 구역별로는 고 

양 능곡의 경우 세입자가 9,718호였으나 공급되는 임대주태은 1,513호에 불과하여 세입자 가구 

의 15.6%에 불과하다. 

〈표 5) 경기도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전후 주택공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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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호) 

사업전 사업후 거주가 거주 세입 

거주 구대비 가구 대비 
세대수 소유자 서|입자 ~←? ; ζ~:: t그j 

E‘L프。 t그t 
임대 

=ξ5 二ζ=r-;·「; 공급임대주 세대수 세대수 주택( 
(A) (%) (%) (8) 주택(호) 호) 택 (B/A) 택(디씨 (호) 

소계 220,959 84134 136 825 223,423 189, 125 156,614 32,511 85.6 23.8 

원당 18,351 7 334 11 017 19 020 14, 198 11,852 2,346 77.4 21.3 (100.0) (83.5) (16.5) 

L._= 13,167 3,449 9718 12743 9 310 7,797 1 513 70.7 15.6 C> -「 (100.0) (83.7) (16.3) 

일산 6,965 1,953 5 012 10,011 7 661 6243 1,418 110.0 28.3 (100.0) (81.5) (18.5) 

소사 33976 13 891 20085 35 690 31,906 26, 152 5,754 93.9 28.6 (100.0) (82.0) (18.0) 

원미 22633 5 646 16,987 20,921 17,529 14,484 3,045 77.4 17.9 
(100.이 (82.6) (17.4) 

고강 26420 12 669 13 751 24 605 24,219 20,012 4,207 91.7 30.6 (100.0) (82.6) (17.4) 

~「4 -끼4、- 5332 1,508 3,824 9,168 
8 511 7,384 1 127 

159.6 29.5 
(100.0) (86.8) (1 3.2) 

신장 6 691 1 895 4 796 10,801 10, 162 8,640 1,522 151.9 31.7 (100.0l (85.0) (15.0) 

고C그L며 C그 45345 24163 21 182 39 206 33882 28092 5,790 74.7 27.3 (100.0) (82.9) ( 17.1 ) 

군포 14433 3480 10 953 13497 13,287 11,021 2,266 92.1 20.7 (100.0) (82.9) (17.1l 

인창 18,460 14,937 3523 
수택 

27646 8,146 19,500 27,761 (100.0) (80.9) (19.1) 66.8 18.1 

자료 “경기도, 뉴타운사업 추진현황과 추진실적·문제점·향후대책” , 도의회 제공 

(4) 서울시에 비해 높은 소형주태 공급 비율 

공급되는 주택의 평형은 전체 공급 주택의 81.8%가 85m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구성되어 있 

다. 분Ocf주택 중 85m초과 주택은 22.00/o였으며, 임대주택은 96.4%가 60m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평형 배분은 서울의 재정비촉진지구보다는 소형평형 비중이 높게 계획되 

어 저렴주택 공급에 주안점을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경기도 재정비촉진지구 주택공급계획의 명형별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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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m) 

신규공 호‘L프。 .J-?-E -「” 임대주택 

구 긴 ~ 급주택 

(서|대) 소계 40∼60 60∼85 85초과 소계 4001 하 40‘ '60 60∼85 

전 체 
189, 125 156614 56221 66005 34388 32511 15782 15567 1162 

100.0 82.8 29.7 34.9 18.2 17.2 8.3 8.2 0.6 

고앙원당 
14,198 11 852 5505 4 722 1 625 2346 2,166 120 60 

100‘ 0 83.5 38.8 33.3 11.4 16.5 15.3 0.8 0.4 

.::L!. 。〈그 ~ 느 6 그 -,그 9310 7797 2526 3504 1 767 1 513 857 656 
100.0 83.7 27.1 37.6 19‘0 16.3 9.2 ?.O 0‘0 

-τιl 。C그•'§!A 」」L
7,661 6,243 823 2,936 2,484 1,418 529 889 

100.0 81.5 10.7 38.3 32.4 18.5 6.9 11.6 0‘0 

부천소사 
31,906 26,152 7548 10404 8200 5 754 2392 2 539 823 

100‘ 0 82.0 23.7 32.6 25.7 18.0 7.5 8.0 2.6 

부천원미 
17 529 14484 4, 192 7026 3,266 3,045 1 323 1 722 0 

100.0 82.6 23.9 40.1 18.6 r!.4 7.5 9.8 0.0 

부천고강 
24 219 20,012 10 088 7390 2,534 4,207 1 598 2 609 

100.0 82.6 41.7 30.5 10.5 17.4 6.6 10.8 0.0 
」d。。•z:::「 8511 7384 1.866 3398 2120 1 127 412 715 0 

C,"j _ /‘L、 100.0 86.8 21.9 39.9 24.9 13.2 4.8 8.4 0‘0 

평택신장 
10 162 8,640 2,531 3,289 2 820 1 522 629 614 279 

100.0 85.0 24.9 32.4 27.8 15.0 6.2 6.0 2.7 

광명광명 
33882 28,092 11,256 12,661 4175 5,790 3,447 2,343 0 

100.0 82.9 33.2 37.4 12.3 17.1 10.2 6.9 0.0 

군포군포 
13 287 11 021 4809 3980 2232 2 266 1 095 1 171 0 

100.0 82.9 36.2 30.0 16.8 17.1 8.2 8.8 0.0 
구리인창 18 460 14937 5077 6695 3,165 3,523 1,334 2,189 0 

=;’o:E -「II 10[).Q 80.9 27.5 36.3 17.1 19.1 7.2 11.9 0‘0 
자료 “경기도1 뉴타운사업 추진현황과 추진실적·문제점·향후대책” , 도의회 제공 

4. 경기뉴타운 정책의 전환 

- 경기도 뉴타운은 2006년에서 2010년까지 거침없이 진행되었으나 2010년을 경과하면서 뉴타 

운의 다OJ한 문제가 지적되고 2008년 미국발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부동산경기 침체가 시작되 

면서 정책의 전환기를 맞게 된다. 뉴타운 정책의 전환은 1) 서울시의 재개발,뉴타운 정책의 결 

과에 대한 평가 결과 심각한 부작용이 지적되었고 2) 집값하락과 부동산경기 침체기를 맞아 

경기뉴타운의 수익성이 현저히 악화되었으며 3) 경기뉴타운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고조되고 경 

실련 둥 시민단체와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경기뉴타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점이 반 

영된것으로평가된다. 

D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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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지문위원회가 발표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 

점검 및 보완발전방안]은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부작용을 초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실태와 정책전환을 마련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후불량 주거지의 개량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간 주거환 

경개선 사업은 다양한 문제점을 양산해왔는데 이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CD 소형저가주태감소 

- 재개발사업 시행 전 소형주태(전용면적 60ni 이하)의 비율은 63%였던 것에 비해 사업 후에 

는 %에 불과했고 전세가 4천만 원 미만의 주택이 830,,h였던 것이 사업 후에는 %에 불과 하 

는 등 소형저가주택 부족으로 전셋값 폭등 등 서민주거불안을 초래하고 주거부담능력이 부족 

한 서민의 외곽이주에 따른 사회적 비판이 대두되어 저기주태 공급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남. 

(찌 전월세가격 싱숭 

-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주변지역 전세가격 싱승을 견인하고 특히 관리처분단계에서 전세가격의 

급등을 초래. 서대문구 재개발 사업의 경우 이주수요가 급증하는 관리처분단계에서 13.5%나 

전세가가 상승하여 서민주거불안 해소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페 주거부담농력 격차 확대 

-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및 뉴타운 구역 내 주거실태조사 결과 전용면적 80ni의 평균주택규 

모 3억 9천만원의 평균주태가격, 월 207만원의 거주가구 평균소득에서 전용면적 107ni의 평균 

주태규모 5억 4천만원의 평균주택가격, 월 평균 653만원의 거주가구 평균소득으로 변화되어 

거주민(원주민)의 재정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때 거주민(원주맨 재정착률 저조 

- 주민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중대형 고가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과 장기간 소요되 

는 정비사업 기간으로 인해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매우 저조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태공급 등 

원주민 재정착률 재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실제 길음 4구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10.9% - 1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잉 아파트위주의 개발 

- 서울시의 경우 도시정비 사업이 대부분 아파트 위주로 진행되어 주거의 양적·질적 수준 향 
상에는 기여했으나 획일적 스카이라인으로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다양한 주거욕구 충족이 미흡 

하며 주거공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의 경우 전체 주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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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차지히는 비중이 1990년 35.1%에 불과했으나 2에7년에는 55.7%로 급증한 것으로 나 

타나 주거유형의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6) 주태경기호황기에 정비사업 집중 

- 주거환경정비 사업은 집값싱승 등 주택경기호황기에 급증하고 하락기에는 급감히는 둥 경기 

변동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경기에 연동하지 않고 주거환경개선이 일정 지속될 수 있도록 공공 

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경기도의 경우 동시다발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뉴타운 

재개발사업을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주택경기침체기에 어떻게 관리, 추진 할 것인지 대 

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7) 정비예정구역 선지정의 역기농 

- 법정 구역지정요건에 미달되는 지역을 예정지구로 선지정하여 부동산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상실하는 한편 광역계획 없이 점적인 개발 사업구역을 지정하여 지정 

의 실익 없이 부작용을 초래하여 광역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2) 경기도 뉴타운의 정책 변화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종합적 검증결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부작용이 명확히 

진 상태에서 2009년부터 부동산,주태경기는 급격한 침체를 거듭했다. 그간 우리사회를 만연했 

던 부동산불패 신화가 깨지고 집값하락이 본격화되면서 신도시와 뉴타운,재개발,보금자리주택 

이 동시에 추진되던 경기도에서도 주택경기 침체의 여파가 몰아쳤고 뉴타운 사업의 사업성은 

현저히 악화되었다. 이에 뉴타운 지구지정의 해제를 요구히는 주민들의 요구는 확대되었고 경 

실련 등 시민단체와 경기도의회의 뉴타운 정책전화환 촉구하는 여론도 확대되었다. 

- 경기도의회내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도시주택포럼이 경기뉴타운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 

를 개최하는 한편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뉴타운 출구전략을 촉구하는 활동이 본격화되 

었다. 더 나아가 경기도의회는 뉴타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태조사와 경기도 뉴타운 출구 

전략을 촉구하는 활동이 지속되었다. 

- 이에 경기도도 2011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뉴타운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경기도 뉴타운 정책의 전환은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뉴타운을 강행하 

지 않겠다’ 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초기 단계의 뉴타운에 대해 주민의 25%가 반대할 

경우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조치로 이어졌다. 또한 경기도는 1)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전체 토 

지소유자의 3/2이상 동의를 의무화하고 2)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된 이후 3년 넘게 추진위원 

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존치지역으로 보도록 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며 3) 자율정비구역을 

도입하여 기존 주거지 특성을 유지하면서 중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출구전략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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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경기뉴타운 추진과정에 대해 사괴를 표명 

하고 뉴타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경기도 

의 뉴타운 출구전략은 본격화되었다. 표에서 보듯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 

던 뉴타운은 20끄년 5개 지구의 지구지정을 해제하면서 본격적인 출구전략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 표 7 연도별 경기뉴타운 지구지정 및 해제 현황〉 

구 를‘-- 합 겨| 2007 2008 2009 2010 20 11 
지구지정 23 10 8 5 
해제·실효 10 5 

누계 33 10 18 23 22 17 

5. 경기도의 뉴타운 출구전략 경과와 주요정책 

1) 출구전략의 기본방향 

- 경기도 출구전략의 기본방향은 1) 사업성이 없고 주민 부담금이 과다한 지역은 조기해제추 

진으로 매몰비용 확대 방지하고 2)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성이 충분한 곳은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2) 경기도 뉴타운 출구전략의 주요 정책과 경과 

0 주민의견을 반영한 재정비촉진사업 조정·해제 

- 7개시 13개 지구 105개 구역으로 조정 (당초 12개시 23개 지구 213개 구역) 

0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출구전략 마련 

- 출구전략을 반영한 도정법, 도촉법 개정( ‘ 12. 2) 및 조례개정( ‘ 12. 5.11) 완료 

0 재정비촉진사업 찬반 주민의견 조사{ ‘ 11.11. ∼ ‘ 12. 2.17) 

- 추진위 미구성 된 66개 구역 중 45개 구역에서 사업반대 

0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9개시 16개지구 22.36k떠 ‘ 12. 4.16) 

0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 개정 순부담율 하행100/o→ 5%) 조정( ‘ 12. 6.15) 

0 뉴타운사업 조정 촉진지침 시댈 ‘ 12. 6.25) 

0 개인별 추정분담금 프로그랩 공개(조합구성 이전 91개구역 ‘ 12. 7.10∼ ) 

0 재정비촉진사업(재개발) 출구지원 방침 발표( ‘ 12.12. η 

0 ‘경기도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기준’ 매뉴얼 마련 및 시 군 배포( ‘ 13.4.11) 

201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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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경기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 (2013.10.31.) 

- 비례율 및 추정분담금 등 사업의 경제성, 주태분양률 전망, 조합설립 가능성, 추진위원회 

의 정상적 운영 여부를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개정(제9조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의 해제 등) 

- 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 인가등이 

취소된 경우와 법 16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이 취소된 경우에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시용한 비용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항 개정(제11조의 4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 

용비율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3) 추진현횡{2010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0 현 황 : 12개시 23개지귀 ‘ 09. 5월) • 7개시 13개지귀’ 13. 7월) 

ν 해제 8개지구 ; 평택(안정), 김포.(OJ곡), 오샌오산), 시훤은행, 대야신천) 

의정부{금의, 가능), 군포(군포) 

> 실효 2개지구 ; 군포(금정), 안앵만안) 

4) 추진일정과 향후 계획 

O 추진일정 

- 추정분담금 조합 등 추가 공개 지원 (지속) : ‘13‘ 5월 ∼ 

* ‘ 13.7월 현재 : 73개 구역 • 91개 구역 확대 

- 추정분담금 시스템 홍보 (지속) ; ‘ 13. 2월 ∼ 
- 주민 반대구역 사업해제 및 추진구역 사업성 향상 둥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지속) 

O 소요예산 

- 재정비촉진특별회계 127억원 
- 도정기금 58억원 

O 향후계획 

- 추정분담금 조합 추기꽁개 지원 및 주민홍보 강화 

- 주민의사에 따른 사업 조정 

- 추진위 매몰비용 지원 등 제도 정비 

6. 과제 
- 경기뉴타운은 집값폭등기에 추진된 서울시의 뉴타운의 영향으로 2애6년 지방선거때 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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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의 공약으로 시작되었다. 김문수 지사의 당선 이후 경기뉴타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 

포한 채 단기간에 23개 지구까지 확대되었다. 

- 그러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평가 결과 원주민 재정착률이 300,4,에도 못미치는 등 부 

작용이 나타났고 집값하락과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수익성은 현저히 악화되었고 신 

도시,보금자리 주택 등 경기도의 각종 개발사업과 맞물려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이 되었다. 

- 2010년 이후 경기5:.가 정책전환을 통해 뉴타운 출구전략을 추진한 것은 다행이나 과다하게 

지정된 뉴타운으로 인한 주민갈등과 폐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경기뉴타운의 과제를 정리 

해보면다음과같다. 

1)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뉴타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출구전략 마련 

- 지금까지 경기화 추진한 출구전략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에 집중되었다. 주 

민 25%가 반대하면 뉴타운 지구를 해제동}는 등의 조치로 인해 초기 단계의 뉴타운에 대해서 

는 출구전략이 나름의 효괴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된 구역의 뉴 

타운에 대해서는 실효성있는 출구전략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 지난 10월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몇가지 기준에 의해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에 대해서도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추 

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된 뉴타운구역에 대한 출구전략의 시도로 보여진다. 그러나 경기도의 

재원마련이나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명확하다. 또한 재개 

발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의 제시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주거환경개선기금 둥 경기도와 시군의 재원마련 

- 23개 구역에서 뉴타운이 지정되었었고 아직도 여전히 7개시 13개 지구에서 뉴타운이 진행 

중이며 경기도가 도지사가 뉴타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조레를 개정하고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조합까지도 최대 70%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이 원하는 

구역에는 기반시설의 지원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뉴타운과 관련해 경기강} 사용할 수 있는 재 

원은매우적다. 

- 경기도의 재정비촉진특별회계 127억원과 도정기금 58억원으로는 경기 뉴타운 출구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경기도의 도시재정비 촉진기금의 대폭 확충 

과 시,군의 도시및주거환경기금의 대폭 확충 조치가 병행되어야 출구전략이 최소한의 실효성 

을가질 수 있을것이다. 

3) 중앙정부와 국회의 법 개정 

- 경기 뉴타운 및 수원시 등에서 추진히는 재개발 출구전략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 

회의 법 개정과 중앙정부의 적극적 노력도 필요하다. 먼저 토지주 등 500,4,가 반태할 경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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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나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내년 2월까지 한시적인 조항으로 되어있는 것이 

연장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이나 매몰비용의 지원 등과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재정비 사업을 위한 인프 

라의 지원등을 포함해 경기도 및 시군이 책임을 분담하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뉴타운 

과 재개발로 인한 분쟁과 후유증은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다. 

4) 개발이익이 아닌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재정비 사업으로의 전환 

경기도 뉴타운의 추진과정을 되짚어보면 집값상승과 개발이익에 편승한 무리한 개발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 개 

발, 개발이익을 추구히는 사업성 위주의 개발을 지향하고 단독주태 지역을 보존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대안적 개발빙식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마을만들 

기 사업 등 주민주도형 사업이나 소규모 재정비 모텔 개발과 순환재개발 둥 대안개발 방식이 

뉴타운 해제지역 둥에서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2013년 경기도가 뉴타운,재개발 취소 구역 

중에서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시범사업’ 으로 선정하고도 일부지역을 국토해양부의 ‘도 

시활력증진지역 시범사업’ 으로 추진하는 것 이외에 재원문제 등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 

한 것은 이쉽다.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참여하고 계획하고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히는 새로운 재정비사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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